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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배구조 일반 

 
가. 지배구조 원칙과 정책 
 

당사는 회사의 지속적 성장과 발전, 주주 및 투자자 등 이해관계자의 이익 보

호를 위해서는 안정적이고 효율적이며 투명한 지배구조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당사는 이사회 구성원간의 견제와 균형, 구성원의 전문성 및 관점의 

다양화, 업무처리 기준·절차 및 결과에 대한 공개가 필수적인 것으로 판단하여, 

당사는 회사의 의사결정과 업무집행을 이사회와 경영진에게 각각 별도로 위임

하였고 경영진의 업무집행상황을 이사회에 보고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이사

회의 경영진 견제기능의 확보를 위해 이사회에 대표이사의 선임·해임 권한을 

부여하고, 경영진에 대한 평가 등의 권한을 부여하였습니다. 

 

또한, 이사회의 경영진 견제기능 강화를 위해 이사회의 과반수를 독립성이 검

증된 사외이사로 구성(2014년말 현재 이사회의 63%가 사외이사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 의사결정기관인 이사회를 다양한 전문성을 갖춘 자로 구성 

(2014년말 현재 이사회는 금융분야 2명, 경제분야 1명, 경영분야 1명, 재무·

회계분야 2명, 법률분야 2명으로 구성)하여 특정 배경이나 직업군에 쏠리지 않

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성원간의 정기적·비정기적 회의를 수시로 개최

하여 이사 상호간의 전문성이 최대로 융합되고 부족한 부분이 보완되도록 하여 

회사가 직면하고 있는 다양한 과제와 도전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처리 기준·절차 및 결과에 대한 공개를 위해 정관, 이사회 등 주

요내규를 당사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으며, 이사회(이사회 내 위원회 포

함)의 활동내역 등 주요 업무처리상황을 정기적으로 공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년 이사회 및 이사회내 위원회의 활동에 대한 사외이사 평가를 실시하고 있

으며, 그 결과도 당사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개내용 확인 사이트 주소 : www.bsf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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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이러한 지배구조 원칙에 따라 매년 지배구조 정책에 대한 점검을 통해 

적정성 여부를 평가한 후 환경 및 제도 변화 등을 감안하여 수정·보완하고 있

습니다. 

 

나. 지배구조 현황 
 

 (1) 조직도(2014. 12월말 현재) 
 

 

 

 
 

 

 

 

 

 

 

 

 

 

 

 

 

 

 

 

 

 

 

 

(2) 지배구조의 특징 

 

이사회는 당사의 최고 상설의사결정기구로써 경영진에 대한 견제기능 강화를 

위해 대표이사 선임 및 해임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2014년 말 기준 총 이사 수는 8명이며, 이 중 사외이사는 5명으로 총 이사 수

의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의장은 회장이 담당하고 있으며, 사외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담당하지 

않음에 따라 사외이사를 대표하는 선임사외이사를 선임하였습니다. 선임사외이

사는 사외이사 전원으로 구성되는 사외이사 회의의 소집 및 주재하고, 사외이

사가 그 직무를 수행할 때 필요한 자료나 정보를 이사회 의장 및 당사로부터    

경영발전 

보상위원회 

(이사 6명) 

사외이사 
후보추천 
위원회 

(이사 4명) 

감사위원 
후보추천 
위원회 

(이사 5명) 

리스크관리 

위원회 

(이사 5명) 

감사위원회 

(이사 4명) 

이사회 

회 장 

이사회운영 

위원회 

(이사 4명) 

지배구조지원팀 
(3명) 

리스크관리부 
(5명) 

검사부 
(4명) 

주주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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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며, 기타 사외이사의 역할 및 책임 제고에 필요한 

업무 등을 수행합니다. 

 

이사회내 위원회는 이사회운영위원회, 리스크관리위원회, 경영발전보상위원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 감사위원회 등 6개 위원회가 

있으며, 대부분 사외이사 중심으로 위원회를 구성함으로써 공정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사회내 위원회와는 별도로 지배구조와 관련한 기타 위원회로 회장후보추천위

원회와 자회사CEO후보추천위원회가 있습니다. 회장후보추천위원회는 상임이사를 

제외한 이사 전원으로 구성되어 당사의 대표이사(회장) 후보를 추천하는 역할을 

하며, 자회사CEO후보추천위원회는 상임이사 및 비상임이사, 사외이사 중 5명의 

위원이 자회사의 대표이사 후보를 물색 및 심사, 추천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2014년 12월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 시행에 따라, 2015년 2월에

는 회장후보추천위원회의 역할을 구체화하고 회장 후보군 발굴 및 관리, 후보

자 자격요건 검증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규정을 개정하였으며, 자회사CEO후보

추천위원회는 그룹임원후보추천위원회로 변경하여 총 위원은 사외이사를 과반

수로 구성하고, 자회사의 CEO 뿐만 아니라 그룹의 임원후보 추천과 관련된 사

항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제정하였습니다. 

 

사외이사는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서 추천을 받은 자 중에서 주주총회에서 

선임하고 있으며, 당사는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자격요건에 부합하고 회사의 

이익에 부합되는 자가 선임될 수 있도록 주주 및 이해관계자 등의 추천을 최대

한 활용하고 있습니다. 향후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 시행에 따라 다양한 

분야에서 후보자가 추천될 수 있도록 사외이사 후보군을 발굴·관리해 나갈 계획

입니다. 

 

사외이사와는 별도로 당사의 상무(常務)에 종사하지 않는 이사로 상법 제382

조의 제3항 제3호(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이사·감사·집행임원 

및 피용자)에 해당하는 자는 비상임이사의 자격으로 이사회에 참여하고 있습니

다. 비상임이사는 대주주의 관계자로 당사에 대한 경영감시 및 상임이사 견제

기능 강화를 통해 주주가치를 제고할 수 있도록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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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지배구조 현황(요약) 

 

내부기관 주요 역할 

구성 

(사외이사수

/구성원수) 

의장 

(이름/상임·사외

·비상임 여부) 

관련 규정 

이사회 

법령·정관에 정한 사항, 주

주총회 위임사항, 회사경영의 

기본방침 및 업무집행에 관

한 중요사항 의결 

5/8 성세환(상임) 
정관§42,  

이사회규정 

이사회운영 

위원회 

이사회 위임사항의 심의·의

결, 이사회내위원회의 효율적

인 운영과 기업지배구조의 

개선에 관한 정책 결정 

3/4 김성호(사외) 

정관§47,  

이사회운영위원

회규정 

리스크관리 

위원회 

당사 및 자회사등의 경영상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리스크

에 대한 정책 승인 및 준수 

여부 감시·감독 

4/5 김성호(사외) 

정관§47, 

리스크관리위원

회규정 

경영발전보상 

위원회 

경영성과의 제고방안 수립, 

경영진의 성과 목표 설정·

평가 및 보상체계 수립 

5/6 이종수(사외) 

정관§47,  

경영발전보상위

원회규정 

사외이사후보 

추천위원회 

사외이사후보 물색 및 심사, 

주주총회에서 추천 
3/4 문재우(사외) 

정관§47,  

사외이사후보추

천위원회규정 

감사위원후보 

추천위원회 

주주총회에서 선임할 감사위

원회 위원후보 추천 
5/5 김창수(사외) 

정관§47,  

감사위원후보추

천위원회규정 

감사위원회 회계 및 업무의 감사등 4/4 김우석(사외) 
정관§47,  

감사위원회규정 

회장후보추천 

위원회 
회장후보 추천 5/6 

- 

*호선으로 선출 

회장후보추천위

원회규정 

자회사CEO 

후보추천 

위원회 

자회사CEO후보 추천 2/5 성세환(상임) 
자회사CEO후보

추천위원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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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관련 규정 

 

ㅇ 첨부1. 정관 

ㅇ 첨부2. 지배구조 내부규범  

ㅇ 첨부3. 이사회규정 

ㅇ 첨부4. 이사회운영위원회규정 

ㅇ 첨부5. 리스크관리위원회규정 

ㅇ 첨부6. 경영발전보상위원회규정 

ㅇ 첨부7.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규정 

ㅇ 첨부8. 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규정 

ㅇ 첨부9. 감사위원회규정 

ㅇ 첨부10. 회장후보추천위원회규정 

ㅇ 첨부11. 자회사CEO후보추천위원회규정 

ㅇ 첨부12. 최고경영자경영승계규정 

ㅇ 첨부13. 그룹임원후보추천위원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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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사회 
 

 

가. 역할(권한과 책임) 
 

 (1) 총괄 

 

당사의 이사회는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 주주총회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 회사경영의 기본방침 및 업무집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하며, 이를 위해 

회사 및 자회사등의 경영전략에 부합하는 리스크관리를 위한 환경 및 체제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전경영의 기반 하에 경영진이 책임경영을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경영진의 경영활동의 기준ㆍ절차ㆍ방식 등에 문제가 있는 경우 이를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합리적 경영판단이 이뤄질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이사회는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하고 있으며, 상호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통해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도록 하며, 필요 시에는 외부전문가의 

조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2) 구체적 역할 

 

(가) 경영목표ㆍ전략의 수립 및 평가 

 

당사의 이사회는 그룹 경영목표와 전략을 수립ㆍ평가합니다.(이사회규정§11, 

경영계획규정§7) 그룹 경영목표 대한 구체적인 실무업무는 회장에게 위임하

고 있으며 이사회는 최종 승인하고 그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규정 §11, 경영계획규정§11)   

 

이에 따라 당사는 계열회사와 사전협의를 통하여 2014년 11월에 경영진이 초

안을 마련하고, 당사 최고경영진과 계열회사CEO로 구성된 그룹사장단회의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후 2014년 12월에 개최된 제8차 이사회에서 아래와 같이 

2015년 그룹 경영계획을 승인하였습니다. 

 

그리고, 2014년 12월 시행된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에 따라 그룹사장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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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를 폐지하고, 2015년 2월 그룹경영관리협의회를 신설하였으며, 동 협의회

에서는 지주 및 계열사의 경영계획 수립 등 그룹사간 중요한 사안에 대해 논의

하고 있습니다. 
 

<2015년 그룹 경영계획> 

  1. 그룹 경영전략 

    ① 경영방침 :『Great Innovation 2015 : 미래 지향적 경영 체제 확립』 

    ② 경영슬로건 : 희망을 주는 행복한 금융 

    ③ 경영화두 : 국궁진력 (鞠躬盡力) 

 

  2. 그룹 재무계획 

    ① 그룹 총자산 : 100.4조원 

    ② 그룹 당기순이익 : 4,770억원 

    ③ ROE : 9.51% 이상 

    ④ BIS기준자기자본비율 : 12.54% 이상 

    ⑤ 고정이하여신비율 : 1.32% 이하 / 연체대출비율 : 0.8% 이하 

 

  3. 그룹 전략과제 

    ① 사회적 책임경영 강화 및 정도경영 실천 

    ② 규제 및 금융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 

    ③ 차별화 전략 추진 및 지속성장 동력 확충 

    ④ 수익력 강화 및 경영효율성 제고 

    ⑤ 지주사의 그룹 컨트롤 타워 역할 강화 

    ⑥ Two Bank 체제 시너지 극대화 

    ⑦ 리스크관리 강화를 통한 자산건전성 제고 

 

이사회는 그룹 경영계획의 수행을 위해 경영진 성과평가에 그룹 경영계획을  

반영하여 성과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매 분기별로 경영실적을 이사회에 보고

토록 하여 그룹 경영계획 추진의 적정성 여부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나) 정관변경 

 

당사의 이사회는 주주총회에 부의할 정관변경안을 심의ㆍ의결합니다.(이사회

규정 §11) 

 

이에 따라 2014년 2월 개최된 제2차 이사회에서 아래와 같이 정관변경안을 

심의ㆍ의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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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2월 제2차 이사회 정관변경 주요내용> 

1. 변경사유 : 지본시장법 및 상장회사 표준정관 개정 내용 반영 

             (자본시장법 §165조의6, §165조의9, §165조의10) 

 

2. 주요 변경 내용 

    ① 주식의 발행 및 배정  

-신주발행 및 배정방식 구분 체계화 

-일반공모 배정방식 구체화 

-신주배정 통지방법 추가 

-신주인수권증서 발행 명시 

    ② 전환ㆍ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및 배정 

-상기 주식의 발행 및 배정 내용 준용  

 

신주발행 및 배정방식을 체계화한 자본시장법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당사의 신

주발행 방식을 주주배정, 제3자배정, 일반공모배정 방식으로 구분하고, 일반공

모배정 방식을 불특정다수, 우리사주배정 후 불특정다수, 주주우선공모 및 특정

한 유형의 자 등 4가지로 구체화 하였으며, 또한 주주 이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경우에는 신주배정 내용을 주주에게 직접 통지 및 공고하는 방법 외에 

금융감독원 및 한국거래소의 공시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주주 배정방

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신주인수권증서” 발행을 의무화 하고, 주식

관련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의 발행 및 배정방식을 구체화 하

는 내용입니다. 

 

2014년 3월 정기주주총회에서 위 정관변경안이 승인되었습니다. 

 

(다) 예산 및 결산승인 

 

당사 이사회는 그룹 예산을 승인하고, 주주총회에 부의할 그룹 결산안을 심의

ㆍ의결합니다.(이사회규정§11, 경영계획규정§7) 이 경우 익년도 예산은 익년도 

그룹 경영계획 승인과 함께 심의ㆍ의결합니다. 

 

이에 따라 2015년도 예산은 2015년 그룹 경영계획과 함께 2014년 12월 제8

차 이사회에서 아래와 같이 승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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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그룹 예산 편성 주요 내용> 
 

1. 경비예산 편성                                                  (단위 : 억원) 

인건비 준인건비 물건비 합계 

4,152 2,129 3,000 9,281 
 

2 자본예산 편성                                                   (단위 : 억원) 

업무용부동산 업무용동산 무형자산 기타자산 합계 감가상각비 

1,049 894 623 611 3,177 1,094 
 

 

2013년도 결산에 대해서는 내부회계관리책임자가 2014년 2월 초안을 마련하

였으며, 2014년 2월 외부감사인의 검토를 거쳐 2014년 3월 정기주주총회를 

앞두고 2월 개최된 제1차 이사회에서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심의ㆍ의결하였습

니다. 

 

<2013년 그룹 결산의 주요 내용> 
(단위 : 억원, %) 

구분 실적 실적 

당 기 순 이 익 3,900 3,045 

총 자 산 515,000 511,300 

자 기 자 본 35,912 35,010 

R O A 0.85 0.67 

R O E 11.37 9.01 

BIS자기자본비율 13.55 13.85 

고정이하여신비율 1.37 1.30 
 

 
 

 (라) 해산ㆍ영업양도 및 합병 등 조직의 중요한 변경 

 

당사 이사회는 회사의 합병ㆍ분할ㆍ해산 및 영업양수도에 대해 심의ㆍ의결합니다. 

(지배구조내부규범§1O, 이사회규정§11)  

 

이에 따라 2013년 12월 제15차 이사회에서 경남은행 인수를 위한 최종입찰제

안서 제출을 이사회에서 승인받았으며, 2014년 7월 제5차 이사회에서 경남은

행 자회사 편입의 건을 승인받고 주요 진행 경과에 대해 상세히 이사회에 보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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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지배구조 원칙ㆍ정책의 수립ㆍ평가 

 

당사의 이사회는 지배구조 원칙ㆍ정책의 수립 및 평가에 대해 심의ㆍ의결합니다.  

(지배구조 내부규범§2, 이사회규정§11, 이사회운영위원회규정§6 ) 

 

이에 따라 2014년 3월 개최된 이사회운영위원회에서 이사회 운영 및 사외이사 

활동 계약(안)에 대해 논의하여 2014년 3월 이사회에서 보고받았습니다.    

그리고, 2014년 12월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 시행으로 현재 2015년 2월 

이사회를 개최하여 이사회 및 이사회내 위원회규정 등을 일괄 개정하였고, 최

고경영자승계규정, 그룹임원후보추천위원회규정 및 지배구조내부규범을 제정하

였으며 향후 2015년 상반기 중으로 지배구조 원칙과 정책에 부합하는 세부기

준으로 마련하여 시행할 계획입니다. 

 

 (바) 이해상충행위 관리ㆍ감독 

 

당사의 이사회규정은“이사와 회사간의 거래승인에 관한 사항”을“이사회 결

의사항”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동 규정의 이사는 상법 제398조“이사등과 회

사간의 거래”에 있어서의 이사등과 같은 의미로 이사뿐만 아니라 주요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이사회는 대주주 및 임원과의 거래 등이 지주회사의 이익과 충돌하는 

것을 파악하고 평가하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13년 12월에 개최된 이사회에서 2014년 중 자회사와 체결할 IT

관련 거래를 심사하여 승인하였습니다. 그리고 2014년 중 전산장비 구매 및 

SI사업에 대한 3건의 개별거래에 대하여도 이해상충의 발생가능성을 파악하고 

평가하는 활동을 하였습니다.  

 

또한 2015년 2월에 개최된 제1차 이사회에서 2014년도에 지주회사와 자회사

간의 거래내역 결과를 보고 받아 이해상충행위에 대한 관리·감독을 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이해상충행위가 발견되지 않았지만 만약 향후 이해상충 발생가능성이 

인정될 경우 이사회는 회사의 이익보호에 반하지 않도록 감소시키는 조치를 취

할 것이며 이해상충 발생가능성을 감소시킬 수 없는 경우에는 거래 등을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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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사) 내부통제기준 수립ㆍ평가  

 

당사는 법령준수, 건전경영, 금융소비자보호 등을 위하여 임직원이 준수해야 하는 

기준 및 절차 즉, 내부통제기준을 이사회 결의로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사회는 임직원의 내부통제기준 준수여부를 점검하고, 내부통제기준에 

위반하는 경우 이를 조사하여 감사위원회에 보고하는 준법감시인을 선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14년 2월 개최된 이사회에서 내부통제체제를 총괄하는 준법감시

인을 새로 선임하였고, 동 준법감시인은 2014년도의 준법감시 활동결과를 

2015년 2월에 개최된 감사위원회에 보고하였습니다.  

 

 

 (아) 위험관리기준 수립ㆍ평가 

  

이사회내 위원회로 리스크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경영전략에 부합하는 리스크

관리 기본방침을 수립하고, 부담가능한 리스크수준을 결정하는 등 그룹 및 자

회사의 경영상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리스크에 대한 정책을 승인하고 있습니다. 

또한, 리스크관리규정을 통해 그룹 리스크 철학 및 리스크관리원칙을 정하고 

리스크허용한도 관리체제를 마련하고 있으며, 체계적인 리스크관리조직을 통해 

리스크분석 및 각종 리스크한도 수준여부 등을 감시·감독하고 있습니다. 

 

리스크관리위원회는 분기 1회이상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그룹 리스크관리 현황

을 점검하고 있으며, 리스크관련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써 리스크관리위원회규정

에서 정하고 있는 결의사항에 대한 의사결정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리스크관리위원회규정(§5) 결의사항> 

1. 경영전략에 부합하는 리스크관리 기본방침 수립 

2. 부담가능한 리스크 수준의 결정 

3. 자회사별 리스크허용한도의 승인 

4. 자회사별 적정투자한도 또는 손실허용한도 승인 

5. 리스크관리협의회 및 리스크관리규정의 제정 및 개정 

6. 기타 이사회 및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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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크관리위원회의 보다 자세한 역할 및 활동사항 등은 "8.리스크관리위원회"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경영승계업무 

 

당사 이사회는 경영승계업무와 관련한 중요한 사항에 대해 심의ㆍ결의하고 있

습니다.(이사회규정§11)  

 

주요 심의ㆍ결의 내용은 회장후보추천위원회, 자회사CEO후보추천위원회 및 집

행임원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결의하고, 경영승계 원칙 및 정책에 관한 전

반적인 사항을 결정하며, 각 위원회에서 추천된 후보를 이사회에서 확정하고, 

이사가 아닌 집행임원의 경우에는 회장이 선임하도록 위임하여 그 결과를 이사

회에 보고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14년 2월 제1차 이사회에서 경영진 임면에 대한 결과를 보고받

았으며, 2014년 제2차 이사회에서 상임이사 후보를 확정하고, 3월 정기주주총

회에서 선임된 상임이사 중에서 정기주주총회 종료 후 개최된 제3차 이사회에

서 부사장을 선임하였습니다. 

 

2014년 12월 시행된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에 따라, 2015년 2월 제1차 

이사회에서 이사회 및 이사회내 위원회 규정을 개정하고, 그룹임원후보추천위

원회규정과 최고경영자경영승계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제2차 이사회에서 지배구

조 원칙과 전반에 관한 지배구조 내부규범을 제정하여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

규준이 반영된 기본적인 큰 틀을 마련하였습니다.  

 

향후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 후속 세부기준은 2015년 상반기 중 마련하

여 시행할 계획입니다. 

 

 (차) 기타 

 

당사의 이사회는 자회사등에 대한 이사회의 권한과 책임을 관련 법령이 허용하

는 범위 내에서 자회사등의 경영사항에 대하여 조언ㆍ시정권고 및 자료제출 요

구 권한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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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사회는 전체 자회사등을 통할하는데 필요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고 

그 준수여부를 점검토록 이사회의 책임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회는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 아래와 같이 책임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1. 자회사등의 경영의 건전성, 소비자 권익 및 건전한 금융거래질서를 해하지 아니할 것 

2. 재임 중뿐만 아니라 퇴임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자회사등의 영업상 비밀을 누설

하지 아니할 것 

3. 관련 법령을 위반하지 아니할 것 

 

 

나. 구성(이사) 
 

 (1) 총괄 

 

당사 이사회의 총원수는 15명 이내로 하되, 사외이사는 3명 이상으로 이사 총

원수의 과반수로 정합니다(정관§34). 2014년 말 현재 이사 총원수는 8명으로 

상임이사 2명(대표이사, 부사장), 비상임이사 1명, 사외이사 5명으로 구성되어 

있어 정관상 요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이사 총원수를 8명으로 운영하는 것은, 

회사의 자산규모와 수행업무의 복잡성 등을 감안할 때 회사의 중요사항을 심의

·의결하는 이사회의 구성원수가 소수인 경우 이사회 및 이사회내 위원회의 구

성요건에 다소 제약이 있을 수 있고 안건에 대한 실질적인 심의·의결이 어렵

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반면 구성원수가 16명 이상으로 다수인 경우 의

사결정에 너무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이사회 운영의 효율성이 저해될 수 있다

고 판단했습니다. 

 

2014년 3월 정기주주총회에서는 1명의 상임이사(임영록)와 1명의 비상임이사

(채정병)가 임기만료되어 새롭게 선임되었으며(정민주, 이봉철), 3월 초 일신상

의 사유로 사퇴(박맹언, 오거돈)하여 공석이었던 2명의 사외이사에는 새로운 

이사(문재우, 김창수)가 선임되었고 나머지 3명의 사외이사(김성호, 김우석, 이

종수)는 모두 연임되었습니다. 

 

이사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주총회에서 결정하며, 연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외이사의 경우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년 단위로 연임

하되 연속하여 5년을 초과하여 재임할 수 없습니다(정관§36). 상임·비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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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는 경영의 연속성 제고 및 책임경영 차원에서 적정한 임기가 필요한 것으

로 판단하였으며, 사외이사의 최고 임기를 제한한 사유는 사외이사의 자기권력

화를 차단하기 위한 견제장치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이사는 소극적 자격요건과 적극적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만이 선임되고,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그 직을 상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소극적 자격요건으로는 첫째, 이사는 금융지주회사법 제3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임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이어야 하며, 둘째, 사외이사는 금

융지주회사법 제4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의 사외이사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회사의 계열회사가 아닌 금융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사외이사, 비상임이사 

또는 비상임감사로 재임 중이지 아닌 자이어야 합니다(정관§37). 

 

적극적 자격요건으로 사외이사는 금융, 경제, 법률, 회계, 언론 등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이나 실무적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아래의 요건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자이어야 합니다(정관§37). 

 

<적극적 자격요건> 

1. 전문경영인(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또는 이에 상당하는 외국법령에 따

라 외부감사를 받는 법인의 임원 이상이거나 이와 동등한 직위에 있는 자 또는 이

었던 자) 

2.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로서 그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3. 금융, 경제, 경영, 법률, 회계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가진 자로서 연구기

관 또는 대학에서 해당 분야의 연구원 또는 전임강사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근무 

한 경력이 있는 자  

4. 10년 이상 금융회사에 종사한 자 

5. 주권상장법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을 말

한다)에서 재무 또는 회계 관련 업무에 임원으로 5년 이상 또는 임직원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6.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금융감독

원,「자본시장과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거래소 또는 같은 법 제9

조제17항에 따른 금융투자업관계기관(금융 투자 관계 단체는 제외한다)에서 재무 

또는 회계 관련 업무 또는 이에 대한 감독업무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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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검사대상기관(이에 상당하는 

외국금융기관을 포함 한다)에서 재무 또는 회계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근무한 경

력이 있는 자  

8. 그 밖에 전문지식이나 실무적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제1호부터 제7호에 준하는 

자격이 있다고 이사회 또는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가 인정하는 자 

 

2014년 12월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이 시행됨에 따라 새로운 모범규준

에서 요구하는 아래의 사외이사 적극적 자격요건을 2015년 2월 이사회 의결을 

통해 관련 규정에 반영하였으며, 향후 사외이사 선임 시부터 동 자격요건을 적

용하여 사외이사를 선임할 계획입니다. 

 

<모범규준상 사외이사 적극적 자격요건(§16)> 

1. 금융회사의 사외이사로서 직무 수행에 필요한 금융, 경제, 경영, 회계 및 법률 등 

 관련 분야에서 충분한 실무경험이나 전문지식을 보유하였는지 여부 

2. 사외이사로서 특정한 이해관계에 얽매이지 않고 전체 주주 및 금융소비자의 이익을 

 위하여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 

3. 사외이사로서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한 윤리의식과 책임성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 

4. 금융회사의 사외이사로서의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는데 필요한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할애할 수 있는지 여부 

2014년말 현재 이사회는 금융분야 2명, 경제분야 1명, 경영분야 1명, 재무·

회계분야 2명, 법률분야 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사회 의장은 이사회 결의를 통해 이사 중에서 선임되는 바, 현재 이사회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성세환 회장(상임이사)이 담당하고 있으며, 사외이사가 

아닌 자를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함에 따라 사외이사를 대표하는 선임사외이사

로 김성호 이사를 선임하였습니다(정관§43). 김성호 이사는 법률분야 전문가

(건국대 대학원 법학박사, 前 법무부 장관)로 2011년 3월에 사외이사로 최초 

선임되어 당사 사외이사로는 가장 오랜 기간 업무를 수행한 점 및 이사회 참여

의 적극성, 탁월한 법률지식 등 감안하여 이사회 결의를 통해 2013년부터 선

임사외이사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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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구성원  

  ① 이사회 의장 성세환 

성세환 이사회 의장은 상임이사(회장)으로 당사 재임기간은 16개월(2013.8월 

~ 2016. 8월)이며, 현재 부산은행 은행장(2012.3월~2015.3월)을 겸임하고 

있습니다. 

 

주요 경력은 당사 부사장(2011.3월~2012.3월), 부산은행 부행장(2008.1월

~2011.3월), 부산은행 부행장보(2007.1~12월), 부산은행 지역본부장

(2006.3~12월), 부산은행 지점장(2001.3월~2006.2월) 등을 역임하였습니다. 

 

또한, 동인은 상임이사로서 그룹 총괄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이사회내 위원회

로는 이사회운영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사외이사 아닌 자가 이사회 의장을 겸직함에 따라 이사회의 독립성과 

경영진의 견제기능이 저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사외이사 중에서 별도 선

임사외이사(김성호 이사)를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정관§

43). 

  ② 이사 김우석 

김우석 이사는 사외이사로 당사 재임기간은 45개월(2011.3월 ~ 2015.3월) 

이며, 현재 예일회계법인 회장(2008.1월~현재)을 겸직하고 있습니다. 

 

주요 경력은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2005.1월), 신용회복위원장(2003.6월), 

한국은행 감사(2000.5월) 등을 역임하였습니다. 

 

이사회내 위원회로는 이사회운영위원, 리스크관리위원, 경영발전보상위원, 사외

이사후보추천위원, 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 감사위원장의 역할을 수행 중입니다. 

  ③ 이사 이종수 

이종수 이사는 사외이사로 당사 재임기간은 45개월(2011.3월 ~ 2015.3월) 

이며, 현재 한성대학교 명예교수(2013. 3월~현재)를 겸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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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경력은 서울경찰청 인권위원회 위원장(2010.5월), (사)한국행정학회 회장

(2003. 1월), 한성대학교 교수(1983.9월~2013.2월) 등을 역임하였습니다. 

 

이사회내 위원회로는 이사회운영위원, 리스크관리위원, 경영발전보상위원장, 감

사위원후보추천위원의 역할을 수행 중 입니다. 

  ④ 이사 김성호 

김성호 이사는 사외이사로 당사 재임기간은 45개월(2011.3월 ~ 2015.3월) 

이며, 현재 재단법인 행복세상 이사장(2007.12월~현재)을 겸직하고 있습니다. 

 

주요 경력은 법무부 장관(2006.8월), 국가청렴위원회 사무처장(2004.1월), 대

구·청주지방검찰청 검사장(2003.3월) 등을 역임하였습니다. 

 

이사회내 위원회로는 이사회운영위원장, 리스크관리위원장, 경영발전보상위원, 

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 감사위원의 역할을 수행 중입니다. 

  ⑤ 이사 채정병 

채정병 이사는 비상임이사로 2014년 3월 정기주주총회에서 임기만료로 퇴임

하였습니다. 당사 재임기간은 36개월(2011.3월 ~ 2014.3월)이었으며, 현재 

롯데카드㈜ 대표이사(2014.3월~현재)로 재직 중입니다. 

 

주요 경력은 롯데쇼핑㈜ 사장(2011.2월), 롯데쇼핑㈜ 부사장(2007.4월), ㈜호

텔롯데 정책본부 부사장(2006.2월), 부산은행 사외이사(2005.3월) 등을 역임

하였습니다. 

 

퇴임 전 이사회내 위원회로는 경영발전보상위원의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⑥ 이사 임영록 

임영록 이사는 상임이사(사장)로 2014년 3월 정기주주총회에서 임기만료로 

퇴임하였습니다. 당사 재임기간은 24개월(2012.3월 ~ 2014.3월)이었습니다. 

 

주요 경력은 당사 부사장(2012.3월~2013.8월), 부산은행 부행장(2008.1월

~2012.3월), 부산은행 부행장보(2006.3월~2008.1월), 부산은행 여신기획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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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2월~2006.3월), 부산은행 지점장(1998.12월~2004.2월) 등을 역임하

였습니다. 

 

퇴임 전 이사회내위 원회로는 리스크관리위원,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의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⑦ 이사 오거돈 

오거돈 이사는 사외이사로 2014년 3월 일신상의 사유로 중도사임 하였습니다. 

당사 재임기간은 23개월(2012.3월 ~ 2014.3월)이었으며, 현재 대한민국해양

연맹 총재(2012. 3월~현재)로 재직 중입니다. 

 

주요 경력은 세계해양대학총장협의회 의장(2010.4월), 한국해양대학교 총장

(2008.3월), 해양수산부 장관(2005.1월), 부산광역시 시장권한대행(2004.2

월), 부산광역시 행정부시장(2001.10월), 부산광역시 정무부시장(2000.11월) 

등을 역임하였습니다. 

 

퇴임 전 이사회내 위원회로는 리스크관리위원, 경영발전보상위원, 감사위원후보

추천위원장, 감사위원의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⑧ 이사 박맹언 

박맹언 이사는 사외이사로 2014년 3월 일신상의 사유로 중도사임하였습니다. 

당사 재임기간은 11개월(2013.3월 ~ 2014.3월)이었으며, 현재 부경대학교  

교수(1984.9월~현재)로 재직 중입니다. 

 

주요 경력은 (사)교육과학강국 부산연합 상임공동대표(2012.11월), (사)국제

평화기념사업회 공동이사장(2010.3월), 부경대학교 총장(2008.8월), (사)한국

해양산업협회 공동이사장(2008.8월), 부경대학교 환경해양대학 학장(2004.7

월), 미국 콜로라도대학교 방문교수(2002.8월), 중국 장춘과학기술대학교 초빙

교수(1995.7월) 등을 역임하였습니다. 

 

퇴임 전 이사회내 위원회로는 리스크관리위원, 경영발전보상위원, 사외이사후보

추천위원장, 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 감사위원의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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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⑨ 이사 김창수 

김창수 이사는 사외이사로 당사 재임기간은 9개월(2014.3월 ~ 2016.3월)이며, 

현재 부산대학교 교수(1992.3월~현재) 및 부산은행 사외이사(2013.8월 ~ 

2015.3월) 등을 겸직하고 있습니다. 

 

주요 경력은 부산국제금융개발센터 센터장(2009.7월~현재), 부산상공회의소 

경제정책자문위원(2009.3월~현재), (사)한국무역통상학회 회장(2008.4월), 부

산대학교 국제전문대학원 원장(2006.3월), 부산대학교 무역·국제학부장

(2005.7월), 부산대학교 국제대학원 부원장(1998.9월), 일본 리츠메이칸대학 

국제관계학부 객원교수(1998.4월) 등을 역임하였습니다. 

 

이사회내 위원회로는 경영발전보상위원,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 감사위원후보추

천위원장, 감사위원의 역할을 수행 중입니다. 

  ⑩ 이사 문재우 

문재우 이사는 사외이사로 당사 재임기간은 9개월(2014.3월 ~ 2016.3월)이며, 

현재 법무법인 율촌의 고문(2013.11월~현재)을 겸직하고 있습니다. 

 

주요 경력은 손해보험협회 회장(2010.8월), 금융감독원 감사(2007.7월), 금융

감독위원회 상임위원(2005.12월), 연세대학교 경제대학원 겸임교수(2005.3

월), 금융감독위원회 기획행정실장(2002.6월),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실 공직

기강담당 국장(2001.4월), 재정경제부 경제협력국 경협총괄 과장(1999.2월) 

등을 역임하였습니다. 

 

이사회내 위원회로는 리스크관리위원, 경영발전보상위원,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

장, 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 감사위원의 역할을 수행 중입니다. 

  ⑪ 이사 정민주 

정민주 이사는 상임이사(부사장)로 당사 재임기간은 9개월(2014.3월 ~ 

2015.3월)입니다. 

 

주요 경력은 부산은행 상임감사위원(2010.3월), 금융감독원 기획조정국장

(2008.7월), 금융감독원 뉴욕사무소장(2006.5월), 금융감독원 조사연구실장



20 

(2005.1월), 금융감독원 감독총괄국 부국장(2002.2월), 금융감독원 감독정보

국 시니어팀장(2000.11월), 금융감독원 동경사무소 주재원(1999.1월), 한국은

행 여신관리국 과장(1994.9월) 등을 역임하였습니다. 

 

이사회내 위원회로는 리스크관리위원,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의 역할을 수행 중

입니다. 

 

⑫ 이사 이봉철 

 

이봉철 이사는 비상임이사로 당사 재임기간은 9개월(2014.3월 ~ 2017.3월) 

이며, 현재 롯데쇼핑 정책본부 경영지원실장 부사장(2014.12월~현재)을 겸직

하고 있습니다. 

 

주요 경력은 롯데쇼핑 정책본부 경영지원실장 전무(2014.3월), 롯데손해보험 

대표이사(2012.6월), 롯데손해보험 전무(2011.6월), 롯데캐피탈 감사(2009.3

월), 롯데쇼핑 정책본부 상무(2009.2월), 롯데쇼핑 정책본부 이사(2007.4월), 

롯데호텔 경영관리본부 이사(2006.2월) 등을 역임하였습니다. 

 

이사회내 위원회로는 경영발전보상위원의 역할을 수행 중입니다. 

 

 (3) 요약 
 

성명 

상임/

사외/

비상임 

직위 경력 
최초 

선임일 

임기 

만료일 

재임 

기간 

담당 

위원회 

성세환 상임 

회장, 

이사회

의장 

01.03 부산은행 엄궁동지점장 

03.04 부산은행 엄궁동기업고객 

지점장 

04.06 부산은행 사상공단지점장 

05.03 부산은행 녹산중앙지점장 

06.03 부산은행 지역본부장 

07.01 부산은행 부행장보 

08.01 부산은행 부행장 

11.03 BS금융지주 부사장 

12.03 부산은행 은행장(現) 

13.08 BS금융지주 대표이사 회장(現) 

13.08.14 16.08.13 16개월 운영위 

김우석 사외 
감사위

원장 

84.06 재무부 이재국 산업금융과 과장 

88.08 아시아개발은행 이사 보좌관 

91.11 재무부 국제금융국 외환정책과 

과장 

94.08 駐日 한국대사관 재경관(참

11.03.15 15.03.27 45개월 

운영위, 

리스크

관리위,

보상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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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상임/

사외/

비상임 

직위 경력 
최초 

선임일 

임기 

만료일 

재임 

기간 

담당 

위원회 

사관) 

97.01 재정경제부 금융정책실 국제금

융증권 심의관 

98.03 재정경제부 국제금융국 국장 

99.01 재정경제부 국고국 국장 

99.07 세무대학 학장 

00.05 한국은행 감사 

03.06 신용회복위원회 위원장 

05.01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08.01 예일회계법인 회장(現) 

11.03 BS금융지주 사외이사(現) 

사추위, 

감추위, 

감사위 

이종수 사외 
보상위

원장 

83.09 한성대학교 교수, 대학원장, 

교무처장, 학생처장 역임 

99.05 일본 중앙대학 정책문화연

구소 초빙연구원 

02.05 법무부 반부패세계대회 조직 

위원 

03.01 (사)한국행정학회 회장 

04.01 중앙인사위원회 정책자문 

위원장 

10.01 CBS방송 객원해설위원(現) 

10.05 서울경찰청 인권위원회 위

원장 

11.03 BS금융지주 사외이사(現) 

13.03 한성대학교 명예교수(現) 

11.03.15 15.03.27 45개월 

운영위, 

리스크

관리위, 

보상위, 

감추위 

김성호 사외 

운영위

원장, 

리스크

관리위

원장 

95.09 서울지방검찰청 특수 제3·

2·1부장 

99.06 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장 

03.03 청주지방검찰청 검사장 

03.03 대구지방검찰청 검사장 

04.01 국가청렴위원회 사무처장 

06.08 법무부 장관 

07.12 재단법인 행복세상 이사장(現) 

11.03 BS금융지주 사외이사(現) 

11.03.15 15.03.27 45개월 

운영위, 

리스크

관리위, 

보상위, 

감추위, 

감사위 

채정병 
비상임 

(前) 
 

98.07 ㈜호텔롯데 경영관리본부 이사 

99.06 롯데후레쉬 델리카㈜ 감사 

00.02 ㈜호텔롯데 경영관리본부 상무 

02.07 ㈜푸드스타 대표이사 

04.05 ㈜호텔롯데 정책본부 전무 

05.03 부산은행 사외이사 

06.02 ㈜호텔롯데 정책본부 부사장 

07.04 롯데쇼핑㈜ 부사장 

11.02 롯데쇼핑㈜ 사장  

11.03 BS금융지주 비상임이사  

14.03 롯데카드㈜ 대표이사(現) 

11.03.15 14.03.28 36개월 보상위 

임영록 
상임 

(前) 
 

98.12 부산은행 반송동지점장 

00.03 부산은행 대신동지점장 

03.04 부산은행 구포지점장 

04.02 부산은행 여신기획팀장 

06.03 부산은행 부행장보 

12.03.27 14.03.28 24개월 

리스크

관리위, 

사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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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상임/

사외/

비상임 

직위 경력 
최초 

선임일 

임기 

만료일 

재임 

기간 

담당 

위원회 

08.01 부산은행 부행장  

12.03 BS금융지주 부사장 

13.03 부산은행 비상임이사  

13.08 BS금융지주 사장 

오거돈 
사외 

(前) 

감추위

원장 

(前) 

00.11 부산광역시 정무부시장 

01.10 부산광역시 행정부시장 

04.02 부산광역시 시장권한대행 

05.01 해양수산부 장관 

08.03 한국해양대학교 총장 

10.04 세계해양대학총장협의회 의장 

12.03 대한민국해양연맹 총재(現) 

12.03 BS금융지주 사외이사  

12.03.27 14.03.05 23개월 

리스크

관리위, 

보상위, 

감추위, 

감사위 

박맹언 
사외 

(前) 

사추위

원장 

(前) 

84.09 부경대학교 교수(現)  

95.07 중국 장춘과학기술대학교 초빙 

교수 

02.08 미국 콜로라도대학교 방문교수 

04.07 부경대학교 환경해양대학 학장 

08.08 (사)한국해양산업협회 공동

이사장 

08.08 부경대학교 총장 

10.03 (사)국제평화기념사업회 공

동이사장 

12.11 (사)교육과학강국 부산연합 

상임공동대표 

13.03 BS금융지주 사외이사 

13.03.28 14.03.04 11개월 

리스크

관리위, 

보상위, 

사추위, 

감추위, 

감사위 

김창수 사외 
감추위

원장 

92.03 부산대학교 상과대학 무역학부 

교수/학부장(現) 

98.04 일본 리츠메이칸대학 국제

관계학부 객원교수 

98.09 부산대학교 국제대학원 부원장 

05.07 부산대학교 무역·국제학부장 

06.03 부산대학교 국제전문대학원 

원장 

08.04 (사)한국무역통상학회 회장 

09.03 부산상공회의소 경제정책자

문위원(現) 

09.07 부산국제금융개발센터 센터장(現) 

11.08 부산대학교 대외교류본부장 

13.08 부산은행 사외이사(現) 

14.03 BS금융지주 사외이사(現) 

14.03.28 16.03.27 9개월 

보상위, 

사추위, 

감추위, 

감사위 

문재우 사외 
사추위

원장 

99.02 재정경제부 경제협력국 경협총

괄 과장(부이사관) 

01.04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실 공적 

기강담당 국장 

02.06 금융감독위원회 기획행정실장(이

사관) 

05.03 연세대학교 경제대학원 겸임교수 

05.12 금융감독위원회 상임위원 

07.07 금융감독원 감사 

14.03.28 16.03.27 9개월 

리스크

관리위, 

보상위, 

사추위, 

감추위, 

감사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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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상임/

사외/

비상임 

직위 경력 
최초 

선임일 

임기 

만료일 

재임 

기간 

담당 

위원회 

10.08 손해보험협회 회장 

13.11 법무법인 율촌 고문(現) 

14.03 BS금융지주 사외이사(現) 

정민주 상임 부사장 

94.09 한국은행 여신관리국 과장 

99.01 금융감독원 동경사무소 주재원 

00.11 금융감독원 감독정보국 시니어

팀장 

02.02 금융감독원 감독총괄국 부국장 

05.01 금융감독원 조사연구실장 

06.05 금융감독원 뉴욕사무소장 

08.07 금융감독원 기획조정국장  

10.03 부산은행 상임감사위원 

14.03 BS금융지주 부사장(現) 

14.03.28 15.03.27 9개월 

리스크

관리위, 

사추위 

이봉철 비상임 - 

06.02 롯데호텔 경영관리본부 이사 

07.04 롯데쇼핑 정책본부 이사 

09.02 롯데쇼핑 정책본부 상무 

09.03 롯데캐피탈 감사 

11.06 롯데손해보험 전무 

12.06 롯데손해보험 대표이사 

14.03 롯데쇼핑 정책본부 경영지원 

실장 전무 

14.03 BS금융지주 비상임이사(現) 

14.12 롯데쇼핑 정책본부 경영지원 

실장 부사장(現) 

14.03.28 17.03.27 9개월 보상위 

 

 

 

 

다. 활동내역 
 

 (1) 활동내역 개요 

 

2014년에는 총 8회의 이사회가 소집되어 부의안건 36건, 보고사항 23건으로 

총 59건의 안건을 의결 및 보고받았으며, 이사의 평균 참석률은 88%로, 당초 

이사회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이사회 참석률 목표치인 80%를 상회하였습니다. 

또한 이사회내위원회는 총 23회 소집되어 부의안건 29건, 보고사항 8건으로 

총 37건의 안건을 의결 및 보고받았으며, 위원의 평균 참석률은 94%로 이사

회 및 이사회내 위원회가 실질적인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사회 및 이사회내 위원회(이하 ‘이사회등’이라 한다) 운영의 효율적인 진

행을 위해 이사회등 개최 전 의안에 대해 이사들에게 사전설명을 실시하고 있

으며, 이사들의 의견 및 요청사항이 있는 경우 이사회등 개최 전에 반영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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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 안건에 대해서는 충분히 논의와 심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운영의 효율

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2) 회의 개최내역 

 

 (가) 제2014년도 제1차 이사회 : 2014. 2. 11(11:20~12:20)  

 〔안건 통지일 : 2014. 2. 3〕 

항 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 이사 성명 성세환 김우석 이종수 김성호 채정병 임영록 오거돈 박맹언  

2. 참석여부 참석 참석 참석 참석 불참1)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가. 경영진 임면 보고 특이의견 없음 

나. 이사회 사무지원조직 

의 책임자 임면 보고 
특이의견 없음 

다. 그룹 고객정보관리 

업무 점검결과 보고 
특이의견 없음 

라. 2013년도 지주회사 

와 자회사간 거래내역 

결과 보고2) 

특이의견 없음 

4. 의결안건 

  

  

가. 제3기(2013년도)  

결산 결과 승인 
찬성 찬성 찬성 찬성 -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나. 준법감시인 임면(안) 찬성 찬성 찬성 찬성 - 찬성 찬성 찬성 가결 

1)해외출장 

2)2013년도 이사회에서 승인한 당사와 그룹사간 거래승인건에 대한 거래결과 보고 

 

 (나) 제2014년도 제2차 이사회 : 2014. 3. 5(12:00~12:50)  

 〔안건 통지일 : 2014. 2. 24〕 

항 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 이사 성명 성세환 김우석 이종수 김성호 채정병 임영록 오거돈  

2. 참석여부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불참1)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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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가.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특이의견 없음 

나. 감사위원회 결의사항 

보고2) 
특이의견 없음 

4. 의결안건 

  

  

가. 2013년도 경영진  

단기성과 평가 및 보상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 가결 

나. 2013년도 사외이사 

 평가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 가결 

다. 자회사 출자(안)3)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 가결 

 라. 지주회사와 자회사간 

 거래 승인(안)4)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 가결 

 마. 상임이사 및 비상임 

이사 후보 추천(안)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 가결 

 바.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 

 후보 확정(안)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 가결 

 사. 이사 보수한도  

승인(안)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 가결 

 아. 정관 일부 변경(안)5)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 가결 

 자. 제3기 정기주주총회 

소집 및 회의의 목적 

    사항 결정6)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 가결 

1)개인적 사정 

2)감사위원회 결의사항 :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결과, 재무제표 및 영업보

고서에 대한 감사결과, 주주총회에 제출할 서류의 적법성 여부, 감사업무규정 개정 

3)BS캐피탈의 자본적정성 제고 및 안정적 성장기반 확보 위한 300억원 출자 

4)BS정보시스템과의 MS S/W 라이선스 기업계약(EA) 체결 

5)상법 및 동법시행령 개정내용 반영하여 정관에 종류주식 발행근거 마련 

6)주총 의결안건 :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건,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이사 

선임의 건,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다) 제2014년도 제3차 이사회 : 2014. 3. 28(11:40~12:50)  

〔안건 통지일 : 2014. 3. 18〕 

항 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 이사 성명 성세환 김우석 이종수 김성호 김창수  문재우  정민주 이봉철  

2. 참석여부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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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가. 자회사 출자 결과  

보고1) 
특이의견 없음 

나. 이사회내 위원회별  

위원장 선임 보고2) 
특이의견 없음 

다. 이사회 운영 및 사외 

이사 활동 계획 보고3) 
특이의견 없음 

라. 사외이사 기부금  

지원내역 보고4) 
특이의견 없음 

마. 감사위원회 결의사항 

보고5) 
특이의견 없음 

4. 의결안건 

  

  

가. 이사회 의장 선임6)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나. 선임사외이사 선임7)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다. 이사회내 위원회별 

위원 선임(안)8)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라. 부사장 선임9)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1)BS캐피탈 300억원 출자 완료(2014. 3. 11) 

2)이사회운영위원장/리스크관리위원장(김성호), 경영발전보상위원장(이종수), 사외

이사후보추천위원장(문재우), 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장(김창수), 감사위원장(김우석) 

3)이사회 및 이사회내 위원회 연간 개최 계획, 사외이사 활동·교육 및 연수·평가 

계획 등 보고 

4)김창수 사외이사 소속 부산대학교에 발전기금 및 장학금 4천만원 기부(2012년, 

BS금융그룹 희망나눔재단) 

5)외부감사인으로 안진회계법인 선정 

6)대표이사 회장 성세환 

7)이사회의장을 대표이사로 선임함에 따른 선임사외이사 선임(사외이사 김성호) 

8)이사회운영위원회(4명), 리스크관리위원회(5명), 경영발전보상위원회(6명), 사외

이사후보추천위원회(4명), 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5명), 감사위원회(4명) 및 별

도위원회인 자회사CEO후보추천위원회(5명)의 위원 선임 

9)상임이사 중 부사장 선임(정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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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제2014년도 제4차 이사회 : 2014. 5. 9(11:30~12:30)  

 [안건 통지일 : 2014. 4. 30〕 

항 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 이사 성명 성세환 김우석 이종수 김성호 김창수  문재우  정민주 이봉철  

2. 참석여부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가. 제4기(2014년) 1/4 

분기 가결산 결과 보고1) 
특이의견 없음 

나. 그룹 고객정보관리 

업무 점검결과 보고 
특이의견 없음 

4. 의결안건 

  

  

가. 장기성과 현금보상 

성과평가 확정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나. 경영진 단기성과  

평가기준 개정(안)2)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다. 장기성과 현금보상 

기준 개정(안)3)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라. 2014년도 경영진  

단기성과 목표 부여4)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마. 장기성과 현금보상 

계약체결5)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바. 임원보수규정  

개정(안)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사. 고객정보의 제공 및 관 

리에 관한 규정 개정(안)6)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아. 제1차 유상증자  

신주발행(안)7)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자. 회사채 발행  

계획(안)8)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차. 지주회사와 자회사간 

거래 승인9)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의결권 

없음10)
 

찬성 가결 

1)1/4분기 그룹 당기순이익 1,002억원 

2,4)2014년도 그룹 경영계획 반영 정량지표 및 정성지표 개정 

3,5)성과급 지급방법 변경 및 계약체결(이연지급) 

6)외부영업 목적의 정보제공 제한, 그룹사간 고객정보 이용기간의 최소화 등 반영 

7)경남은행 인수자금 조달 위한 기명식 보통주 41백만주 발행 

8)만기도래 회사채 차환, 경남은행 인수자금 조달, 운영자금 목적(총4,000억원) 

9)BS정보시스템과 DB보안솔루션 도입 계약 체결 

10)정민주 부사장의 BS정보시스템 비상임이사 겸직으로 의결권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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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제2014년도 제5차 이사회 : 2014. 7. 30(11:00~12:00) 

[안건 통지일 : 2014. 7. 23〕 

항 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 이사 성명 성세환 김우석 이종수 김성호 김창수  문재우  정민주 이봉철  

2. 참석여부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가. 제1차 유상증자 신주 

발행 결과 보고1) 
특이의견 없음 

나. 2014년 상반기 가결 

산 결과 보고2) 
특이의견 없음 

 
다. 그룹 고객정보관리 

업무 점검결과 보고 
특이의견 없음 

 
라. 리스크관리위원회  

결의사항 보고3) 
특이의견 없음 

4. 의결안건 

  

  

가. 경남은행 자회사 편입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나. 당사와 ㈜부산은행과

의 임대차 계약거래 승인4) 

의결권 

없음5)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1)유상증자 5,146억원 확정 

2)2014년도 상반기 그룹 당기순이익 2,009억원 

3)리스크관리협의회규정 개정(리스크 철학 반영 및 부실여신 지주 앞 보고 의무화)  

4)부산은행 신축본점 내 20층 일부 및 5층 일부, 19층 전부 임차 

5)회장의 부산은행장 겸직으로 의결권 제한 

 

(바) 제2014년도 제6차 이사회 : 2014. 10. 1(11:00~12:00)  

〔안건 통지일 : 2014. 9. 22〕 

항 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 이사 성명 성세환 김우석 이종수 김성호 김창수  문재우  정민주 이봉철  

2. 참석여부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불참1)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가. 리스크관리위원회 

결의사항 보고2) 
특이의견 없음 

4. 의결안건 

  

  

가. 본점 이전등기 신청3)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 가결 

나. 고객정보의 제공 및 관 

 리에 관한 규정 개정(안)4)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 가결 



29 

다. 지주회사와 자회사간 

거래승인5)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의결권 

없음6)
 

- 가결 

1)해외출장 

2)경남은행 자회사 편입에 따른 그룹 리스크 허용한도 승인 결과 보고 

3)본점 소재지 변경(범일동→문현동)에 따른 이전등기 신청 

4)경남은행 자회사 편입에 따라, 정보제공 가능한 자회사에 경남은행 추가 

5)홈페이지 개선을 위한 BS정보시스템과의 계약 체결 

6)정민주 부사장의 BS정보시스템 비상임이사 겸직으로 의결권 제한  

 

(사) 제2014년도 제7차 이사회 : 2014. 11. 5(10:50~11:40)  

 [안건 통지일 : 2014. 10. 28〕 

항 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 이사 성명 성세환 김우석 이종수 김성호 김창수  문재우  정민주 이봉철  

2. 참석여부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불참1)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가. 2014년 3/4분기  

가결산 결과 보고2) 
특이의견 없음 

나. 2014년 회사채 발행 

 결과 보고3) 
특이의견 없음 

 
다. 그룹 고객정보관리 

업무 점검결과 보고 
특이의견 없음 

4. 의결안건 

  

  

가. 2014년도 그룹 경영 

계획 수정(안)4)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 가결 

나. 당사와 ㈜부산은행과의 

임대차 계약 갱신 거래5) 

의결권 

없음6)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 가결 

1)소속회사 그룹경영진 회의 참석 

2)2014년도 3/4분기 그룹 당기순이익 3,173억원 

3)발행한도 4,000억원 총 4회차에 걸쳐 전액 발행 완료(기존 회사채 만기도

래에 따른 차환자금, 경남은행 인수자금, 지주회사 운영자금 등의 용도로 사용) 

4)부산은행의 경비예산 50억원 증액 및 경영계획 수정에 따른 그룹 경영계획 수정 

5)당사 사무실 관련 부산은행과 임대차 계약 갱신 

6)회장의 부산은행장 겸직으로 의결권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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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제2014년도 제8차 이사회 : 2014. 12. 19(11:10~12:00)  

〔안건 통지일 : 2014. 12. 11〕 

항 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 이사 성명 성세환 김우석 이종수 김성호 김창수  문재우  정민주 이봉철  

2. 참석여부 참석 참석 참석 참석 불참1)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가. 감사위원회 결의사항 

보고2) 
의견 없음 

 
나. 리스크관리위원회  

결의사항 보고3) 
의견 없음 

4. 의결안건 

  

  

가. 2015년도 그룹 경영 

계획(안)4) 
찬성 찬성 찬성 찬성 -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나. 자회사 출자(안)5) 찬성 찬성 찬성 찬성 -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다. 회사채 발행 계획(안)6) 찬성 찬성 찬성 찬성 -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라. 2015년도 지주회사

와 자회사간 거래 승인7) 

의결권 

없음8)
 

찬성 찬성 찬성 - 찬성 
의결권 

없음9)
 

찬성 가결 

1)부산국제금융중심지 관련 회의 참석 

2)2015년도 검사 업무계획 수립 결과 보고 

3)2015년도 그룹 리스크관리 전략 및 계획 수립 결과 보고 

4)총자산 100조원 이상, 당기순이익 4,770억원 이상 등 

5)BS캐피탈의 자본적정성 개선 통한 성장기반 확보 및 대외신인도 제고를 

위한 500억원 출자 

6)자회사 출자자금, 지주회사 운영자금 조달을 위한 원화선순위채권 1,800억원 발행 

7)BS정보시스템과의 SM(도급)·유지보수·라이선스 갱신 계약(포괄승인) 및 전산 

장비 구매·SI 사업(일괄승인), 부산은행과의 전산시스템 위수탁 계약(포괄승인) 

8)회장의 부산은행장 겸직으로 의결권 제한 

9)정민주 부사장의 BS정보시스템 비상임이사 겸직으로 의결권 제한 

 

 

 

라. 이사에 대한 직무평가 기준 
 

당사는 이사의 역할 및 책임강화, 책임경영체제 확립을 위해 매년 이사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사외이사 및 비상임이사의 경우 매년 1월 평가를 실시하며 평가종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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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평가, 이사회 평가(본인 제외), 직원 평가의 정성평가와 이사회 및 소위

원회 참석률 평가의 정량평가를 실시합니다. 정성평가의 평가항목으로 역량 

및 전문성, 이사회에 대한 관심과 참여도, 당사발전 기여도를 평가하며, 평가

결과는 이사 연임 시 참고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상임이사의 경우 경영진 성과평가기준에 따라 매년 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평가기준은 1년 단위의 단기성과평가와 3년 단위의 장기성과평가로 구분되고, 

경영발전보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사회에서 상임이사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상임이사의 경우 보상은 일정 수준의 현금보상과 나머지는 주가와 연계하여 

3년간 이연지급함으로써 단기성과 지향적인 경영이 이뤄지지 않도록 평가체

계를 설계하였으며, 또한 이연 지급된 보상에 대해서도 환수제도를 도입하여 

책임경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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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가. 권한과 책임 

 

당사는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권한과 역할에 대해서 동 위원회 규정 제2조 

및 제6조에 서술하고 있습니다. 당사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당사의 전략

적 목표와 부합되는 역량을 갖춘 사외이사후보를 물색 및 심사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주주총회에서 선임할 사외이사를 추천하고자 하는 원칙을 가지고 

사외이사 후보군을 발굴하여 관련법령 및 모범규준에서 요구하는 자격검증을 

실시하고 이사회 구성, 전문분야 등을 고려하여 주주총회에서 선임할 사외이

사 후보를 추천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외이사 후보군을 탐색 관리하고 후보군 관리의 적정성을 이사회에 보

고하여 사외이사의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하여 보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위원은 본인이 스스로를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하

지 못하며, 본인을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하는 위원회 결의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이 경우 당해 위원은 재적 위원수에 산입하지 아니합니다. 

 

2014년 12월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이 시행됨에 따라 사외이사의 다양

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외이사 후보군 관리를 위한 방안을 수립 중

에 있으며, 2015년부터 사외이사 후보군 관리 및 적정성 현황을 이사회에 보

고할 예정입니다. 

 

 

나. 사외이사 후보 추천절차 개요 

 

당사는 공정하고 투명한 사외이사 선임을 위하여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규

정에 사외이사 후보추천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4년 12월 시

행된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의 취지 및 적극적 요건을 반영하고 사외이사

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2015년 2월 동 규정을 개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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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규정에서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사외이사로 선임하기 위해 주요 주주 

또는 외부자문기관 등 금융회사 외부기관으로부터의 추천을 활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사회에 후보군 관리내역을 보고토록 하고 있습니다. 자격요건은 법

령에서 정하는 소극적 자격요건 외 독립성, 직무공정성, 책임성, 윤리성, 충실

성 조항을 추가하였습니다. 매년 1월 사외이사 내부평가를 실시하여 사외이사 

평가를 반영한 검토보고서를 작성하고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서 활동사항

이 우수한 것으로 판명받는 사외이사에 대하여 재선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쳐 확정된 사외이사 후보군과 재선임되는 사외이사에 대한 

자격검증을 실시하고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과 이사회 결의를 거쳐 

주주총회에 상정하게 됩니다.  

 

 

다. 구성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이사 3명 이상으로 구성하고, 총 위원은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구성하도록 정하고 있어, 현재 위원회 위원은 사외이사 3명과 상

임이사(부사장) 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회 구성 시 회계전문가 2명, 경제전문가 1명, 금융전문가 1명 등 다양한 

분양의 전문가를 배치함으로써, 독립성, 금융경력, 전문성 등을 골고루 감안한 

구성으로 평가됩니다.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구성> 

성 명 
상임/사외/

비상임 
現 직위 

선임일 및  

임기만료일 
약 력 

문재우 사외 위원장 14.03.28~15.03.27 
법무법인 율촌 고문(現) 

손해보험협회 회장 

김우석 사외 위원 14.03.28~15.03.27 
예일회계법인 회장(現)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김창수 사외 위원 14.03.28~15.03.27 
부산대학교 무역학부 교수(現) 

부산국제금융개발센터 센터장(現) 

정민주 상임 부사장 14.03.28~15.03.27 
부산은행 상임감사위원 

금융감독원 기획조정국장 

박맹언 (前)사외 (前)위원장 13.03.28~14.03.04 
부경대학교 교수(現) 

부경대학교 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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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수 사외 (前)위원 13.03.28~14.03.27 
한성대학교 명예교수(現) 

서울경찰청 인권위원회 위원장 

김성호 사외 (前)위원 13.03.28~14.03.27 
재단법인 행복세상 이사장(現) 

법무부 장관 

임영록 (前)상임 (前)위원 12.03.27~14.03.27 
BS금융지주 사장 

부산은행 부행장 

 

 

라. 활동내역 및 평가 

 

 (1) 활동내역 개요 

 

당사는 다양한 전문가로 사외이사를 구성하기 위하여 주요 주주 및 사외이사, 

경영진, 외부자문기관 등으로부터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받고 있습니다. 사외

이사 후보 추천과 위원장 선임을 위해 2014년도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총 2회 개최하였습니다. 

 

2014년 3월 5일 개최된 제1차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서는 2014년도 정

기주주총회에서 사외이사로 선임될 후보를 추천하였으며, 그 결과 사외이사 5

명 중 임기도래한 3명은 1년간 연임하는 것으로 재추천하고, 일신상의 사유

로 2명은 중도 사임함에 따라 2명을 추가로 신규 추천하였습니다.  

 

임기도래한 사외이사 재추천시 사외이사 재임기간 동안 이사회 및 이사회내 

위원회의 참석률이 높고 사외이사 평가결과 최상위 등급을 받았으며, 이사회

등 활동에 있어 사외이사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한 점 등을 반영하여 재

추천 되었습니다.  

 

위원회는 사외이사 후보를 신규로 추천하기 위해 경험과 역량을 갖추고 전문

성을 보유한 사외이사들이 조화롭게 구성될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

하고 있는 전문가를 추천하였습니다. 

 

2014년 3월 28일에 개최된 제2차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서는 4명의 위

원이 전원 참석하여 2014년도 임기 1년의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을 

선임하였습니다. 신임 위원장(문재우)은 회계 및 재무분야의 전문가로서 사외

이사 임기가 1년 이상 남아있어 위원회 업무의 영속성 유지에 적합한 자로 

인정되어 위원의 만장일치로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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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회의 개최내역 

 

 (가) 2014년도 제1차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2014. 3. 5, 10:30~10:45 

  [안건통지일 : 2014. 2. 24] 

항 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 이사 성명 김성호 이종수 임영록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 

 해당사항 없음 - - 

4. 의결(심의)안건 

  

  

가. 사외이사 후보 추천(안) 

  (김성호 사외이사 후보 추천) 

  (김우석 사외이사 후보 추천) 

  (이종수 사외이사 후보 추천) 

  (문재우 사외이사 후보 추천) 

  (김창수 사외이사 후보 추천) 

 

의결권 제한1)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의결권 제한1)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1)사외이사 본인의 후보 추천건으로 가부결정에 대한 의결권 행사 불가 

 

 

(나) 2014년도 제2차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2014. 3. 28, 12:10~12:20 

 [안건통지일 : 2014. 3. 18] 

항 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 이사 성명 문재우 김우석 김창수 정민주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 

 해당사항 없음 - - 

4. 의결(심의)안건 

  

  

가. 위원장 선임 

(사외이사 문재우)   
의결권 제한1) 찬성 찬성 찬성 가결 

1)사외이사 본인의 후보 추천건으로 가부결정에 대한 의결권 행사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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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사외이사 후보 추천 
 

 (1) 사외이사 후보 추천 개요 

 

사외이사 후보 김창수와 문재우는 2014년 3월 5일 제1차 사외이사후보추천

위원회에서 추천되었고, 사외이사 후보 김우석, 이종수, 김성호는 당사의 사외

이사로 재임하고 있었습니다. 당사와 전 계열회사로부터의 거래관계 등 사외

이사 자격요건검증을 거쳐 2014년 3월 5일 제1차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

서 위원 전원 찬성으로 최종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하였습니다. 이후 2014년 

3월 5일 제2차 이사회에서 이사 7명 중 6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원 찬성으로 

주주총회에서 선임할 사외이사 후보 안건을 결의하였으며 2014년 3월 28일 

개최된 정기주주총회에서 사외이사로 선임되었습니다.  

 

 (2) 김우석 사외이사 후보 추천 관련 사항 

 

 (가) 후보자의 인적사항 

① 출생연도 : 1947년 

② 출신학교 

   ㅇ영양고 

   ㅇ건국대 무역학과 

   ㅇ미국 윌리암스 대학원(경제학 석사) 

   ㅇ필리핀 산토토마스대학원(경제학 박사) 

   

③ 경력  

ㅡ일반경력 

1984.06  前 재무부 이재국 산업금융과 과장 

1988.08  前 아시아개발은행 이사 보좌관 

1991.11  前 재무부 국제금융국 외환정책과 과장 

1994.08  前 駐日 한국대사관 재경관(참사관) 

1997.01  前 재정경제부 금융정책실 국제금융증권 심의관 

1998.03  前 재정경제부 국제금융국 국장 

1999.01  前 재정경제부 국고국 국장 

1999.07  前 세무대학 학장 

2000.05  前 한국은행 감사 

2003.06  前 신용회복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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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1  前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2008.01  現 예일회계법인 회장 

2008.03  前 현대엘리베이터㈜ 사외이사 

2009.03  現 ㈜GS 사외이사 

2011.03  現 BS금융지주 사외이사 

  ㅡ다른 금융회사 사외이사 경력 : 해당사항 없음 

 

  ④ 사외이사 경력  
  

김우석 사외이사 후보는 2011년 3월 당사 출범 시부터 현재까지 당사 사외

이사로 재임 중입니다.  

 

2013년의 경우 이사회 15회(참석율 100%), 이사회내운영위원회 21회(참석율 

100%) 참석하여, 주어진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나) 후보제안자 

 

  ① 후보제안자 인적사항 
 

구 분 시 기 
후보 

제안자 
후보제안자 주요 경력(현직 포함) 

사추위원장 

해당 여부 

재선임 2014. 3월 임영록 
2013.08~2014.03  前 BS금융지주 사장 

2012.03~2013.08  前 BS금융지주 부사장 
부 

재선임 2013. 2월 김종화 

1982.03~2013.02  前 덕성여자대학교 경제학 교수 

2011.03~2013.03  前 부산은행 사외이사 

1999.11~2000.03  前 덕성여자대학교 총장 

부 

신임 2011. 3월 지주사 전환에 따른 모든 자회사 이사회의 일괄 추천 

 

② 후보자와의 관계 
 

후보자와 후보제안자 임영록은 총 14회의 이사회를 같이 참석하였으며 회사 

업무상 만남 외 다른 관계는 없습니다. 그리고 2011년 최초 선임시 지주회사 

전환에 따른 모든 자회사 이사회의 일괄 추천으로 선임되었으며, 2013년 연

임 추천한 김종화 前 사외이사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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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후보자 추천이유 

 

  ① 후보제안자 추천이유 

 

후보자 김우석은 경제학 전공지식을 바탕으로 재정경제부, 한국은행 등 경제 

및 금융분야에서 다양한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있는 등 높은 전문성을 보유

하고 있으며, 특히 현재 예일회계법인 회장을 역임하면서 금융업 전반에 대한 

폭넓은 식견과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2011년 당사가 지주 체제로 출범 당시 최초로 사외이사로 선임되어 그간 다

양한 이사회 및 이사회내 위원회 활동을 하여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큰 기여

를 하였습니다. 

 

이에 회계 및 재무분야의 전문가로서 앞으로 BS금융그룹의 발전에 많은 도움

을 줄 것으로 기대되어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하게 되었습니다. 

 

② 후보자 추천 경로  

 

2011년 3월 당사 출범 시, 지주사 전환에 따른 모든 자회사 이사회의 일괄 

추천을 통해 최초로 사외이사로 선임되었습니다. 

   

2년간의 임기 이후에는 그간의 수행 능력과 실적을 인정 받았고, 다른 사외이

사 및 당사 경영진으로부터 2회에 걸쳐 추천을 받아 사외이사로 재선임되었

습니다. 

 

 

(라) 금융회사등과 관계 
 

금융회사등과 관계 

 
①금융회사 또는 계열회사와의 관계 

후보자가 최근 2년 내 상근으로 근무한 예일회계법인

과 당사 및 당사 자회사와의 여신거래는 없습니다. 

②대주주와의 관계 해당사항 없음 

 ③임원과의 관계 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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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자격충족 여부 

 

  ① 소극적 요건 

  ㅡ관련법령 

  가) 금융지주회사법 제3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나) 금융지주회사법 제4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 

 

  ㅡ평가 

후보자는 당사 사외이사 후보로 관련법령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합니다. 후

보자가 최근 2년 내 상근으로 근무한 예일회계법인과 당사 및 당사 자회사와의 여신

거래는 없습니다. 

 

  ② 금융회사가 정한 사외이사의 자격요건 
 

당사는 관련법령상 사외이사의 자격요건 이외에 정관(§37) 및 사외이사운영규정

(§4)에서 사외이사의 자격요건을 정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당사의 계열회사가 아닌 금융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사외이사, 비상임

이사 또는 비상임감사로 재임 중인 자 여부 및 금융, 경제, 법률, 회계, 언론 등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이나 실무적 경험 보유 여부를 점검하도록 하고 있으며, 후보자는 

동 항목을 모두 충족하고 있습니다. 

 

  ③ 적극적 자격 충족여부 

 

  ㉮ 전문성 
 

현재 당사 정관 및 사외이사운영규정에서 금융, 경제, 경영, 법률, 회계, 언론 등 관

련분야에 전문지식이나 실무적 경험이 풍부한 자를 사외이사로 선임할 것으로 규정

하고 있습니다. 

 

김우석 후보자는 2008년 이후 예일회계법인의 회장직을 수행하여 회계에 대한 이해

도가 높을 뿐만 아니라, 탁월한 리더쉽, 비전제시, 커뮤니케이션 능력으로 높은 명성

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과거 한국은행,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의 금융기관과 재정

경제부에도 근무하면서 경제 및 금융에 대한 경험과 전문성을 보유하게 되었고, 현

재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회계·재무 전문가로 공인회계사의 자격을 유지하고 있어 

전문성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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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무공정성 

 

2014년 12월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이 시행됨에 따라, 2015년 중 모범규준 

제16조 제1항 제2호의 공정성 자격요건을 당사 관련규정에 구체적으로 마련할 계획

입니다. 

 

현재 후보자가 2년 내 상근으로 근무 중인 예일회계법인의 경우 당사 및 당사 자회

사와의 여신거래가 없고, 사외이사 선임 후 전체 주주 및 금융소비자의 이익 모두를 

고려하여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윤리성, 책임성 

   

2014년 12월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이 시행됨에 따라, 2015년 중 모범규준 

제16조 제1항 제3호의 윤리성, 책임성 자격요건을 당사 관련규정에 구체적으로 마

련할 계획입니다. 

 

후보자는 오랜 공직생활 중에서도 평판이 우수하고 사회적 신망이 두터우며, 이사회 

활동에 있어서도 안건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통해 적극적인 의사개진을 하고, 당사, 

주주 및 금융소비자 등 이해관계자의 이익에 반하지 않는 의사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 충실성 

   

2014년 12월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이 시행됨에 따라, 2015년 중 모범규준 

제16조 제1항 제3호의 충실성 자격요건을 당사 관련규정에 구체적으로 마련할 계획

입니다. 

 

당사 이사회, 이사회내 위원회, 사외이사 교육 참여 및 안건 사전검토 등 사외이사의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연간 약 180시간 정도 소요되는데, 후보자는 

현재 예일회계법인의 회장직을 수행하고 있으면서, 효율적인 시간 배분을 통해 출석

률 100%를 유지하고 있는 등 사외이사 업무에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할애 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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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본인 소명 

 

본인은 관련법령 및 회사 내규에서 정하는 사외이사의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며, 

현재 본인이 근무 중인 예일회계법인은 BS금융지주 및 BS금융지주의 자회사와 거

래관계가 없어 이해상충 및 공정성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또한, 경제

·재무(회계) 분야에서의 약 30년의 경력을 바탕으로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으며 높은 

도덕성과 책임감으로 사외이사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바) 사외이사 평가 결과 

 

당사의 사외이사 임기는 최초 선임 시 2년이며, 최대 5년까지 연임을 허용하고 있습

니다. 사외이사 연임 시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매년 사외이사에 대한 평가를 실

시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사외이사에 대한 평가는 익년도 초에 이사회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평가방

법은 정성평가와 정량평가로 구분되며 정성평가는 자기평가(20%), 이사회평가

(50%), 직원평가(20%)로 구분하고 정량평가는 이사회 및 이사회내 위원회 참석률

(10%)을 반영합니다. 평가항목은 이사의 역량 및 전문성과 이사회에 대한 관심과 

참여도, 회사발전 기여도 등에 대해 평가를 실시합니다. 

 

2013년도 김우석 사외이사에 대한 평가결과 전문성, 충실성, 기여도 등에서 매우 우

수한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이는 이사회 및 이사회내 위원회에 대한 사외이사의 참

석률이 100%로 양호하며 이사회(위원회 포함)시 안건에 대한 활발한 토론과 의견제

시 등으로 이사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 자격요건 검토보고서 

 

2014년 12월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이 시행됨에 따라 2014년도에는 동 검토

보고서 관련 사항은 미적용 되었으며, 향후 2015년 사외이사 후보 추천 시부터 실

시할 계획입니다. 

 

 (아)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의결 결과 

 

후보자에 대한 사외이사 후보 추천을 위해 2014년 3월 5일 제1차 사외이사후보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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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제1차 위원회에서는 관련 법규 등에서 정하는 소극적 

요건에 대한 결격사유가 없음을 확인하였고, 또한 후보자가 제출한 자료 및 위원회

가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당사에서 정하는 사외이사 자격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

를 검증하고 심도있는 논의를 하였습니다. 사외이사 후보 추천은 재적위원의 과반수

로 결의되며 해당안건은 재적위원 3명 중 3명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습니다.  

 

 

(3) 이종수 사외이사 후보 추천 관련 사항 

 

(가) 후보자의 인적사항 

 

① 출생연도 : 1955년 

 

② 출신학교 

   ㅇ경기고 

   ㅇ서울대 철학과 

   ㅇ서울대 행정대학원(행정학 석사 및 박사) 

   

③ 경력  

ㅡ일반경력 

1983.09  前 한성대학교 교수, 대학원장, 교무처장, 학생처장 역임 

1993.03~2000.02  前 행정·사법·외무·지방고시 출제위원 

1999.05~2000.02  前 일본 중앙대학 정책문화연구소 초빙연구원 

2000.01~2003.08  前 조선·동아·국민·세계·중앙·서울신문 칼럼니스트 

2002.05~2003.05  前 법무부 반부패세계대회 조직위원 

2003.01~2003.12  前 (사)한국행정학회 회장 

2004.01~2004.12  前 중앙인사위원회 정책자문위원장 

2010.01  現 CBS방송 객원해설위원 

2010.05  現 서울경찰청 인권위원회 위원장 

2011.03  現 BS금융지주 사외이사 

2013.03  現 한성대학교 명예교수 

ㅡ다른 금융회사 사외이사 경력 : 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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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사외이사 경력  

  

이종수 사외이사 후보는 2011년 3월 당사 출범 시부터 현재까지 당사 사외이사로 

재임 중입니다.  

 

2013년의 경우 이사회 14회(참석율 93%), 이사회내운영위원회 10회(참석율 

100%) 참석하여, 주어진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나) 후보제안자 

 

① 후보제안자 인적사항 
 

구 분 시 기 
후보 

제안자 
후보제안자 주요 경력(현직 포함) 

사추위원장 

해당 여부 

재선임 2014. 3월 김성호 

2013.03~현재  現 CJ㈜ 사외이사 

2011.03~현재  現 BS금융지주 사외이사 

2007.12~현재  現 재단법인 행복세상 이사장 

2006.08~2007.09  前 법무부 장관 

부 

재선임 2013. 2월 임영록 

2013.08~2014.03  前 BS금융지주 사장 

2013.03~2014.03  前 부산은행 비상임이사 

2012.03~2013.08  前 BS금융지주 부사장 

부 

신임 2011. 3월 지주사 전환에 따른 모든 자회사 이사회의 일괄 추천 

 

② 후보자와의 관계 

 

후보자와 후보제안자 김성호는 당사에서 2011년부터 2013년말까지 3년 동안 사외

이사로 같이 근무하였고 총 30회의 이사회를 같이 참석하였으며 회사 업무상 만남

외 다른 관계는 없습니다. 그리고 2011년 최초 선임시 지주회사 전환에 따른 모든 

자회사 이사회의 일괄 추천으로 선임되었으며, 2013년 연임시 추천한 임영록 前 상

임이사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다) 후보자 추천이유 

 

① 후보제안자 추천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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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 이종수는 행정학 분야의 전문지식과 실무적 경험이 풍부하여 높은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으며, 현재 한성대학교 명예교수 및 서울경찰청 인권위원회 위원장을 역

임하고 있습니다. 

 

2011년 당사가 지주 체제로 출범 당시 최초로 사외이사로 선임되어 그간 다양한 이

사회 및 이사회내 위원회의 활동을 수행하여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큰 기여를 하였고, 

앞으로 BS금융그룹의 발전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되어 사외이사 후보로 추

천하였습니다. 

 

② 후보자 추천 경로 

  

2011년 3월 당사 출범 시 지주사 전환에 따른 모든 자회사 이사회의 일괄 추천을 

통해 최초로 사외이사로 선임되었습니다. 

   

2년간의 임기 이후에는 그간의 수행 능력과 실적을 인정받았고, 당사 경영진 및 다

른 사외이사로부터 2회에 걸쳐 추천을 받아 사외이사로 재선임되었습니다. 

 

(라) 금융회사등과 관계 
 

금융회사등과 관계 

 

①금융회사 또는  

계열회사와의 관계 

후보자가 최근 2년 내 상근으로 근무한 한성대학교와  

당사 및 당사 자회사와의 여신거래는 없습니다. 

②대주주와의 관계 해당사항 없음 

 ③임원과의 관계 해당사항 없음 

 

(마) 자격충족 여부 

 

① 소극적 요건 

 ㅡ관련법령 

 가) 금융지주회사법 제3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나) 금융지주회사법 제4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 

 

ㅡ평가 

후보자는 당사 사외이사 후보로 관련법령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합니다.  

후보자가 최근 2년 내 상근으로 근무한 한성대학교와 당사 및 당사 자회사와의 여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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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는 없습니다. 

 

② 금융회사가 정한 사외이사의 자격요건 

 

당사는 관련법령상 사외이사의 자격요건(소극적 요건) 이외에 정관(§37) 및 사외

이사운영규정(§4)에서 사외이사의 자격요건을 정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당사의 계열회사가 아닌 금융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사외이사, 비상임

이사 또는 비상임감사로 재임 중인 자 여부 및 금융, 경제, 법률, 회계, 언론 등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이나 실무적 경험 보유 여부를 점검하도록 하고 있으며, 후보자는 

동 항목을 모두 충족하고 있습니다. 

 

③ 적극적 자격 충족여부 

 

㉮ 전문성 

 

현재 당사 정관 및 사외이사운영규정에서 금융, 경제, 경영, 법률, 회계, 언론 등 관

련분야에 전문지식이나 실무적 경험이 풍부한 자를 사외이사로 선임할 것으로 규정

하고 있습니다. 

 

이종수 후보자는 박사 자격 취득 후 덕성여대 행정학 교수직을 계속 담당해 오면서 

행정학 분야의 전문지식과 실무적 경험을 축적해 왔습니다. 특히 각종 국가고시 출

제위원 및 연구원, 칼럼니스트, 해설위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본인의 전문성을 활용

해 온 경력을 보유하고 있어,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전문가로 당사의 사외이사가 되

기 위한 전문성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직무공정성 

 

2014년 12월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이 시행됨에 따라, 2015년 중 모범규준 

제16조 제1항 제2호의 공정성 자격요건을 당사 관련규정에 구체적으로 마련할 계획

입니다. 

 

현재 후보자가 2년 내 상근으로 근무 중인 한성대학교의 경우 당사 및 당사 자회사

와의 여신거래가 없고, 사외이사 선임 후 전체 주주 및 금융소비자의 이익 모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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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하여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윤리성, 책임성 

   

2014년 12월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이 시행됨에 따라, 2015년 중 모범규준 

제16조 제1항 제3호의 윤리성, 책임성 자격요건을 당사 관련규정에 구체적으로 마

련할 계획입니다. 

 

후보자는 오랜 교직 생활과 사회활동을 통해 사회적 신망과 우수한 평판을 얻어왔고, 

당사 사외이사로 선임된 이후 적극적인 이사회 및 이사회내 위원회 활동을 통해 

당사, 주주 및 금융소비자 등 이해관계자의 이익에 반하지 않는 의사결정을 하고 있

습니다. 

 

㉱ 충실성 

   

2014년 12월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이 시행됨에 따라, 2015년 중 모범규준 

제16조 제1항 제3호의 충실성 자격요건을 당사 관련규정에 구체적으로 마련할 계획

입니다. 

 

당사 이사회, 이사회내 위원회, 사외이사 교육 참여 및 안건 사전검토 등 사외이사의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연간 약 180시간 정도 소요됩니다. 후보자는 

현재 한성대학교 명예교수로 사외이사 업무에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할애할 수 있다

고 판단됩니다. 

 

④ 본인 소명 

 

본인은 관련법령 및 회사 내규에서 정하는 사외이사의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며, 

최근 2년간 본인이 근무했던 한성대학교는 BS금융지주 및 BS금융지주의 자회사와 

거래관계가 없어 이해상충 및 공정성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또한, 본

인은 행정 분야에서의 경력을 바탕으로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으며 높은 도덕성과 책

임감으로 사외이사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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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사외이사 평가 결과 

 

당사의 사외이사 임기는 최초 선임 시 2년이며, 최대 5년까지 연임을 허용하고 있습

니다. 사외이사 연임 시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매년 사외이사에 대한 평가를 실

시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사외이사에 대한 평가는 익년도 초에 이사회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평가방

법은 정성평가와 정량평가로 구분되며 정성평가는 자기평가(20%), 이사회평가

(50%), 직원평가(20%)로 평가하고 정량평가는 이사회 및 이사회내 위원회 참석률

(10%)을 반영합니다. 평가항목은 이사의 역량 및 전문성과 이사회에 대한 관심과 

참여도, 회사발전 기여도 등에 대해 평가를 실시합니다. 

 

2013년도 이종수 사외이사에 대한 평가결과 전문성, 충실성, 기여도 등에서 매우 우

수한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이는 이사회 및 이사회내 위원회에 대한 사외이사의 

참석률이 96%로 양호하며 이사회(위원회 포함)시 안건에 대한 활발한 토론과 의견

제시 등으로 이사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 자격요건 검토보고서 

 

2014년 12월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이 시행됨에 따라 2014년도에는 동 검토

보고서 관련 사항은 미적용 되었으며, 향후 2015년 사외이사 후보 추천 시부터 실

시할 예정입니다. 

 

 (아)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의결 결과 

 

후보자에 대한 사외이사 후보 추천을 위해 2014년 3월 5일 제1차 사외이사후보추

천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제1차 위원회에서는 관련 법규 등에서 정하는 소극적 

요건에 대한 결격사유가 없음을 확인하였고, 또한 후보자가 제출한 자료 및 위원회가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당사에서 정하는 사외이사 자격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검증하고 심도있는 논의를 하였습니다. 사외이사 후보 추천은 재적위원의 과반수로 

결의되며 해당안건은 재적위원 3명 중 의결권 있는 2명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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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김성호 사외이사 후보 추천 관련 사항 

 

 (가) 후보자의 인적사항 

 

① 출생연도 : 1950년 

 

② 출신학교 

   ㅇ브니엘고 

   ㅇ고려대 법학과 

   ㅇ미국 조지워싱턴대 법과대학원(법학 석사) 

   ㅇ건국대 대학원(법학 박사) 

   

③ 경력  

ㅡ일반경력 

1979.11  前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1993.03~1995.09  前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제4·3·2과장 

1995.09~1997.08  前 서울지방검찰청 특수 제3·2·1부장 

1999.06  前 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장 

2003.03  前 청주지방검찰청 검사장 

2003.03  前 대구지방검찰청 검사장 

2004.01~2006.08  前 국가청렴위원회 사무처장 

2006.08~2007.09  前 법무부 장관 

2007.12  現 재단법인 행복세상 이사장 

2011.03  現 BS금융지주 사외이사 

2013.03  現 CJ㈜ 사외이사 

ㅡ다른 금융회사 사외이사 경력 : 해당사항 없음 

 

④ 사외이사 경력  

  

김성호 사외이사 후보는 2011년 3월 당사 출범 시부터 현재까지 당사 사외이사로 

재임 중입니다.  

 

2013년의 경우 이사회 14회(참석율 93%), 이사회내운영위원회 15회(참석율 

88%) 참석하여, 주어진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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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후보제안자 

 

① 후보제안자 인적사항 
 

구 분 시 기 
후보 

제안자 
후보제안자 주요 경력(현직 포함) 

사추위원장 

해당 여부 

재선임 2014. 3월 이종수 

2013.03  現 한성대학교 명예교수 

2011.03  現 BS금융지주 사외이사 

2010.05  現 서울경찰청 인권위원회 위원장 

부 

재선임 2013. 2월 김우석 

2011.03  現 BS금융지주 사외이사 

2008.01  現 예일회계법인 회장 

2005.01  前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부 

신임 2011. 3월 지주사 전환에 따른 모든 자회사 이사회의 일괄 추천 

 

② 후보자와의 관계 
 

후보자와 후보제안자는 당사에서 2011년부터 2013년말까지 3년 동안 사외이사로 

같이 근무하였고 총 30회의 이사회를 같이 참석하였으며 회사 업무상 만남외 다른 

관계는 없습니다. 그리고 2011년 최초 선임시 지주회사 전환에 따른 모든 자회사 

이사회의 일괄 추천으로 선임되었으며, 2013년 연임시 추천한 김우석 사외이사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다) 후보자 추천이유 

 

① 후보제안자 추천이유 

 

후보자 김성호는 법학 전공지식을 바탕으로 검찰청 등 법률 관련 분야에서 오랜 경

험과 지식을 가지고 있는 등 높은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으며, 특히 2006년에는 법

무부 장관직을 역임한 경력이 있습니다. 

 

이러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2011년 최초로 사외이사로 선임되어 그간 다양한 이사회 

및 이사회내 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는데 기여를 할 수 있었

고, 법률 분야의 전문가로서 향후 BS금융그룹의 발전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

대되어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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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후보자 추천 경로 

 

2011년 3월 당사 출범시 지주사 전환에 따른 모든 자회사 이사회의 일괄 추천을 통

해 최초로 사외이사로 선임되었습니다. 

   

2년간의 임기 이후에는 그간의 수행 능력과 실적을 인정받아 다른 사외이사로부터 

2회에 걸쳐 추천을 받아 사외이사로 재선임되었습니다. 

 

 

(라) 금융회사등과 관계 
 

금융회사등과 관계 

 

①금융회사 또는  

계열회사와의 관계 

후보자가 최근 2년 내 상근으로 근무 중인 재단법인 행복세상과  

당사 및 당사 자회사와의 여신거래는 없습니다. 

②대주주와의 관계 해당사항 없음 

 ③임원과의 관계 해당사항 없음 

 

 

(마) 자격충족 여부 

 

① 소극적 요건 

 

ㅡ관련법령 

가) 금융지주회사법 제3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나) 금융지주회사법 제4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 

 

ㅡ평가 

후보자는 당사 사외이사 후보로 관련법령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합니다. 후

보자가 최근 2년 내 상근으로 근무 중인 재단법인 행복세상과 당사 및 당사 자회사

와의 여신거래는 없습니다. 

 

② 금융회사가 정한 사외이사의 자격요건 

 

당사는 관련법령상 사외이사의 자격요건(소극적 요건) 이외에 정관(§37) 및 사외

이사운영규정(§4)에서 사외이사의 자격요건을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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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적으로는, 당사의 계열회사가 아닌 금융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사외이사, 비상임

이사 또는 비상임감사로 재임 중인 자 여부 및 금융, 경제, 법률, 회계, 언론 등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이나 실무적 경험 보유 여부를 점검하도록 하고 있으며, 후보자는 

동 항목을 모두 충족하고 있습니다. 

 

③ 적극적 자격 충족여부 

 

㉮ 전문성 

 

현재 당사 정관 및 사외이사운영규정에서 금융, 경제, 경영, 법률, 회계, 언론 등 관

련분야에 전문지식이나 실무적 경험이 풍부한 자를 사외이사로 선임할 것을 규정하

고 있습니다. 

 

김성호 후보자는 약 25년간의 검사 경험 및 법무부 장관의 경력을 보유하고 있어 

법률 분야에 대한 지식과 업무 능력이 탁월하며, 재단법인의 이사장직을 수행하며 

대내외적으로 높은 명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 후보자는 법률 전문가로서 

당사 사외이사가 되기 위한 전문성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직무공정성 

 

2014년 12월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이 시행됨에 따라, 2015년 중 모범규준 

제16조 제1항 제2호의 공정성 자격요건을 당사 관련규정에 구체적으로 마련할 계획

입니다. 

 

현재 후보자가 2년 내 상근으로 근무 중인 재단법인 행복세상의 경우 당사 및 당사 

자회사와의 여신거래가 없고, 사외이사 선임 후 전체 주주 및 금융소비자의 이익 모

두를 고려하여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윤리성, 책임성 

   

2014년 12월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이 시행됨에 따라, 2015년 중 모범규준 

제16조 제1항 제3호의 윤리성, 책임성 자격요건을 당사 관련규정에 구체적으로 마

련할 계획입니다. 

후보자는 윤리성과 책임성이 강조되는 법조계에서의 오랜 공직생활을 해 왔고, 최근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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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치주의 확립, 경제적 번영, 국민의 안전 보장 등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의 운영을 

통해 계속적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해 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높은 윤리성과 책임감을 

바탕으로 당사에서도 사외이사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충실성 

   

2014년 12월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이 시행됨에 따라, 2015년 중 모범규준 

제16조 제1항 제3호의 충실성 자격요건을 당사 관련규정에 구체적으로 마련할 계획

입니다. 

 

당사 이사회, 이사회내위원회, 사외이사 교육 참여 및 안건 사전검토 등 사외이사의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연간 약 180시간 정도 소요되는데, 후보자는 

현재 재단법인 행복세상의 이사장직을 수행하고 있음에도(상근) 효율적인 시간 배분

을 통해 사외이사 업무에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할애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④ 본인 소명 

 

본인은 관련법령 및 회사 내규에서 정하는 사외이사의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있

으며, 현재 본인이 근무 중인 재단법인 행복세상은 BS금융지주 및 BS금융지주

의 자회사와 거래관계가 없어 이해상충 및 공정성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또한, 본인은 법률 분야에서의 약 25년의 경력을 바탕으로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으며, 높은 도덕성과 책임감으로 사외이사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바) 사외이사 평가 결과 

 

당사의 사외이사 임기는 최초 선임 시 2년이며, 최대 5년까지 연임을 허용하고 있습

니다. 사외이사 연임 시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매년 사외이사에 대한 평가를 실

시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사외이사에 대한 평가는 익년도 초에 이사회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평가방

법은 정성평가와 정량평가로 구분되며 정성평가는 자기평가(20%), 이사회평가

(50%), 직원평가(20%)로 평가하고 정량평가는 이사회 및 이사회내 위원회 참석률

(10%)을 반영합니다. 평가항목은 이사의 역량 및 전문성과 이사회에 대한 관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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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도, 회사발전 기여도 등에 대해 평가를 실시합니다. 

2013년도 김성호 사외이사에 대한 평가결과 전문성, 충실성, 기여도 등에서 매우 우

수한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이는 이사회 및 이사회내 위원회에 대한 사외이사의 

참석률이 91%로 양호하며 이사회(위원회 포함)시 안건에 대한 활발한 토론과 의견

제시 등으로 이사의 역할을 원활히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 자격요건 검토보고서 

 

2014년 12월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이 시행됨에 따라 2014년도에는 동 검토

보고서 관련 사항은 미적용 되었으며, 향후 2015년 사외이사 후보 추천 시부터 실

시할 예정입니다. 

 

(아)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의결 결과 

 

후보자에 대한 사외이사 후보 추천을 위해 2014년 3월 5일 제1차 사외이사후보추천

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제1차 위원회에서는 관련 법규 등에서 정하는 소극적 요건

에 대한 결격사유가 없음을 확인하였고, 또한 후보자가 제출한 자료 및 위원회가 수집

한 자료를 바탕으로 당사에서 정하는 사외이사 자격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실시하

고 심도있는 논의를 하였습니다. 사외이사 후보 추천은 재적위원의 과반수로 결의되며 

해당안건은 재적위원 3명 중 의결권 있는 2명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습니다.  

 

 

(5) 김창수 사외이사 후보 추천 관련 사항 

 

(가) 후보자의 인적사항 

 

① 출생연도 : 1955년 

 

② 출신학교 

   ㅇ경남고 

   ㅇ부산대 무역학과 

   ㅇ부산대 대학원(경제학 석사) 

   ㅇ미국 럿거스대 대학원(경제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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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경력  

ㅡ일반경력 

1992.03  現 부산대학교 상과대학 무역학부 교수/학부장 

1998.04  前 일본 리츠메이칸대학 국제관계학부 객원교수 

1998.09  前 부산대학교 국제대학원 부원장 

2005.07  前 부산대학교 무역·국제학부장 

2006.03  前 부산대학교 국제전문대학원 원장 

2008.04  前 (사)한국무역통상학회 회장 

2009.03  現 부산상공회의소 경제정책자문위원 

2009.07  現 부산국제금융개발센터 센터장 

2011.08  前 부산대학교 대외교류본부장 

2014.03  現 BS금융지주 사외이사 

 

ㅡ다른 금융회사 사외이사 경력 

2012.04.09 前 BS저축은행 사외이사 (당사 계열회사) 

2013.08    現 부산은행 사외이사 (당사 계열회사) 

 

④ 사외이사 경력 : 신임 사외이사 후보로 해당사항 없음 

  

  

(나) 후보제안자 

 

① 후보제안자 인적사항 

구 분 시 기 
후보 

제안자 
후보제안자 주요 경력(현직 포함) 

사추위원장 

해당 여부 

신임 2014.3월 임영록 
2013.08~2014.03  前 BS금융지주 사장 

2012.03~2013.08  前 BS금융지주 부사장 
부 

 

② 후보자와의 관계 
 

김창수 후보자는 2013년 8월부터 부산은행 사외이사로 재임하면서 2013년 3월부터 

부산은행 비상임이사로 재임중인 임영록 후보제안자와 7개월간 이사로 함께 근무하

였고, 6회의 이사회를 같이 참석하였으며 회사 업무상 만남외 다른 관계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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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후보자 추천이유 

 

① 후보제안자 추천이유 

 

후보자 김창수는 무역·경제학 전공지식을 바탕으로 약 24년간 국립대학의 교수직

을 수행하고 있고, 경제 및 금융 분야에서 다양한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있는 등 높

은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에 경제 및 금융 분야의 전문가로서 앞으로 BS금융그룹의 발전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되어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하게 되었습니다. 

 

② 후보자 추천 경로 

  

2014년 3월 기존 사외이사의 사임에 따라, 후보자 김창수는 당사 경영진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사외이사로 신임되었습니다. 

 

당사 경영진은 지역 내 오피니언리더, 학계 등 다양한 접촉 창구를 통해 동 후보자의 

능력 및 세평을 확인하였고, 2013년부터 당사의 자회사인 부산은행에서의 적극적인 

사외이사 활동 내역을 감안하여 당사 사외이사로 동 후보자를 추천하게 되었습니다. 

 

(라) 금융회사등과 관계 

 

금융회사등과 관계 

 

①금융회사 또는  

계열회사와의 관계 

후보자가 최근 2년 내 상근으로 근무한 부산대학교와  

당사 및 당사 자회사와의 여신거래는 없습니다. 

②대주주와의 관계 해당사항 없음 

 ③임원과의 관계 해당사항 없음 

 

 

(마) 자격충족 여부 

 

① 소극적 요건 

 



56 

ㅡ관련법령 

 가) 금융지주회사법 제3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나) 금융지주회사법 제4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 

 

ㅡ평가 

후보자는 당사 사외이사 후보로 관련법령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합니다. 후

보자가 최근 2년 내 상근으로 근무중인 부산대학교와 당사 및 당사 자회사와의 여신

거래는 없습니다. 

 

② 금융회사가 정한 사외이사의 자격요건 

 

당사는 관련법령상 사외이사의 자격요건(소극적 요건) 이외에 정관(§37) 및 사외

이사운영규정(§4)에서 사외이사의 자격요건을 정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당사의 계열회사가 아닌 금융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사외이사, 비상임

이사 또는 비상임감사로 재임 중인 자 여부 및 금융, 경제, 법률, 회계, 언론 등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이나 실무적 경험 보유 여부를 점검하도록 하고 있으며, 후보자는 

동 항목을 모두 충족하고 있습니다. 

 

③ 적극적 자격 충족여부 

 

㉮ 전문성 

 

현재 당사 정관 및 사외이사운영규정에서 금융, 경제, 경영, 법률, 회계, 언론 

등 관련분야에 전문지식이나 실무적 경험이 풍부한 자를 사외이사로 선임할 것

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김창수 후보자는 무역 및 경제 관련 전공자로서 금융 및 경제 전반에 관한 이

해도가 높을 뿐만 아니라, 부산상공회의소 경제정책자문위원, 부산국제금융개발

센터 센터장 등을 겸직하면서 현재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경제·금융 전문가로 

전문성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직무공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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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2월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이 시행됨에 따라, 2015년 중 모범규준 

제16조 제1항 제2호의 공정성 자격요건을 당사 관련규정에 구체적으로 마련할 계획

입니다. 

 

현재 후보자가 2년 내 상근으로 근무 중인 부산대학교의 경우 당사 및 당사 자회사

와의 여신거래가 없고, 사외이사 선임 후 전체 주주 및 금융소비자의 이익 모두를 

고려하여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윤리성, 책임성 

   

2014년 12월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이 시행됨에 따라, 2015년 중 모범규준 

제16조 제1항 제3호의 윤리성, 책임성 자격요건을 당사 관련규정에 구체적으로 마

련할 계획입니다. 

 

후보자는 오랜 교직 생활과 사회활동을 통해 사회적 신망과 우수한 평판을 얻어왔고, 

현재 부산은행 사외이사로 활동하면서 적극적인 의견 개진 및 조언 등을 통해 당사, 

주주 및 금융소비자 등 이해관계자의 이익에 반하지 않는 의사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 충실성 

   

2014년 12월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이 시행됨에 따라, 2015년 중 모범규준 

제16조 제1항 제3호의 충실성 자격요건을 당사 관련규정에 구체적으로 마련할 계획

입니다. 

 

당사 이사회, 이사회내 위원회, 사외이사 교육 참여 및 안건 사전검토 등 사외이사의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연간 약 180시간 정도 소요됩니다. 후보자는 

현재 부산대학교 교수직을 수행하면서, 효율적인 시간 배분을 통해 사외이사 업무에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할애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④ 본인 소명 

 

본인은 관련법령 및 회사 내규에서 정하는 사외이사의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며, 

현재 본인이 근무 중인 부산대학교는 BS금융지주 및 BS금융지주의 자회사와 거래

관계가 없어 이해상충 및 공정성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또한, 본인은 

경제·금융 분야에서의 오랜 경력을 바탕으로 전문성을 가지고 높은 도덕성과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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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으로 사외이사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바) 사외이사 평가 결과 : 신임 사외이사 후보로 해당사항 없음 

 

(사) 자격요건 검토보고서 

 

2014년 12월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이 시행됨에 따라 2014년도에는 동 

검토보고서 관련 사항은 미적용 되었으며, 향후 2015년 사외이사 후보 추천 

시부터 실시할 예정입니다. 

 

(아)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의결 결과 

 

후보자에 대한 사외이사 후보 추천을 위해 2014년 3월 5일 제1차 사외이사후

보추천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제1차 위원회에서는 관련 법규 등에서 정하는 

소극적 요건에 대한 결격사유가 없음을 확인하였고, 또한 후보자가 제출한 자

료 및 위원회가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당사에서 정하는 사외이사 자격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실시하고 심도있는 논의를 하였습니다. 사외이사 후보 추천

은 재적위원의 과반수로 결의되며 해당안건은 재적위원 3명 중 3명의 찬성으

로 가결되었습니다.  

 

 

(6) 문재우 사외이사 후보 추천 관련 사항 

 

(가) 후보자의 인적사항 

 

① 출생연도 : 1955년 

 

② 출신학교 

   ㅇ남성고 

   ㅇ원광대 경영학과 

   ㅇ서울대 행정대학원(행정학 석사) 

   ㅇ미국 일리노이주립대 대학원(회계학 석사) 

   ㅇ원광대 대학원(경영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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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경력  

ㅡ일반경력 

1999.02  前 재정경제부 경제협력국 경협총괄 과장(부이사관) 

2001.04  前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실 공적기강담당 국장 

2002.06  前 금융감독위원회 기획행정실장(이사관) 

2005.03  前 연세대학교 경제대학원 겸임교수 

2005.12  前 금융감독위원회 상임위원 

2007.07  前 금융감독원 감사 

2010.08  前 손해보험협회 회장 

2013.11  現 법무법인 율촌 고문 

2014.03  現 BS금융지주 사외이사 

 

④ 사외이사 경력 : 신임 사외이사 후보로 해당사항 없음 

 

  

(나) 후보제안자 

 

① 후보제안자 인적사항 
 

구분 시 기 
후보 

제안자 
후보제안자 주요 경력(현직 포함) 

사추위원장 

해당 여부 

신임 2014. 3월 이종수 

2013.03  現 한성대학교 명예교수 

2011.03  現 BS금융지주 사외이사 

2010.05  前 서울경찰청 인권위원회 위원장 

부 

 

② 후보자와의 관계 

   

사외이사 후보 추천시 제안한 이종수 이사와 후보자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 

니다.  

 

 

(다) 후보자 추천이유 

 

 ① 후보제안자 추천이유 

 

 후보자 문재우는 행정학·회계학·경영학의 전공지식을 바탕으로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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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위원회, 금융감독원, 손해보험협회 등 경제 및 금융분야에서 다양한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높은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어, 금융업 전반에 대한 폭

넓은 식견과 견해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이에 재무 및 회계 분야의 전문가로서 앞으로 BS금융그룹의 발전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되어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하게 되었습니다. 

 

② 후보자 추천 경로 

  

2014년 3월 기존 사외이사의 사임에 따라, 후보자 문재우는 기존 당사의 사

외이사로부터 추천을 받아 사외이사로 신임되었습니다. 

 

 

(라) 금융회사등과 관계 
 

금융회사등과 관계 

 

①금융회사 또는  

계열회사와의 관계 

후보자가 최근 2년 내 상근으로 근무 중인 법무법인 율촌과  

당사 및 당사 자회사와의 여신거래는 없습니다. 

②대주주와의 관계 해당사항 없음 

 ③임원과의 관계 해당사항 없음 

 

 

(마) 자격충족 여부 

 

 ① 소극적 요건 

 

 ㅡ관련법령 

 가) 금융지주회사법 제3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나) 금융지주회사법 제4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 

 

 ㅡ평가 

후보자는 당사 사외이사 후보로 관련법령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합니

다. 후보자가 최근 2년 내 상근으로 근무 중인 법무법인 율촌과 당사 및 당사 

자회사와의 여신거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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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금융회사가 정한 사외이사의 자격요건 

 

 당사는 관련법령상 사외이사의 자격요건(소극적 요건) 이외에 정관(§37) 

및 사외이사운영규정(§4)에서 사외이사의 자격요건을 정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당사의 계열회사가 아닌 금융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사외이사, 

비상임이사 또는 비상임감사로 재임 중인 자 여부 및 금융, 경제, 법률, 회계, 

언론 등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이나 실무적 경험 보유 여부를 점검하도록 하

고 있으며, 후보자는 동 항목을 모두 충족하고 있습니다. 

 

 ③ 적극적 자격 충족여부 

 

 ㉮ 전문성 

 

 현재 당사 정관 및 사외이사운영규정에서 금융, 경제, 경영, 법률, 회계, 언론 

등 관련분야에 전문지식이나 실무적 경험이 풍부한 자를 사외이사로 선임할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문재우 후보자는 행정학, 회계학 및 경영학 관련 전공자로서 금융당국 및 손

해보험협회 등에서의 경력을 바탕으로 금융 및 경제 전반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따라서 재무·회계 전문가로 공인회계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어 당사의 

사외이사가 되기 위한 전문성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직무공정성 

 

 2014년 12월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이 시행됨에 따라, 2015년 중 모

범규준 제16조 제1항 제2호의 공정성 자격요건을 당사 관련규정에 구체적

으로 마련할 계획입니다. 

 

 현재 후보자가 2년 내 상근으로 근무 중인 법무법인 율촌의 경우 당사 및 

당사 자회사와의 여신거래가 없고, 사외이사 선임 후 전체 주주 및 금융소비

자의 이익 모두를 고려하여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62 

㉰ 윤리성, 책임성 

   

2014년 12월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이 시행됨에 따라, 2015년 중 모범

규준 제16조 제1항 제3호의 윤리성, 책임성 자격요건을 당사 관련규정에 구

체적으로 마련할 계획입니다. 

후보자는 재정경제부, 대통령비서실, 금융당국 등의 공직에 오랜 기간 근무함

으로써 윤리성과 책임성은 이미 검증 받았으며, 향후 당사 사외이사로 활동하

면서 적극적인 의견 개진 및 조언 등을 통해 당사, 주주 및 금융소비자 등 이

해관계자의 이익에 반하지 않는 의사결정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됩니다. 

 

 ㉱ 충실성 

   

2014년 12월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이 시행됨에 따라, 2015년 중 모범

규준 제16조 제1항 제3호의 충실성 자격요건을 당사 관련규정에 구체적으로 

마련할 계획입니다. 

 

당사 이사회, 이사회내 위원회, 사외이사 교육 참여 및 안건 사전검토 등 사

외이사의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연간 약 180시간 정도 소요

됩니다. 후보자는 현재 법무법인 율촌의 고문직을 수행하고 있으나 효율적인 

시간 배분을 통해 사외이사 업무에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할애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④ 본인 소명 

 

본인은 관련법령 및 회사 내규에서 정하는 사외이사의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며, 현재 본인이 근무 중인 법무법인 율촌은 BS금융지주 및 BS금융지주

의 자회사와 여신거래가 없고, 법령에서 정한 자격기준을 충족하고 있으며 이

해상충 및 공정성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또한, 본인은 재무·

회계 분야에서의 오랜 경력을 바탕으로 전문성을 보유하고 높은 윤리성과 책

임감으로 사외이사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바) 사외이사 평가 결과 : 신임 사외이사 후보로 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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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자격요건 검토보고서 

 

2014년 12월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이 시행됨에 따라 2014년도에는 

동 검토보고서 관련 사항은 미적용 되었으며, 향후 2015년 사외이사 후보 추

천 시부터 실시할 예정입니다. 

 

 (아)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의결 결과 

 

후보자에 대한 사외이사 후보 추천을 위해 2014년 3월 5일 제1차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제1차 위원회에서는 관련 법규 등에서 정

하는 소극적 요건에 대한 결격사유가 없음을 확인하였고, 또한 후보자가 제출

한 자료 및 위원회가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당사에서 정하는 사외이사 자

격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실시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하였습니다. 사외이

사 후보 추천은 재적위원의 과반수로 결의되며 해당안건은 재적위원 3명 중 

3명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습니다.  

 

이후 2014년 3월 28일 개최된 제2차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서는 참석위

원 전원의 찬성으로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습니다. 

 

 

바. 사외이사 재임여부 

 

2014년 3월 정기주주총회일에 임기가 도래한 사외이사 3명은 모두 연임하였

으며, 사외이사 평가 결과 연임한 사외이사 모두 사외이사로서 적합한 것으로 

평가 받았습니다.  

 

사외이사명 재임기간 연임여부 이사회등 출석율 평가 여부 

김우석 36개월 여 100% 여 

이종수 36개월 여 94% 여 

김성호 36개월 여 91% 여 

 ※재임기간 및 참석율은 2014년 3월 정기주주총회일(FY2013) 기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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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사외이사 후보군 관리현황 
 

(1) 사외이사 후보군 관리 개요 

 

당사는 지역 금융회사의 특성상 지역 내에서 적합한 사외이사 후보를 물색하

기 다소 어려운 점이 있으나, 사외이사 및 경영진의 추천과 외부로부터의 추

천 및 지역의 주요 인사 접촉 등을 통해 적합한 후보군을 발굴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2014년 12월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 시행에 따라 사외이사 후

보군 관리에 대한 기본적인 큰 틀은 2015년 2월 지배구조 내부규범을 제정

하고,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규정 및 사외이사운영규정을 개정하여 내규에 

반영하였습니다. 

 

먼저, 사외이사 선임원칙은 특정 배경 및 직업군에 편중되지 않도록 전문성과 

다양성을 갖추고 독립성이 검증된 사외이사 후보를 물색 및 심사하고, 위원회

는 회사 및 주주의 이익에 부합하는 자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사외이사 후보

로 추천하도록 하였습니다. 

 

사외이사 후보 추천절차는 첫째, 경영진 또는 사외이사 지원부서는 사외이사 

예비 후보군에 대한 자료 및 정보를 주기적으로 위원회에 제공하고 둘째, 위

원회는 사외이사 예비후보가 관련 법규 및 내규에서 정하는 자격요건을 충족

하는지 공정하게 검증하고 셋째, 사외이사 후보군 발굴시 주주, 이해관계자 

및 외부 자문기관 등 회사 외부로부터의 추천을 활용하고 넷째, 위원회가 사

외이사 재선임을 위해 후보로 추천하는 경우에는 후보 추천서에 사외이사 평

가결과 및 위원회의 검토보고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위원회는 사외이사 후보

군 관리 및 후보 검증 등 후보군 관리내역을 이사회 보고토록 내규에 반영하

였습니다. 

 

다만, 사외이사 후보군 선발기준 및 관리방법 등 세부적인 기준은 2015년도 

상반기중 수립하여 체계적인 후보군 관리가 진행될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입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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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후보군 관리 활동 내역 

 

동 연차보고서 작성기간 중에는 사외이사 후보군 관리에 대한 상시적인 활동

은 없었으나, 2014년 3월 개최된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서 사외이사 및 

경영진이 추천한 후보군을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하고, 2014년 3월 개최된 이

사회에서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후보를 최종 사외이사 후보로 확

정하였습니다. 

 

향후 당사는 2014년 12월 시행된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에 충족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사외이사 후보군 관리를 위하여 2015년도 상반기 중 세부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할 계획입니다.  

 

 (3) 후보군 현황 

 

1차 결의(심의)일자: 2014년 3월 5일 제1차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분야 후보군 수 백분율 비고 

금융 1 20%  

경영    

경제 1 20%  

회계 1 20%  

법률 2 40%  

기타    

합계 5 100%  

 

추천경로 후보군 수 백분율 비고 

주주    

외부자문기관    

사외이사 3 60%  

지원부서 1 20%  

경영진 1 20%  

합계 5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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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가 이사회에 후보군 추천관련 보고한 내용 
 

2014년 3월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서 사외이사 및 경영진이 추천한 후보

군 가운데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하고,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 및 부의하여   

후보군 전원을 사외이사 후보로 확정하였습니다.(후보군 추천내역은 상기 사-

(3) 후보군 현황 참조) 

 

향후 당사는 2015년 상반기 중으로 후보군 선발기준 및 관리방법 등 세부기

준을 마련하여 주기적으로 사외이사 후보군 관리내역을 사외이사후보추천위

원회 및 이사회에 보고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자. 사외이사 지원부서가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 후보군 관리 업무 

관련 주기적으로 보고한 내용 

 

일자 위원회명 보고 및 지원내용 

2014.03.05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임기만료 사외이사 현황 보고 

 (김우석, 이종수, 김성호 사외이사) 

-중도사임 사외이사 현황 보고 

 (오거돈, 박맹언 사외이사) 

-신임 사외이사 후보 보고 

 (김창수, 문재우 사외이사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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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가.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내부규정 

 

당사는 지주회사 및 자회사의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관련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개선하여 예측 가능한 기업지배구조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회사, 주주 및 이해

관계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지배구조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2015년 2월 제1차 이사회에서「최고경영자경영승계규정」을 제정하였습니다. 

 

동 규정은 2014년 12월 시행된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상의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계획의 내용을 반영하고 최고경영자의 경영승계 과정상의 리스크를 

최소화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주요 내용은 적용대상 회사, 경영승계 계획의 수립 및 변경, 최고경영자의 자

격요건 설정, 경영승계 절차의 개시 사유 및 개시결정 시기, 후보자 추천절차 

및 경영승계 절차, 최고경영자 후보군 선발 및 자격검증 등 관리방법, 최고경

영자 비상상황 발생 시 비상계획 수립 등입니다.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계획은 이사회가 매년 적정성을 점검할 예정입니다.  

 

<붙임> 최고경영자경영승계규정 

 

 

 

나. 최고경영자 후보자 추천 및 경영승계 절차 

 

 (1) 일반 

 

당사는 최고경영자경영승계규정에 따라 당사 및 계열사의 최고경영자로 선출

될 수 있는 자격요건으로 관련법령(금융지주회사법, 은행법, 자본시장과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률, 여신전문금융업법, 상호저축은행법 등)에서 정한 임원의 

자격요건을 충족할 것을 최소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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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추가적인 적극적 자격요건으로, 그룹의 경영이념과 가치를 가장 잘 

실현할 수 있는 자, 금융산업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공익성 및 건

전 경영에 노력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고경영자의 경영승계 절차의 개시 사유 또는 개시 시기는 당사 및 계열회

사의 상황, 위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회장후보추천위원회 또는 그룹임

원후보추천위원회(이하 ‘후보추천위원회’라 한다)가 정하고, 후보추천위원회는 

경영승계 절차가 개시된 시점부터 1개월 이내에 추천절차가 마무리 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최고경영자 후보자 추천철자는 먼저, 후보자추천위원회가 회사, 주주 및 기타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에 부합하는 자를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최고경

영자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하고, 최고경영자 예비후보자가 관련법령 및 내규

에서 정하는 자격요건을 충족하는지를 공정하게 검증한 후 최고경영자 후보

자를 추천하며, 후보추천위원회는 최고경영자 후보군 탐색 시 주주, 이해관계

자 및 외부 자문기관 등 회사 외부로부터의 추천을 활용할 수 있도록 추천절

차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최고경영자 후보자의 경영승계 절차는 2012년 10월 이사회에서 승인된 경영

진 후보자 양성프로그램기준에 의거 당사 및 계열사의 최고경영자 후보자 그

룹을 구성하고, 내규 및 이사회 또는 후보추천위원회에서 정한 적극적 자격요

건을 충족하는 후보자 중에서 최종 후보자를 추천하며, 최종 후보자는 지주회

사등 이사회 결의를 거쳐 주주총회에서 이사로 선임되고, 지주회사 및 계열회

사에서 정한 내규에 따라 최고경영자를 선임하게 됩니다. 

 

 (2) 비상계획 

 

당사는 최고경영자가 금융당국으로부터 중징계 이상의 제재를 받거나 불의의 

사고, 갑작스러운 건강상 이유 등으로 최고경영자가 그 직무를 더 이상 수행

할 수 없게 되는 경우, 이사회에서 직무대행자를 선임하고 지체없이 후보추천

위원회를 개최하여 최고경영자 후보자 선임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고경영자경영승계규정 제10조에 의거, 직무대행자는 우선 상임이사가 맡게 

되고 상임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없는 경우 이사회가 정하는 자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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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를 대행하게 됩니다. 직무대행자는 원칙적으로 최고경영자의 일상적인 권

한과 책임을 동일하게 보유하되, 상법 제408조에서 규정한 회사의 상무(常

務)에 한하며, 그 범위를 벗어나는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이사회에 부의하

여 의사결정을 내리도록 합니다. 

 

후보추천위원회는 최고경영자 후보자 그룹과 추천받은 후보자를 대상으로 자

격 요건 심사 및 검증 등을 통하여, 사유 발생 후 1개월 이내에 최종 최고경

영자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다. 최고경영자 후보추천 및 경영승계 내역 

   ㅡ해당사항 없음 

 

 

라. 최고경영자 자격충족 여부 

   ㅡ해당사항 없음 

 

 

마. 최고경영자 후보군 관리 현황 

 

당사는 2012년 10월 이사회에서 승인된 경영진 후보자 양성 프로그램기준에 

의거 최고경영자 후보군을 관리하고 있으나, 2014년 12월 시행된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을 충족하기 위해 2015년 2월 제1차 이사회에서 회장후보

추천위원회규정 개정과 최고 경영자경영승계규정을 제정하였으며, 최고경영자 

후보군 선발, 평가, 검증 및 관리 등 세부적인 기준을 2015년 상반기 중으로 

마련하여 상시적인 최고경영자 후보군을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바. 최고경영자 경영승계계획 점검 내역 

 

당사는 2014년 12월 시행된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에 따라 2015년 2

월 제1차 이사회에서 최고경영자경영승계규정을 마련하여 경영승계 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이사회는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계획의 

적정성을 점검토록 내규에 반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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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연차보고서 작성기간 중에는 경영승계계획의 점검내역은 없으며, 당사는 

2015년도 상반기 중으로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경영승계 계획을 수립하

고 그 적정성 여부를 점검할 계획입니다.  

 

 

사. 최고경영자 승계업무 지원부서 운영 현황 

  

당사는 최고경영자 승계업무 지원을 위하여, 최고경영자경영승계규정 제11조

에 따라 전략기획부를 전담지원부서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담지원부서 역할은 최고경영자 후보군 관리 및 평가·검증, 최고경영자 후

보자에 대한 평가업무 지원, 그 밖에 최고경영자의 승계를 위해 필요한 업무 

지원 등 입니다. 또한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에 따라 상기 업무 추진 현

황에 대해 주기적으로 이사회 또는 후보추천위원회에 보고할 계획입니다. 

 

동 연차보고서 작성기간 중에는 최고경영자 승계업무가 없었으며, 당사는 

2015년 상반기 중 상시적인 최고경영자 후보군 관리 등 세부기준을 마련하

여 최고경영자 승계업무 전담지원부서의 역할을 제고해 나갈 계획입니다.  

 

<최고경영자 승계업무 지원부서 운영현황> 

ㅇ부서명 : 지배구조지원팀  

ㅇ직원수 : 총 3명  

  ㅡ총괄 : 부장 문경호(051-620-3021) 

ㅡ실무 : 부부장 권태화(051-620-3018), 과장 박도형(051-620-3035) 

ㅇ운영내역 : 2014년도 최고경영자 승계업무 해당사항 없음 

 

 

 

 

 

 

 

 



71 

5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가. 권한과 책임 

 

당사는 회장과 자회사 최고경영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회장후보추천위원회와 

자회사CEO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해 왔습니다. 그러나, 2014년 12

월 시행된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을 반영하여 2015년 2월 제1차 이사

회에서 자회사CEO후보추천위원회를 폐지하고, 그룹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신

설하여 자회사 최고경영자 외에도 추가로 자회사 이사회에서 정하는 임원을 

추천할 수 있도록 내규에 반영하였습니다. 

 

당사는 그룹임원후보추천위원회 역할에 대해 동 위원회규정 제2조에 서술하

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그룹임원으로서 요구되는 전문성과 리더십을 보유하고, 

그룹의 전략적 목표에 부합되는 역량을 갖춘 임원 후보를 물색 및 심사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추천하기 위해 사외이사 3명을 포함한 총 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룹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이사회를 지원하고 최고경영자 및 이사회가 정하

는 임원후보를 추천하기 위하여 이사회 내 위원회로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

며, 동 위원회는 이사회가 정한 바에 따라 최고경영자 이외에도 지주회사 및 

은행의 상임이사ㆍ비상임이사를 임원 후보로 추천하게 됩니다.  

 

또한 그룹임원후보추천위원회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임원의 자격요건 설정,  

은행장 후보군 발굴 및 관리ㆍ후보 검증, 그룹임원의 자질 등 자격요건 설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은행장 후보자 발굴 및 자격요건 충족여부 검증 내용

을 이사회에 보고하게 됩니다. 

 

참고로 당사 최고경영자 및 자회사 최고경영자의 자격요건으로는 금융지주회

사법 및 동법 시행령, 각 자회사의 근거법(은행법, 자본시장법, 여신전문금융

업법, 상호저축은행법 등)에서 정한 자격요건, 당사 정관 및 지배구조모범규

준에서 정하고 있는 자격요건과 최고경영자경영승계규정에서 정한 적극적 자

격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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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그룹의 경영이념과 가치를 가장 잘 실현할 수 있는 자 

 2. 금융산업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 공익성 및 건전 경영에 노력할 수 있는 자 

 

2014년도 개최된 자회사CEO후보추천위원회는 총 3회의 회의를 개최하여 자

회사 CEO 후보에 대해 심의하였으며, BS저축은행, BS신용정보 및 BS정보시

스템 CEO 후보자를 자회사 이사회에 추천하였습니다. 

 

 

나.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구성 

 

 (1) 회장후보추천위원회 

 

당사는 2014년 12월 시행된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을 반영하여 2015

년 2월 제1차 이사회에서 회장후보추천위원회규정을 개정하여 위원회 구성과 

심의ㆍ결의 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주요개정 내용은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위원회 위원 중 

회장을 추가하여 위원 구성은 회장과 사외이사 및 비상임이사 전원, 총 7명으

로 구성토록 하였고, 위원은 본인을 후보로 추천하는 위원회의 결의에 관하여 

의결권을 제한하였으며, 위원회 심의사항은 회장의 자격요건 설정, 회장 후보

군 발굴 및 관리, 후보자 자격요건 검증 등 회장 후보 추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추가하고 회장 후보군 발굴 및 관리, 후보자 자격요건 충족여부 검증

내용을 이사회에 보고토록 하여 지배구조 모범규준에 맞게 관련 내용을 반영

한 것입니다. 

 

위원회 구성은 실질적으로 상임이사(회장) 1명을 제외할 경우 외부출신의 이

사는 6명(사외이사 5명, 비상임이사 1명)으로 외부출신의 이사 비율(86%)을 

높게 구성하여 위원회 운영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제고토록 구성하였습니다. 

 

이사회는 비상설 위원회인 회장후보추천위원회를 이사회내 위원회로 편제하

고 상설 위원회로 변경하였습니다.  

 

2014년도 중 회장후보추천위원회는 개최되지 않았으며, 2014년 재임하였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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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장 후보추천위원회 위원은 다음과 같습니다. 

 

<회장후보추천위원회 구성>                           (기준 : 2014.12.31) 

성 명 
상임/사외/

비상임 
現 직위 

선임일 및  

임기만료일 
약 력 

김우석 사외 위원 14.03.28~15.03.27 
예일회계법인 회장(現)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이종수 사외 위원 14.03.28~15.03.27 
한성대학교 명예교수(現) 

서울경찰청 인권위원회 위원장 

김성호 사외 위원 14.03.28~15.03.27 
재단법인 행복세상 이사장(現) 

법무부 장관 

김창수 사외 위원 14.03.28~15.03.27 
부산대학교 무역학부 교수(現) 

부산국제금융개발센터 센터장(現) 

문재우 사외 위원 14.03.28~15.03.27 
법무법인 율촌 고문(現) 

손해보험협회 회장 

이봉철 비상임 위원 14.03.28~15.03.27 
롯데쇼핑 부사장(現) 

롯데손해보험 대표이사 

주)2014년도는 비상설위원회로 운영하여 회의개최 시 위원장 호선(회의소집 無) 

 

(2) 그룹임원후보추천위원회 

 

그룹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자회사 최고경영자 및 당사와 자회사의 이사회가 정

하는 임원을 추천하기 위하여 자회사CEO후보추천위원회를 폐지하고 2015년 

2월 제1차 이사회에서 신설된 위원회입니다. 신설 위원회는 총 5명으로 전체 

위원 중 사외 이사를 과반수로 구성하여 위원회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제고하 

였습니다. 

 

2014년 중 재임하였던 자회사CEO후보추천위원회 위원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회사CEO후보추천위원회 구성>                    (기준 : 2014.12.31) 

성 명 
상임/사외/

비상임 
現 직위 

선임일 및  

임기만료일 
약 력 

성세환 상임 위원장 13.08.14~15.03.27 
BS금융지주 회장(現) 

부산은행 은행장(現) 

정민주 상임 위원 14.03.28~15.03.27 
BS금융지주 부사장(現) 

부산은행 상임감사위원 

김우석 사외 前 위원 13.03.28~14.03.27 
예일회계법인 회장(現)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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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수 사외 前 위원 13.03.28~14.03.27 
한성대학교 명예교수(現) 

서울경찰청 인권위원회 위원장 

김성호 사외 위원 14.03.28~15.03.27 
재단법인 행복세상 이사장(現) 

법무부 장관 

채정병 비상임 前 위원 13.03.28~14.03.27 
롯데카드㈜ 대표이사(現) 

롯데쇼핑 사장 

임영록 상임 前 위원 13.03.28~14.03.27 
BS금융지주 사장 

부산은행 부행장 

김창수 사외 위원 14.03.28~15.03.27 
부산대학교 무역학부 교수(現) 

부산국제금융개발센터 센터장(現) 

이봉철 비상임 위원 14.03.28~15.03.27 
롯데쇼핑 부사장(現) 

롯데손해보험 대표이사 

  

2015년 2월 이사회에서 자회사CEO후보추천위원회를 폐지하고 신설된  

그룹임원후보추천위원회 위원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룹임원후보추천위원회 구성>                          (기준 : 2015.2.4) 

성 명 
상임/사외/

비상임 
現 직위 

선임일 및  

임기만료일 
약 력 

성세환 상임 위원장 13.08.14~15.03.27 
BS금융지주 회장(現) 

부산은행 은행장(現) 

김성호 사외 위원 14.03.28~15.03.27 
재단법인 행복세상 이사장(現) 

법무부 장관 

김창수 사외 위원 14.03.28~15.03.27 
부산대학교 무역학부 교수(現) 

부산국제금융개발센터 센터장(現) 

문재우 사외 위원 14.03.28~15.03.27 
법무법인 율촌 고문(現) 

손해보험협회 회장 

이봉철 비상임 위원 14.03.28~15.03.27 
롯데쇼핑 부사장(現) 

롯데손해보험 대표이사 

 

  

다. 임원후보추천위원회 활동내역 및 평가 

 

(1) 활동내역 개요  

   

(가) 회장후보추천위원회  

 

2014년도 중 회장후보추천위원회는 개최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2015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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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제1차 이사회에서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을 반영하여 동 위원회규정

을 개정하였으며, 향후 2015년 상반기 중으로 후보군 관리 등 세부기준을 마

련하여 운영하고,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할 계획입니다.  

 

(나) 그룹임원후보추천위원회 (개정 前 자회사CEO후보추천위원회)  

 

2014년도 중 자회사CEO후보추천위원회는 총 3회 개최되었으며, 위원회 위

원은 총 5명(회장, 부사장, 사외이사 2명, 비상임이사 1명)으로 구성하고, 부

의된 안건은 총 3건으로 모두 위원회에서 가결되었습니다. 

 

제1차 자회사CEO후보추천위원회 : 2014.1.3 개최된 위원회에서 BS저축은행 

대표이사 후보로 부산은행 前 수석부행장 정재영을 추천하고, 2014.1.13. 자

회사 이사회를 거쳐 임시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로 선임되었습니다.  

 

제2차 자회사CEO후보추천위원회 : 2014.3.5 개최된 위원회에서 BS신용정보 

대표이사 후보로 부산은행 前 부행장 배남석을 추천하고, 2014.3.27. 자회사 

이사회를 거쳐 정기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로 선임되었습니다.  

 

제3차 자회사CEO후보추천위원회 : 2014.12.19 개최된 위원회에서 BS정보시

스템 대표이사 후보로 現 대표이사 이영우를 추천하고, 2014.12.31 자회사 

이사회를 거쳐 임시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로 선임되었습니다.  

 

(2) 회의 개최내역 

 

(가) 제2014년도 제1차 자회사CEO후보추천위원회 : 2014.1.3(금) 

항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 이사 성명 성세환 채정병 김우석 이종수 임영록  

2. 참석 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1)에대한의견 - - - - -  

4. 의결안건       

 
가.자회사CEO 후보 추천2)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여 

1)보고안건 없음 

2)BS저축은행 대표이사 후보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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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제2014년도 제2차 자회사CEO후보추천위원회 : 2014.3.5(수) 

항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 이사 성명 성세환 채정병 김우석 이종수 임영록  

2. 참석 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1)에 대한 의견 - - - - -  

4. 의결안건       

 
가.자회사CEO 후보 추천2)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여 

1)보고안건 없음 

2)BS신용정보 대표이사 후보 추천 

 

(다) 제2014년도 제3차 자회사CEO후보추천위원회 : 2014.12.19(금) 

항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 이사 성명 성세환 김성호 김창수 이봉철 정민주  

2. 참석 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불참 

(출장) 
참석 참석  

3. 보고안건1)에 대한 의견 - - - - -  

4. 의결안건       

 
가.자회사CEO 후보 추천2)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여 

1)보고안건 없음 

2)BS정보시스템 대표이사 후보 추천 

 

 

라. 최고경영자후보 추천 관련사항 : 해당사항 없음 

 

 

마. 이사회가 정한 임원후보 추천 : 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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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감사위원회 

 

 

가. 역할(권한과 책임) 

 

(1) 총괄 

 

당사의 감사위원회는 경영진의 직무집행에 대한 감독과 내부통제시스템 등 업

무 전반에 대한 감사 및 평가를 통하여 BS금융그룹의 건전경영 및 투명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 업무를 수행합니다. 

 

감사위원회는 경영진의 업무집행에 대해 공정하고 독립적인 위치에서 심의∙의

결 할 수 있도록 사외이사 4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외이사는 위원회의 실질

적인 업무수행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해 경영전문가, 법률전문가, 회계전문가 등

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또한, 필요시에는 외부 전문가의 조력을 활용합니다. 

 

(2) 구체적 역할 

 

(가) 이사 및 집행임원의 업무집행 감독 

 

① 이사회등 안건에 대한 감독 

 

당사의 감사위원회는 감사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이사회 및 이사회내

위원회의 안건에 대한 감독업무를 감사위원장에게 위임하여 감사위원장의 사전 

심의를 거쳐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에 따라 2014년 이사회 및 이사회내 위원회 안건에 대해 전부 사전심의를 

거쳤으며, 심의결과“적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② 경영진의 업무집행에 대한 감독 

 

감사위원회는 경영진의 업무집행에 대한 감사∙업무보고 및 자료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고, 법률 및 정관에 반하는 업무집행에 대해 처리중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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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2014년 2월 소집된 2차 감사위원회에서 제3기 결산재무제표에 대

한 담당 부서장의 업무보고를 요구하였고, 이에 재무기획부장이 동 위원회에 

출석하여 관련 내용을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인에게 2014년 결산감사 결과를 보고토록 요청하

여 2015. 2. 27 제2차 감사위원회에 외부감사인이 참석하여 2014년 결산감사 

결과를 감사위원에게 설명하였습니다. 

 

(나) 외부감사인 선임 승인 및 감독 

 

감사위원회는 지주회사의 외부감사인 선임에 대한 승인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감사위원회는 2014. 3. 28 지주사의 외부감사인으로 안진회계법인

을 선임하였습니다.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외부감사인 선임을 위해 제안요청서 

검토부터 각 제안사 평가를 거쳐 최종적으로 안진회계법인을 선임하는 단계까

지 전 과정에 대해 일상감사 등을 통해 경영진과 협의하였으며, 그간의 외부감

사업무 실적 및 수행능력, 향후 원활한 업무수행 가능 여부, 비용의 적정성 등

을 종합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관점에서 선정을 하였습니다. 

 

(다) 상임감사위원 관련 사항 

 

당사의 감사위원회는 상임감사위원 제도를 운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감사위원회는 감사업무의 효율적인 수행과 실질적인 감사기능이 작동하

도록 다음의 감사업무를 감사위원장에게 위임하고 감사보조기구(검사부)를 

통하여 감사업무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감사업무의 적시성 및 효율성 제고를 통하여 내부통제업무가 적정하게 

실행되도록 하기 위함이며 그 업무로는 ①경영진의 일상업무에 대한 일상감

사, ②감사계획, 실시, 결과 보고 등 내부감사업무 수행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 

③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④감사위원회가 결의한 사항, ⑤기타 감사

업무 수행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입니다. 

 

그리고 위임받은 사항 및 주요업무 수행과정에서 보고 받은 사항 중 중요사

항은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어, 2014년 제5차 감사위원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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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2014년 검사결과 및 조치현황을 보고하였고, 2015년 제1차 감사위원회에

서는 2015년 준법감시업무 추진계획을 감사위원회에 보고하였습니다.  

 

(라) 재무제표 검토 등 

 

감사위원회는 대표이사로부터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 등의 결산서류를 보고 

받아 감사보고서를 작성∙제출하고 위원장은 주주총회에 감사 의견을 진술하도

록 하고 있습니다. 

 

결산서류 및 영업보고서가 상법, 금융지주회사법 등 관계법령 및 한국채택국

제회계기준(K-IFRS) 등에 따라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를 결산서류와 

외부감사인 인터뷰 등을 통하여 세밀하게 점검한 결과,“적정”하게 작성되었

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지주사의 내부회계 관리제도는 신뢰할 수 있는 재무제표의 작성 및 공

시를 위하여 재무제표의 왜곡을 초래할 수 있는 오류나 부정행위를 예방하고 

적발할 수 있도록 중요성의 관점에서 효과적으로 설계∙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이에 감사위원장은 2014년 결산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 등에 대한 감사결

과를 제4기 정기주주총회에 보고 할 예정입니다. 

 

(마) 기 타 

 

감사위원회는 2015년도 1차 감사위원회(2015.2.4개최)에서 내부통제시스템 

운영에 대한 적정성 평가결과, 종합평가등급 2등급으로 내부통제시스템 운영

이 양호한 것으로 보고 받았습니다. 또한, 준법감시인으로부터 2014년도 내

부통제 및 준법감시활동점검 결과와 2014년도 준법감시 활동 결과도 함께 

보고받았습니다.  

 

특히 2014년도 5차 감사위원회에서 2015년 검사업무 계획수립 사항을 심의

한 결과 검사방향을“내부통제시스템 강화를 통한 정도경영 실천지원”으로 

확정하였습니다. 또한 위원회는 2014년 8월 금융위원회에서 마련한 “내부통

제강화방안”을 언급하면서 향후 준법감시인 및 감사부서는 그 역할과 책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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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 감안하여 내부통제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나. 구성(감사위원회위원) 
 

(1) 총괄   

 

감사위원회 위원은 관련 법률에 의거 사외이사 전원으로 구성된 감사위원회

위원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주주총회에서 선임하며, 위원은 3인이상의 

이사로 구성하고 위원 중 3분의 2 이상은 사외이사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감사위원 중 1인 이상은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로 선임하도록 정하

고 있습니다. 

 

2014년말 현재 감사위원회는 4명의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14년 

3월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2명의 중도사임으로, 2014년 3월 정기주주총회에

서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2명은 연임되고, 새로이 2명은 신규 선임되었습니다.  

 

당사의 감사위원 중 김우석 사외이사, 문재우 사외이사 및 김창수 사외이사는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로 감사위원회 구성요건을 충족

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위원 구성 및 자격요건> 

※ 금융지주회사법 제41조 제2항 

1. 재적위원의 3분의 2 이상이 사외이사일 것 

2. 위원 중 1인 이상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일 것 

 

※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제19조의2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 기준) 

1. 공인회계사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그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2. 재무 또는 회계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가진 자로서 연구기관 또는 

대학에서 재무 또는 회계 관련 분야의 연구원 또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3. 주권상장법인에서 재무 또는 회계 관련 업무에 임원으로 5년 이상 또는 임직

원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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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금융

감독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73조의2에 따라 허가를 

받은 거래소 또는 같은 법 제9조제17항에 따른 금융투자업관계기관(금융투자 

관계 단체는 제외한다)에서 재무 또는 회계 관련 업무 또는 이에 대한 감독업

무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5.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검사대상기관(이에 상

당하는 외국금융기관을 포함한다)에서 재무 또는 회계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2) 구성원  

성명 상임/사외 직위 선임일 임기만료일 

김우석 사외 위원장 2011.03.15 2015.03.27 

김성호 사외 위원 2011.03.15 2015.03.27 

김창수 사외 위원 2014.03.28 2016.03.27 

문재우 사외 위원 2014.03.28 2016.03.27 

   

(3) 감사위원회위원후보추천위원회 

 

(가) 권한과 책임 

 

당사는 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의 권한과 책임에 대해서 동 위원회 규정 제6

조에 서술하고 있습니다. 동 위원회는 관련법령 및 내규에서 요구하는 감사위

원회 위원의 자격 검증을 실시하고 감사위원회 구성, 전문분야 등을 고려하여 

주주총회에서 선임할 감사위원회 위원 후보를 추천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

습니다. 

 

(나) 추천절차 개요 

 

감사위원회위원은 법령에서 정하는 임원의 자격요건과 감사위원회 위원의 자

격요건을 충족하는지 공정하게 검증한 후 감사위원회위원 후보로 추천하고 

이사회 결의를 거쳐 주주총회에 상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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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추천위원회 구성 

 

감사위원회위원후보추천위원회는 관련 법령에 의거 사외이사 전원으로 구성

되며, 재적 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 구성>                      (기준 : 2014.12.31) 

성 명 
상임/사외/

비상임 
現 직위 

선임일 및  

임기만료일 
약 력 

김성호 사외 위원장 11.03.15~15.03.27 
재단법인 행복세상 이사장(現) 

법무부 장관 

김우석 사외 위원 11.03.15~15.03.27 
예일회계법인 회장(現)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이종수 사외 위원 11.03.15~15.03.27 
한성대학교 명예교수(現) 

서울경찰청 인권위원회 위원장 

오거돈 사외 前 위원 12.03.27~14.03.05 
대한민국해양연맹 총재(現) 

해양수산부 장관 

박맹언 사외 前 위원 13.03.28~14.03.04 
부경대학교 교수(現) 

부경대학교 총장 

김창수 사외 위원 14.03.28~16.03.27 
부산대학교 무역학부 교수(現) 

부산국제금융개발센터 센터장(現) 

문재우 사외 위원 14.03.28~16.03.27 
법무법인 율촌 고문(現) 

손해보험협회 회장 

 

(라) 활동내역 

 

당사는 감사위원회 위원 후보를 추천하기 위해 2014년 3월 위원회를 개최하

였습니다. 2014년 기존의 감사위원 2명은 임기가 만료되어 재선임 추천하였

으며, 기존의 감사위원 2명의 중도사임으로 새로이 감사위원 2명을 후보로 

추천하였습니다. 2014년 개최된 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는 총 위원 4명 중 

3명이 참석하여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였으며 참석 위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하였

습니다. 

 

(마) 후보추천 

 

당사는 2014년 3월 개최된 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사외이사인 감사위

원회위원 후보로 김성호 사외이사와 김우석 사외이사를 추천하였으며, 김창수 

후보와 문재우 후보를 새로운 감사위원회위원 후보로 추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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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활동내역 및 평가 

 

(1) 활동내역 개요 

 

2014년도 감사위원회는 총 5회가 소집되었으며 위원의 평균 참석율은 90% 

수준으로 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운영되었습니다. 

 

2014년 2월 소집된 2차 감사위원회에서 감사보고서의 작성∙제출 관련하여 

담당부서장의 출석을 요구하여 업무 보고토록 하였고 2015년 감사위원회부

터는 외부감사인을 참석토록하여 2015.2.27 감사위원회에 배석하여 감사결과

를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2014년 12월 5차 감사위원회에서는 2015년 검사

업무 계획수립 관련하여“위법∙부당행위 근절 등 정도경영 실천 지원”을“내

부통제시스템 강화를 통한 정도경영 실천지원”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2) 회의 개최내역 

 

(가) 2014년도 제 1차 감사위원회 : 2014. 2. 11 (10:30 ~ 11:00) 

      〔안건 통지일 : 2014. 2. 5〕 

항 목 위원별 활동내역 비고 

1. 위원 성명 김우석 김성호 오거돈 박맹언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해당사항없음 

4. 의결안건 

  

  

가. 외부감사인의 감사 활동에 대한 평가1)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나. 내부통제시스템 운영의 적정성 평가2)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다. 준법감시인으로부터 보고사항 검토3)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1)외감법 및 외부감사계약서 등에 근거하여 감사계획수립, 감사방법 및 감사

결과보고 등 외부감사인의 감사수행이 적정함. 

☞ 외부감사인인 안진회계법인이 결산감사 등 총 5회의 회계감사실시 

2)내부통제기능 강화를 목적으로 2013.10.28 ~ 11.1. 기간중 총 8개부문 74

개 평가 항목을 선정하여 평가표에 의거 산정한 결과 종합평가등급은 2등

급으로 지주회사의 내부통제시스템 운영이 적정하고 양호한 것으로 평가됨. 

3)준법감시활동 결과 보고로 법규준수 프로그램을 2013. 10월 전산화하여 내부통제 

업무 효율성 제고, 준법감시 이행실태 점검 및 모니터링을 강화하였음. 

☞ 내부통제 활동 결과 (지주 및 자회사) : 위반사항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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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2014년도 제 2차 감사위원회 : 2014. 3. 5 (11:00 ~ 11:20) 

     〔안건 통지일 : 2014. 2. 27〕 

항 목 위원별 활동내역 비 고 

1. 위원 성명 김우석 김성호 오거돈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불참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가.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의견없음 

4. 의결안건 

  

  

가.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적정성 평가1) 찬성 찬성 - 가결 

나. 감사보고서의 작성∙제출2) 찬성 찬성 - 가결 

다. 주총회 의안 및 서류에 대한 진술3) 찬성 찬성 - 가결 

1)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에 의거 시스템으로 관리∙운용되고 내부회계관리자를 

지정하여 세부업무를 수행하는 등 효과적으로 설계∙운영되고 있음. 

2)결산서류 및 영업보고서가 상법, 금융지주회사법 등 관계법령 및 한국채택국제 

회계기준 등에 의거 적법하게 작성되었음. 

3)주주총회에 제출할 의안 및 서류로 제3기 결산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

의 건 등  5개 의안과 기타보고(최대주주 등과의 거래현황 보고)사항에 대한 조

사결과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없으므로 적법함. 

 

 

(다) 2014년도 제 3차 감사위원회 : 2014. 3. 28 (11:15 ~ 11:40) 

     〔안건 통지일 : 2014. 3. 24〕 

항 목 위원별 활동내역 비 고 

1. 위원 성명 김우석 김성호 문재우 김창수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해당사항없음 

4. 의결안건 

  

  

가. 감사위원장 선임1)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나. 외부감사인 선임2)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1)회의결과 감사위원장으로 現 김우석위원장을 재선임하였음. 

2)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4조의 2에 따라 적법하게 외부 

감사인을 안진회계법인으로 선임하였음.(계약기간:2014년~2016년 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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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2014년도 제 4차 감사위원회 :  2014. 5. 9 (10:30 ~ 10:40) 

  〔안건 통지일 : 2014. 4. 30〕 

항 목 위원별 활동내역 비 고 

1. 위원 성명 김우석 김성호 문재우 김창수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참석 -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가. 외부감사인과 비감사용역 계약  

보고1) 
의견없음 

4. 의결안건 해당사항없음 

1)외부감사인(안진회계법인)과 비감사용역(그룹의 연결납세 세무조정업무)계약체결 

 

 

(마) 2014년도 제 5차 감사위원회 :  2014. 12. 19 (10:30 ~ 10:50) 

     〔안건 통지일 : 2014. 12. 12〕 

항 목 위원별 활동내역 비 고 

1. 위원 성명 김우석 김성호 문재우 김창수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불참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해당사항없음 

4. 의결안건 

   가. 2015년도 검사업무 계획 수립 찬성 찬성 찬성 - 가결 

 

 

라. 감사보조조직 등 
 

당사는 감사업무의 실질적인 운영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감사위원회 산하 

감사보조기구로 독립조직인 검사부를 두고 있으며, 검사인원은 2015년 1월

말기준 총 4명(부장 1, 검사원 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14년도 검사부에서 수행한 주요 감사실적은 아래와 같으며 지주사와 자

회사의 경영 및 내부통제업무 등 전반에 대하여 정기 및 수시 점검을 실시

하고 이를 통해 금융사고 사전예방 및 건전경영 제고를 위한 감사업무를 수

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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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 감사업무 수행실적> 

일 자 대 상 검사 내용 

2014.11.17~11.21 全 본부부서  업무 검사 (지주업무 전반, 내부통제시스템 평가 병행) 

2014.05.12~05.16 BS캐피탈  업무 검사 (경영전반, 내부통제 및 리스크 관리부문 등) 

2014.07.15~07.18 BS신용정보  업무 검사 (경영전반, 내부통제 및 리스크 관리부문 등) 

2014.08.26~08.29 BS정보시스템  업무 검사 (경영전반, 내부통제 및 리스크 관리부문 등) 

2014.09.15~09.19 BS투자증권  업무 검사 (경영전반, 내부통제 및 리스크 관리부문 등) 

2014.11.04~11.07 BS저축은행  업무 검사 (경영전반, 내부통제 및 리스크 관리부문 등) 

2014.01.21~01.22 지주회사 및 자회사  부문 검사 (그룹사간 고객정보 공유실태 전반) 

2014.02.11~02.14 BS저축은행  부문 검사 (㈜KTENS 매출채권 담보대출 취급 관련 등) 

2014.10.15~10.16 경남은행  부문 검사 (본부부서 현금 및 중요 현물 점검) 

연 중 全 본부부서  일상 감사 (경영진의 일상업무에 대한 적정성 검토) 

연 중 全 본부부서  대외보고서 (금감원 업무보고서 작성의 적정성 검토) 

연 중 자회사  감사 결과 (자회사 자체 감사 결과에 대한 적정성 검토) 

연 중 자회사  경영관리규정에 의한 보고사항 검토 및 보고 

연 중 지주회사 및 자회사  대외 감독기관 수검 및 자회사 검사결과 보고 

 

감사위원회는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외부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으며 이에 수반되는 제경비 일체를 당사에서 부담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자회사 및 그룹자산이 날로 증가하고 업무 또한 복잡∙다양해지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향후 외부전문가를 적극 활용하여 안정적인 경영활동을 지원

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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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보상체계 및 보상위원회 
 

 

가. 역할(권한과 책임) 

 

(1) 총괄 

 

당사의 보상체계는 회사의 성과와 연동되게 구성되어 있으며, 이에 따른 현재 

및 미래의 잠재 위험을 고려한 변동보상액이 결정될 수 있도록 설계ㆍ운영 

되고 있습니다. 

 

당사의 경영발전보상위원회(이하‘보상위원회’라 한다)는 이사회 내 소위원

회로 회사의 상기 보상정책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보상위원회 관련 내부규정으로「경영발전보상위원회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보상위원회는 당사「이사회규정」제12조 제1항 제7호에 의거 2011년 3월부

터 운영하여 왔습니다. 

 

위원회 위원 중 사외이사는 연속하여 2년을 초과 재임할 수 없습니다. 다만, 

위원회의 구성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불가피한 사정

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현재 보상위원회는 사외이사 5명과 비상임이사 1명, 총 6명의 위원으로 구성

되어 있습니다. 동 위원회 구성에 상임이사를 제외하여 위원회 운영의 독립성

과 투명성을 제고하였습니다. 

 

또한「경영발전보상위원회규정」제12조에 의거 위원회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사유를 기재하고 의사록을 작성 보존토록 하고 

있습니다. 

 

(2) 구체적 역할 

 

(가) 경영진 및 특정업무 종사자에 대한 보상체계의 설계·운영의 적정성에

대한 평가와 심의 

당사의 보상위원회는 2014년 5월 9일 개최된 제3차 경영발전보상위원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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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내용을 심의하였습니다. 특히 장기성과현금보상기준과 관련하여 보상 지

급방법과 보상구조에 관련한 논의가 있었으며, 이에 따라 장기성과현금보상 

중 현금보상과 주가연계현금보상의 비중을 기존의 50:50에서 회장의 경우

40:60, 그 외 경영진의 경우 60:40으로 변경하는 것을 결의하였으며, 주가 

연계보상에 대한 이연지급 기간을 3년으로 하도록 심의하였습니다.  

 

(나) 금융회사의 보상체계와 재무상황 및 위험과의 연계성 및 이 규준 준수

여부에 대한 상시점검 

 

당사의 보상위원회는 2014년 5월 9일 개최된 제3차 경영발전보상위원회에서 

상기 내용을 점검하였습니다. 현재 당사의 경영진과 특정직원에 보상체계가 

회사 전체의 재무상황 특히 손익규모 및 자본의 규모 등에 맞게 설정되었음

을 확인하였으며, 보상체계에 리스크 측면을 충분히 반영하여 위험수준에 대

해서도 크게 노출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변동보상비율, 이연지급기간, 변동보상의 지급형태 및 방식, 현금보상 

지급 등 모범규준에서 요구하는 사항의 미준수 사항이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다) 금융회사의 보상체계가 이 규준을 준수하고 있는지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연차보상평가를 경영진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실시 

 

당사의 보상위원회는 2014년 3월 5일 개최된 제1차 경영발전보상위원회에서 

연차보상평가를 독립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회사의 보상정책 및 운영이 모범 

규준을 준수하고 있음을 확인 하였으며, 이러한 전반적인 내용이 연차보상 평

가에 반영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라) 경영진, 특정업무 종사자 등에 대한 제44조에 따른 변동보상 대상자의 결정 

 

당사의 보상위원회는 변동보상 대상자를 성과평가기준에 반영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현재 당사는 변동보상 대상자에 경영진만 포함되며, 「경영발전 보

상위원회규정」제3조 제2항에서 정하는 외환딜링 등 특정업무 종사자는 당사

에 근무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2014년 12월말 기준 적용대상자는 회장, 부사장 1명, 상무 1명, 

상무보 2명 총 5명이며.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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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2월말 기준) 

분류 인원수 직명 

경영진 등 5 회장, 부사장, 상무, 상무보 

특정직원 -  

※ 당해 연도말 기준으로 겸직하는 임원은 부산은행의 성과보상체계가 적용되나 

당사에서 업무수행비율에 따른 일부 기본급 지급되어 인원수에 포함. 

 

 

 나. 구성(보상위원회위원) 

 

 (1) 총괄 

 

당사는「경영발전보상위원회규정」제4조에 의거 이사 3인 이상으로 구성하고,

이사의 경력 및 전문성 등을 감안하여 이사회 결의로 선임하도록 하고 있으

며, 충실한 역할 구현을 위해 사외이사가 총 위원의 과반수 이상이 되도록 하

고 있습니다.  

 

또한, 위원 중 1인 이상은 회사의 금융, 회계 또는 재무분야에서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로 선임하도록 하고 있으며, 리스크관리위원회 소속 위원 1인 이상을 

위원회에 참여하게 하여 보상체계에 리스크 관리측면이 충분히 논의되어 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2014년 말 기준으로 당사의 보상위원회는 총6인으로 사외이사 및 비상임이

사 전원으로 구성되어 있어 보상위원회 독립성 요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김우석 이사는 예일회계법인 회장으로서 재정경제부 국고국 국장, 세무대학 

학장,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을 역임한 재무 관련 분야에 정통한 전문가이며, 

문재우 이사 역시 금융감독원 감사, 손해보험협회 회장을 역임한 금융 및 재

무관련 전문가이고, 김성호, 김우석, 이종수, 문재우 이사는 현재 당사 리스크

관리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자로 보상체계에 회사의 리스크 관리측면이 

심도있게 논의되어 질 수 있도록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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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년 3월 정기주총 이전 

성명 직명 
사외이사여부 

(리스크관리위원
회 위원여부) 

회사의 금융, 회계 
또는 재무분야   

종사한 경험 유무 
약력 

이종수 위원장 여(부) 무 
한성대 행정학과 명예교수(現) 
서울경찰청 인권위원회 위원장 

채정병 위원 여(부) 유 
롯데카드㈜ 대표이사(現) 
롯데쇼핑㈜ 사장 

김우석 위원 여(여) 유 
예일회계법인 회장(現)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오거돈 위원 여(여) 무 
대한민국해양연맹 총재(現) 
해양수산부 장관 

박맹언 위원 여(여) 무 
부경대학교 교수(現) 
부경대학교 총장 

 

 

-2014년 3월 정기주총 이후 

성명 직명 
사외이사여부 

(리스크관리위원
회 위원여부) 

회사의 금융, 회계 
또는 재무분야   

종사한 경험 유무 
약력 

이종수 위원장 여(여) 무 
한성대 행정학과 명예교수(現) 
서울경찰청 인권위원회 위원장 

김성호 위원 여(여) 무 
(재)행복세상 이사장(現) 
법무부장관 

김우석 위원 여(여) 유 
예일회계법인 회장(現)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이봉철 위원 여(부) 유 
롯데쇼핑 정책본부 부사장(現) 
롯데손해보험 대표이사 

문재우 위원 여(여) 유 
법무법인 율촌 고문(現) 
손해보험협회 회장 

김창수 위원 여(부) 무 
부산대학교 무역학부 교수(現) 
부산국제금융개발센터장(現) 

 

 

(2) 구성원 

성명 상임/사외/비상임 직위 선임일 임기 만료일 

이종수 사외 위원장 2011.03.15 2015.03.27 

김성호 사외 위원 `2011.03.15 `2015.03.27 

김우석 사외 위원 `2011.03.15 `2015.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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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봉철 비상임 위원 `2014.03.28 `2017.03.27 

문재우 사외 위원 `2014.03.28 `2016.03.27 

김창수 사외 위원 `2014.03.28 `2016.03.27 

 

 

다. 활동내역 및 평가 
 

 (1) 활동내역 개요 

 

2014년도에는 총 3회차의 경영발전보상위원회가 소집되어 부의안건 7건을 심의하 

였습니다. 

위원회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위원회 개최 전 보상위원회 안건에 대해 이사들에게  

사전설명을 실시하고 있으며 또한, 이사들의 요청사항이나 수정사항이 있는 경우 보 

상위원회 개최 전 반영함으로써 보상위원회에서는 그 내용을 확인하고 이사들의 의 

견 제시 등의 방법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2) 회의 개최내역 

 

 (가) 제2014년도 제1차 경영발전보상위원회 : 2014년 3월 5일(수) 11:30 ~ 11:45 

    〔안건 통지일 : 2014년 2월 24일(월)〕 

항 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1. 위원 성명 이종수 김우석 채정병 오거돈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불참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 해당사항없음 

4. 결의안건 :  

 
가. 2013년도 경영진 단기 

성과 평가 및 보상1) 
찬성 찬성 찬성 - 가결 

1) 2013년 경영진 성과평가 결과 및 보상안 심의  

 

제1차 경영발전보상위원회는 전체위원 4명중 3인이 참석하여 과반수 출석으로 성원 

이 되었으며, 보고사항없이 총 1건의 안건을 결의하였습니다. 동 위원회에서는 

2013년도‘경영계약서’및‘성과목표계약서’에 의거 경영진(회장, 사장, 상무보)

의 단기성과 평가 및 보상안을 심의하였습니다. 경영발전보상위원회의 심의를 마친 

후 이사회 결의로 최종 확정토록 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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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제2014년도 제2차 경영발전보상위원회 : 2014년 3월 28일(금) 12:00 ~ 12:10  

    〔안건 통지일 : 2014년 3월 18일(화)〕 

항 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 위원 성명 이종수 김우석 김성호 이봉철 문재우 김창수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 해당사항없음 

4. 결의안건 :  

 가. 위원장 선임1)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1) 2014년도 경영발전보상위원회 위원장 선임 : 사외이사 이종수 

 

제2차 경영발전보상위원회는 정기주주총회 이후 이사회를 통해 각 이사회 내 위원

회의 위원을 선임하였고, 경영발전보상위원회는 상임이사를 제외한 사외이사, 비상

임이사 전원으로 구성하였으며, 위원 전원이 참여하여 성원이 되었습니다. 동 위원회

에서는 2014년 경영발전보상위원회의 위원장으로 한성대학교 명예교수를 역임하고 

있는 이종수 사외이사를 만장일치로 결의하였습니다.  

 

 

(다) 제2014년도 제3차 경영발전보상위원회 : 2014년 5월 9일(금) 11:00 ~ 11:30  

 〔안건 통지일 : 2014년 4월 30일(수) 〕 

항 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 위원 성명 이종수 김우석 김성호 이봉철 문재우 김창수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 해당사항없음 

4. 결의안건 :  

 
가. 장기성과 현금보상 성과 

평가 확정1)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나. 경영진 단기성과 평가 

기준 개정(안) 2)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다. 장기성과 현금보상기준  

개정(안) 3)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라. 2014년도 경영진 단기 

성과 목표 부여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마. 장기성과 현금보상  

계약체결4)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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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성과평가대상 중도퇴임자에 대한 장기성과평가 확정 

2) 평가대상자 추가 및 회장의 2014년도 경영방침 및 전략과제 반영 

3) 대상자 추가와 장기성과 보상구조 및 지급방법 변경(이연지급) 

4) 신임 임원에 대한 장기성과 계약체결 

 

제3차 보상위원회는 위원 전원이 참석하여 성원이 되었으며, 총 5건의 안건을  

심의하였습니다. 퇴임 경영진에 대한 장기성과평가를 확정하고, 성과평가 대상자를 

추가하였으며, 성과보상체계 모범규준을 반영하여 장기 성과급의 경우 이연지급 기 

간을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회장 및 경영진의 2014년도 그룹 경영계획에 따라 단기 

성과 목표를 부여하고, 신임 임원에 대한 장기성과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라. 보상위원회 및 보상체계 관련 주요사항 

 

(1) 보상위원회의 권리와 의무 

 

당사의 경영발전보상위원회는『경영발전보상위원회규정』에 의거 하여 그 직무수행 

을 위해 경영진에 대한 정보 요구 및 각종 회의록, 장부, 기타자료의 열람 및 사본의 

요청, 필요에 따라 관계이사 또는 직원들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할 것을 

요구할 수 있고, 각 부서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들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당사에 유리 

한 방향으로 권한을 행사하는 충실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은 위원회에서 

논의되어 회사의 보상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거나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2) 보상위원회의 보상정책 관련 의사결정 절차 

  

보상위원회는 매년 반기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며, 위원장(현재 이종수 이사)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경우 위원회를 수시로 소집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회의를 소집할 때는 위원회 개최 7일전까지 통지토록 하고 있으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통지절차를 단축 또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2014년도에는 통지절차를 단

축 또는 생략한 경우 없음) 

회의일 통지 후 별도의 사전설명 절차를 통해 보상위원회 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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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을 거치고 있으며, 위원회 결의는 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로 합니

다.  2014년도 결의사항 중 별도 반대의견은 없었습니다. 

    
 

(3) 외부전문가의 자문내역  

 

당사는『이사회규정』제16조에 의거하여 위원들에게 외부자문 요청에 대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으나, 2014년의 경우 별도의 요청이 없어 실시하지 않았

습니다.  
 

 

 (4) 보상체계상 주요 변경 사항  

 

당사는 2014.5.9 보상위원회 결의에 의거하여 금융지주회사 성과보상체계 모범규준

등을 반영하여 장기성과평가의 만기 시 지급방법과 보상구조를 변경하였습니다.  

먼저, 지급방법은 성과평가 후 3년만기 일시 지급하던 것을 3년 만기 후 현금보상은 

일시 지급하고, 주가연계 현금보상 주식수는 만기 후 3년간 균등배분하여 이연지급

하도록 변경하였으며, 현금보상부분과 주가연계현금보상 비율을 50:50에서 회장은 

40:60, 그 외 경영진은 60:40으로 구분하여 보상구조를 변경하였습니다. 

 

 

 (5) 리스크관리, 준법감시 부서의 인원현황 

 

당행의 리스크관리 부서는 리스크관리부이며, 준법감시 부서는 준법감시부입

니다. 2014.12월말 기준 인원수는 각각 4명, 3명(변호사 1명 포함)입니다.  

리스크관리부의 경우 해당 업무 평균근속 연수는 2.7년, 준법감시부의 경우 

1.6년이나 최근 2014년도 전출한 직원을 제외하면 재직중인 3명의 평균근속

연수는 2.6년 감안 시 전문역량을 충분히 보유한 직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6) 리스크관리, 준법감시 부서 성과보상체계의 독립성 

 

리스크관리부는 그룹 통합 리스크 관리 정책을 수립하고, 위험자본 배분 및 

한도 관리와 리스크 관련 모니터링을 수행하는 부서로 그 역할에 독립성을 

부여하고 있으며, 또한 준법감시부 역시 그룹 내부통제 업무와 법무업무 및 

그룹 윤리경영을 지원하는 부서로 해당 업무의 독립적인 역할을 감안하여 직

무역량 평가를 제외하고는 별도의 평가를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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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보상 관련 보험의 활용 내역 : 해당사항 없음 

 

 

 (8) 일반직원의 보상체계 

 

 (가) 성과주의 문화 정착을 위한 보상제도  

 

당사는 조직 성과와 개인의 평가 결과에 기초하여 창립 이후 매년 통상임금 

120%내외 수준으로 일반직원을 보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에 대한 주인의

식을 함양하고 성과공유라는 취지를 위해 우리사주조합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나) 임금체계의 합리화 

 

당사는 직무의 가치와 역할을 반영한 직무수당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개인

의 역할과 성과에 따라 상여금을 차등 지급하여 조직에 공헌과 임금과의 연

계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마. 보상체계의 주요 특성  

 

 (1) 성과측정 및 리스크 조정 기준 

 

① 보상체계 설계시 고려해야할 당사의 주요 리스크 

 

당사의 성과측정은 매년도 그룹 경영계획에 의거 이사회에서 승인된 정량목표 중 

에서 리스크가 반영된 수익성, 안전성 및 건전성 등이 포함된 평가항목에 대한 목 

표달성도로 평가하는 정량지표와 전략적 과제 및 개인역량 평가지표로 구성된 정 

성지표로 단기성과를 측정하고, 장기성과는 수익성, 자본적정성, 건전성 및 상대적 

주주가치를 측정할 수 있는 정량적 평가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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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주요 리스크 측정지표 

 

1. 그룹 자기자본순이익률(ROE : Return On Equlty) 

   -정의 : 자기자본에 대한 당기순이익의 비율로서 기업의 주주들이 자신의  

투자액에 대하여 실현한 수익률을 측정하는 지표 

     -산식 : [ 그룹 당기순이익 / 그룹 자기자본(평잔) ] * 100 

 

2. 그룹 자기자본순이익률(ROA : Return On Aseet) 

   -정의 : 총자산에 대한 당기순이익의 비율로서 자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얼마만큼의 수익을 창출하였나를 평가하는 지표 

-산식 : [ 그룹 당기순이익 / 그룹 총자산(평잔) ] * 100 

 

3. 그룹 BIS자기자본비율(BIS : 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  

국제결제은행) 

   -정의 :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로서 기업의 안정성 확보 및 자본  

활용의 최적화를 측정하는 지표 

     -산식 : [ 그룹 BIS자기자본 / 그룹 위험가중자산 ] * 100 

 

4. 그룹 BIS기본자본비율(TierⅠ비율) 

   -정의 :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기본자본비율로 금융기관이 리스크를 부담함에  

있어 투입할 수 있는 가장 안정적인 자본인 자본금 및 이익잉여금 등 

으로 구성된 기본자본으로 자본능력을 측정한 지표 

     -산식 : [ 그룹 BIS기본자본 / 그룹 위험가중자산 ] * 100 

 

5. 그룹 고정이하여신비율 

   -정의 : 총여신에 대한 고정이하여신비율로 고정이하여신의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자산건전성 제고에 기여하는 지표 

     -산식 : [ 그룹 고정이하여신 / 그룹 총여신 ] * 100 

 

6. 그룹 연체대출채권비율 

   -정의 : 총대출채권에 대한 1개월 이상 연체대출채권비율로 계열사의 보유 

자산 중 가장 중요한 대출채권의 질적 수준을 평가하는 지표로써, 향후 

자산건전성의 약화 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는 지표 

     -산식 : [ 그룹 1개월 이상 연체대출채권 / 그룹 총대출채권 ] *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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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그룹 CIR ( Cost Income Ratio ) 

   -정의 : 조정영업이익에 대한 판매관리비율로 원가절감을 통한 영업경비 절감 

            하여 재무적 운영 효율성 제고 및 주주가치 향상에 공헌하는 지표 

     -산식 : [ 그룹 판매관리비 / 그룹 조정영업이익 ] * 100 

 

8. 지주 이중레버리지비율 

   -정의 : 지주회사 자기자본에 대한 자회사 출자비율로 지주회사의 자회사  

지원에 대한 안정성을 평가하는 지표 

     -산식 : [ 자회사에 대한 출자 총액 / (지주)자기자본 ] * 100 

 

9. 지주 부채비율 

   -정의 : 지주회사 자기자본에 대한 지주회사 부채비율로 이중레버리지비율과 

            더불어 자회사 지원에 대한 안정성을 평가하는 지표 

   -산식 : [ (지주)부채총계 / (지주)자기자본 ] * 100 

 

③ 동 측정지표에 의한 주요 리스크별 측정결과 (2014년도) 

     - ROE 0.74%, ROA 9.57%, 그룹BIS자기자본비율 13.72%,  

-그룹BIS기본자본비율 9.98%, 그룹 고정이하여신비율 1.19%, 

-그룹 연체대출채권비율 0.76%, 그룹 CIR 46.63%,  

-지주 이중레버리지비율 118.04%, 지주 부채비율 27.33% 

※동 지표는 2014년도 성과평가에 반영한 지표임. 

 

④ 동 측정결과의 최근 3개년 증감추이, 증감추이에 대한 설명, 증감추이가 보상 

에 미치는 영향 

 

- 주요리스크지표 최근 3개년 증감추이                       (단위:%) 

구  분 2012년 2013년 2014년 

ROA 0.88 0.67 0.74 

ROE 11.65 9.01 9.57 

Cost-Income-Ratio 47.03 47.21 46.63 

BIS자기자본비율 15.19 13.85 13.72 

BIS기본자본비율 10.84 9.75 9.98 

고정이하여신비율 1.20 1.30 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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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대출채권비율 0.69 0.77 0.76 

이중레버리지비율 107.83 115.21 118.04 

지주부채비율 24.21 28.13 27.33 

 

-ROA는 2013년 당기순이익 감소로 인해 2012년 대비 0.21%p 하락하였으며, 

2014년에는 NIM회복 지연에도 불구하고 경비 관리 등 수익성 제고 노력을 

통해 0.74%를 시현하였습니다. 

 

-ROE는 최근 3개년 중 최저수준의 당기순이익 3,045억원이었던 2013년                     

9.01% 이후 2014년 9.57%로서 점차 회복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BIS비율은 2013년12월1일 시행된 바젤Ⅲ기준의 시행으로 기발행 후순위채 

및 신종자본증권의 자본인정액이 점차 축소되고, 지속적인 영업활동 강화에 

따른 위험가중자산의 증가 등으로 인해 3년 연속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어 

위험가중 자산 축소, 자본 확충 등 BIS비율 개선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부채비율은 운영자금 조달, 자회사 지원 등을 위한 회사채 발행 등으로 인

하여 2012년 24.21% 대비 상승하였으나, 3년 연속 30%이내를 유지하여 

1등급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중레버리지 비율은 자회사에 대한 출자 등의 영향으로 3년 연속 상승 하

였습니다. 

 

⑤ 동 측정결과와 보상의 연계방법 

 

주요리스크 지표 중 ROE, BIS자기자본비율, 고정이하여신비율, CIR은 전 경영진

의 공통지표로 직접 반영되고 있으며, 담당본부의 업무에 따라 이중레버리지비율, 

지주 부채비율, ROA, BIS기본자본비율, 연체대출채권비율을 성과지표에 추가 적

용하여 평가함으로써 보상체계에 반영되고 있습니다.   

 

⑥ 동 측정지표와 회사 전체 리스크관리 체계의 연계방법 

 

당사의 성과보상체계에 반영된 BIS비율, 고정이하여신비율, 연체대출채권비율, 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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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버리지비율, 부채비율 등의 지표는 당사 리스크관리의 핵심지표입니다. 

ROA, ROE, CIR 지표는 수익성을 평가하는 지표이며, BIS자기자본비율, BIS기본자

본비율 지표는 회사 자본의 적정성을 확인할 수 있으며, 고정이하여신비율, 연체대출

채권비율 지표는 자산의 건전성을 대표하는 지표입니다.  

그리고, 이중레버리지비율과 부채비율을 통하여 안정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영진의 경우, 이상의 리스크관리의 핵심 지표들이 성과평가에 반영되고, 성과평가

의 결과가 보상체계에 반영되며, 또한 사후적으로 과도한 리스크 부담행위로 인한 

개인적 업무 손실이 발생하거나, 환수 평가지표에 의한 환수율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성과급을 차감할 수 있도록 환수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2) 성과와 보상의 연계성  

 

① 회사 전체 또는 중요 사업부에 대한 주요 성과측정 지표 

 

재무지표로는 수익성 지표(당기순이익, ROA, ROE, CIR 등), 건전성 지표(고정이하

여신비율, 연체대출채권비율 등), 자본적정성 지표(BIS 자기자본비율, BIS 기본자본

비율 등), 안정성 지표(이중레버리지비율, 부채비율 등), 주주수익률(상대적TSR)을 

주요 성과측정 지표로 활용하고 있으며, 비재무 지표로는‘그룹경영전략과제’이행, 

‘경영진 개인역량 평가’등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② 개인에 대한 주요 성과측정 지표 및 개인 보상의 연계방법 

 

경영진의 경우 전사 재무성과(ROE, BIS자기자본비율, 고정이하여신비율, CIR 지표 

등) 를 공통으로 반영하고, 개인 성과측정 지표로는 본인 업무와 관련된 이중레버리

지비율, 부채비율, ROA, BIS기본자본비율, 연체대출채권비율 지표를 적용하여 평가

를 실시하며, 비계량 부문의 그룹경영전략과제 및 개인역량 평가 등을 종합하여 이

를 개인 성과보상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③ 성과미달시 보상을 조정하는 방법 

 

경영진의 경우 개인 성과 달성률에 따라 성과급 지급률의 차등을 두고 있으며, 단기 

성과보상의 경우 성과달성률에 따라 회장은 -50% ~ 150%, 부사장은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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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범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적 업무 손실 발생이나, 경영실적이 악화되었을 경우 환수율에 따라 환수

금액을 차감하여 최종 보상금액을 지급하고 있으며, 리스크과 연계된 자산건전성 및 

자본적정성을 반영하여 이연지급 기간 동안 환수될 수 있도록 성과와 보상이 지속적

으로 연계되어 있습니다.  

 

 

(3) 이연 및 지급확정 기준  

  

① 변동보상액 중 즉시지급과 이연지급에 대한 정책 

 

당사는 경영진에 대해 변동보상의 상당부분을 수년간 이연지급하고 있으며 변동보상 

비율은 직위, 책임의 정도 등과 연동하여 차등을 두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단기성과는 회장의 경우 현금보상 40%와 주가연계보상 60%로 지급하며, 

그 외 경영진의 경우는 현금보상 60%와 주가연계보상 40%를 지급합니다. 그리고 

현금보상은 평가년도에 성과평가 확정 후 1개월이내 지급하고, 주가연계보상은 3년

간 균등 배분하여 매 년 주가와 연계한 현금보상으로 지급하며 지급시마다 환수평가

결과에 따른 환수금액을 차감후 지급합니다. 

장기성과는 현금보상 40~60%, 주가연계보상 60~40%로 계약 체결하고, 계약기준

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시점의 성과달성률에 따라 현금보상은 성과평가 확정 후 1

개월이내 지급하고 주가연계보상은 3년간 주가와 연계하여 지급하되 환수평가 결과

에 따른 환수금액을 차감 후 지급합니다. 

 

② 장기성과를 반영하기 위한 이연된 보상액 또는 지급된 보상액에 대한 조정정책 

 

변동보상액 중 이연된 보상액은 3년간 균등 배분하여 이연지급 하며, 이연지급 시에도 

경영성과가 반영된 주가와 연계하여 지급합니다. 

또한, 비윤리적 행위, 법률 위반, 업무 손실 발생 등의 경우, 변동보상액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하여 보상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③ 이연보상액 중 지급확정과 지급미확정의 결정 기준 

 

변동보상액 결정시 이연지급을 위한 주식수가 확정되며, 이를 3년간 이연지급 합니다. 

다만, 그 지급액은 이연지급 시점의 주가와 연동되어 결정되므로 지급시점마다 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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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습니다.  

 

 (4) 현금과 주식 등 기타 보상간의 배분을 결정하는 기준  

 

① 전체 보상액 중 고정보상액과 변동보상액의 배분을 결정하는 기준 및 근거 

 

전체 보상액 중 월정액으로 지급되는 기본연봉을 고정보상액으로 분류하며, 경영진

의 성과평가에 의해 지급되는 성과급은 변동보상액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② 변동보상의 지급형태(현금, 주식, 주식연계상품 등) 

 

변동보상의 지급형태는 현금보상과 주가연계현금보상으로 구별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③ 변동보상액 중 현금과 주식 등 기타 보상간의 배분을 결정하는 기준 및 근거 

 

성과보상이 장기성과와 연동하기 위하여 변동보상액의 40~60%를 주가연계상품으

로 보상하고, 나머지는 현금으로 보상하고 있습니다.  

④ 변동보상액 중 즉시지급과 이연지급의 배분을 결정하는 기준 및 근거 

 

경영진의 경우 변동보상액 중 40~60%는 현금으로 일시 지급하고, 나머지 

60~40%는 주가연계상품으로 3년간 균등 배분하여 이연지급 합니다. 

 

 

바. 경영진 및 특정직원 보상에 관한 세부정보 
 

 (1)보상의 구분 (해당년도 발생액 기준) 

(단위 : 명, 억원) 

구분 수급자수주1) 
고정 

보상액 주2) 

변동 

보상액 주2) 

 

이연지급  

대상 

전년도 

(2013년) 

경영진 5 7.1 4.9 2.6 

특정직원 - - - - 

당해년도 

(2014년) 

경영진 5 5.3 4.5 2.3 

특정직원 - - - - 

주1) 해당년도중 6개월이상 경영진·특정직원으로 근무한 직원을 기준으로 기재 (이하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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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2) 보상의 성격으로 지급되는 금원(수당, 실비 등 그 명목을 불문함)을 모두 포함하며 성과

와 관계없이 지급되면‘고정보상’으로 성과와 연관하여 지급되면‘변동보상’으로 분류  

 

 

 (2) 변동보상의 형태 (해당년도 발생액 기준) 

(단위 : 억원) 

구분 

     

변동 

보상액 
현금 주식주1) 

주식연계 

상품주2) 
기타주3) 

전년도 

(2013년) 

경영진 4.9 2.4 - 2.5 - 

특정직원 - - - - - 

당해년도 

(2014년) 

경영진 4.5 2.5 - 2.0 - 

특정직원 - - - - - 

주1) 주식 : 발생 회계연도말 현재의 시가(종가)로 평가하여 산정한다. 다만, 시가

가 없는 경우 회사가 정한 합리적 방법(예: 외부평가기관 2개 이상으로부터 평

가받아 산정한 금액등)으로 평가하여 산정한다. 

주2) 주식연계상품 : 상기 주1) 주식에 준하여 평가하고 산정한다. (발생년도말 현

재의 공정가치로 평가하여 산정) 

주1) 주2) 최종 지급의 형태가 현금이더라도 주식관련 보상인 경우‘주식’또는 

‘주식연계상품’으로 기재  

주3) 기타 : 상품권, 콘도이용권 등 현금 및 주식, 주식연계상품 등을 제외한 모든 

형태의 금원을 의미한다. 

 

 (3) 이연보상액의 보상의 구분 (해당년도말 누적액 기준) 

(단위 : 억원) 

구분 

   

이연 

보상액 
지급확정 지급미확정 

전년도 

(2013년) 

경영진 7.2  7.2 

특정직원 - - - 

당해년도 

(2014년) 

경영진 7.8  7.8 

특정직원 - - - 

주1) 이연보상액 : 해당년도말 현재 누적된 총 이연보상액을 기재한다. 

주2) 특정년도말 시점의 누적 이연보상액 중에서 지급여부와 상관없이 지급규모가 

확정된 경우‘지급확정’으로, 미확정된 경우 ‘지급미확정’으로 구분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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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이연보상액의 보상의 구분 (해당년도말 누적액 기준을 발생년도별로 구분) 

(단위 : 억원) 

구분 

      

이연 

보상액 
t기 t-1기 t-2기 t-3기 이전 

전년도 

(2013년) 

경영진 7.2 2.5 4.7    

특정직원 - - - - - - 

당해년도 

(2014년) 

경영진 7.8 2.3 2.2 3.3   

특정직원 - - - - - - 

주) 해당년도말 시점 누적 이연보상액을 발생년도별로 구분하여 기재 

[예시 : 2014년말 기준으로 누적된 이연보상액을 2014년(t기) 발생분, 2013

년(t-1기) 발생분, 2012년(t-2기) 발생분 등으로 구분]  

 

 

 (5) 이연보상의 성과조정(해당년도 지급액 기준) 

(단위 : 억원) 

구분 

    

이연보상액 

축소액주1) 

주가변동  

 반영 주2) 

성과평가 등  

 반영 주3) 

기타 환수 

금액 

전년도 

(2013년) 

경영진  해당사항없음   

특정직원 - - - - 

당해년도 

(2014년) 

경영진  해당사항없음   

특정직원 - - - - 

주1) 해당년 직전년도말 시점 누적 이연보상액중에서 주가변동, 재무성과 등에 따라 

축소된 금액, 다만, 성과평가 등을 반영하여 이연보상을 축소하였으나, 주가변

동 등으로 인해 실제 이연보상액이 증가한 경우에도 동 항목에 기재한다. 

주2) 이연보상이 주가와 연동된 경우 주가하락에 따라 축소된 부분을 기재 

주3) 이연보상이 재무성과 등을 반영하여 축소된 부분을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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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기존 고용자에 대한 보장성 상여금 

(단위 : 명, 억원) 

구분 수급자수 보장성 상여금 1인 기준 최고 지급액 

전년도 

(2013년) 

경영진  해당사항없음  

특정직원 - - - 

당해년도 

(2014년) 

경영진  해당사항없음  

특정직원 - - - 

주)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기본급성의 보장상여는 보장성 상여금에서 

제외 (이하 동일) 

주) 기존 고용자 : 당해 회계연도 이전부터 경영진 및 특정직원에 해당된 자를 기재 

 

 

 (7) 신규 고용자에 대한 보장성 상여금 
(단위 : 명, 억원) 

구분 수급자수 보장성 상여금 1인 기준 최고 지급액 

전년도 

(2013년) 

경영진  해당사항없음  

특정직원 - - - 

당해년도 

(2014년) 

경영진  해당사항없음  

특정직원 - - - 

주) 신규 고용자 : 당해 회계연도중에 채용, 승진, 전보 등의 사유로 경영진 및 특정

직원에 해당된 자를 기재 

 

 

(8) 퇴직자에 대한 퇴직보상 

(단위 : 명, 억원) 

구분 수급자수 보장성 상여금 1인 기준 최고 지급액 

전년도 

(2013년) 

경영진 1 1.2 1.2 

특정직원 - - - 

당해년도 

(2014년) 

경영진 3 0.4 0.3 

특정직원 - - - 

주) 근로기준법상 법정퇴직금은 퇴직보상액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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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임직원 총보수 

(단위 : 명, 억원) 

구분 

임직원 

보수총액

(A)주3) 

  

임직원수(C) 

임직원  

평균보수 

(A/C) 

법인세차감전 

순이익(B)주4) 

비율

(A/B) 

전년도 

(2013년) 
67 4,028 0.016 93주1) 0.72 

당해년도 

(2014년) 
74 9,191 0.008 94주2) 0.78 

주1) 부산은행과의 겸직 9명 포함 

주2) 부산은행과의 겸직 16명 포함 

주3) 임직원보수총액(A)은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는 근로

소득지급명세서의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기재한다. 

주4) 법인세차감전순이익(B)은 t-1기의 금액을 기재한다. 

[예시 : 당해연도가 2014년인 경우 2013년 말 법인세차감전순이익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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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리스크관리위원회 
 

 

가. 역할(권한과 책임) 
 

 (1) 총괄 
 

당사의 리스크관리위원회는 그룹 및 자회사의 경영상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

에 대한 정책을 승인하는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 리스크관리 전략을 수립하

고 리스크선호도 및 리스크관리한도를 설정하여 그 준수여부를 감시·감독하

는 등 그룹 전반에 대한 리스크관리를 통해 경영진의 과도한 리스크부담을 

견제하고 균형있는 경영의사결정을 유지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리스크관리위원회는 상임이사 1명 외에 다양한 분야의 외부전문가

들로 구성된 사외이사 4명으로 운용되고 있으며, 리스크관리부서는 사외이사

의 합리적인 판단을 돕기 위해 정기적인 그룹 리스크관리 현황보고 뿐만 아

니라 리스크관리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 2014년도 사외이사에 대한 리스크관리 교육실시 현황 

1. 글로벌 규제 개편동향 및 대응방안('14.5.8) 

2. 위기상황분석 모범규준 및 그룹 계열사별 위기상황 대응체계('14.7.30) 

3. 경남은행 계열사 편입에 따른 그룹 통합리스크관리체제 개선방안('14.10.1) 

4. '15년도 대내외 경제전망에 따른 그룹 및 계열사의 리스크관리 정책방향('14.12.19) 

 

리스크관리위원회와 관련된 내부규정으로「리스크관리위원회규정」을 두고 있

으며, 동 위원회는「이사회규정」 제12조 ①항 6호에 의거 2011년 3월 15일

부터 운영하여 왔으며, 부의안건은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의됩니다. 

 

 

 (2) 구체적 역할 

 

 (가) 위험관리의 기본방침 및 전략 수립 

 

리스크관리위원회는 경영전략에 부합하는 리스크관리 철학과 전략목표를 수립하

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중점추진과제를 선정하고 있으며, 연말기준 그룹 리스크

관리 현황 보고 시 연중 수행한 중점추진과제 이행사항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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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도 리스크관리 전략 및 중점추진과제 

1. 그룹 리스크관리 철학(리스크관리규정 제4조) 

☞ 위험과 수익간의 균형유지를 통한 그룹의 지속성장 지원 

2. 그룹 리스크관리 전략목표 

☞ 통합 리스크관리 강화를 통한 그룹 자산건전성 제고 

3. 중점추진과제 

∙ 은행계열사에 대한 리스크 측정 및 관리체제 표준화 

∙ 글로벌 금융규제 단계적 도입에 적기 대응 

∙ 그룹 자산건전성 및 Total Exposure 관리 강화 

∙ 금융시장 불안에 따른 위기대응능력 제고 
 

 

 

 (나) 부담가능한 위험수준 결정 

 

리스크관리위원회는 그룹이 보유하고 있는 가용장부자본 중 최대손실가능성을 

대비하기 위한 소요자본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인 리스크선호도를 결정하고 있

습니다.  

 

2014년 10월중 경남은행의 그룹 자회사 편입으로 Two Bank체제가 되면서 

은행계열사에 대한 위험량 측정기준의 상향 표준화 등을 반영하여 2015년도 

리스크선호도를 95.64%로 설정하고, 매분기별 내부자본 적정성 평가를 통해 

내부자본비율(= 총리스크량 ÷ 가용장부자본)이 리스크선호도 이내에서 적정

하게 관리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있습니다. 

 

 (다) 적정투자한도 및 손실허용한도 승인 

 

리스크관리위원회는 각종 투자 등의 수익창출활동에서 수반되는 손실발생가능

성을 리스크량으로 계량화하여 그룹 및 계열사에 대한 리스크허용한도를 설정

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리스크허용한도는 그룹 리스크관리계획 수립지침에 

따라 은행계열사 및 비은행계열사별로 리스크유형별 한도산출방법을 정하고, 

신용/시장/ 금리/운영리스크 및 자본버퍼(위기상황추가자본, 신용편중 및 전략/

평판리스크)에 대한 내부자본 사용계획을 참고하여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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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위험관리기준의 제정 및 변경 

 

리스크관리위원회는 그룹 및 자회사에 대한 리스크관리 기본방침을 정하고 그

룹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할 목적으로 「리스크관리규정」을 마련하여 규정에서 

정하는 리스크관리원칙 및 리스크관리방안 등에 따라 체계적으로 그룹 리스크

관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 규정에 정의한 각종 리스크관리업무와 관

련하여 그 시행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리스크관리지침」으로 명문화하여 그

룹 리스크관리의 실효성과 일관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마) 기타 

 

리스크관리위원회는 리스크관리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결의사항과 관

련된 세부사항 또는 절차 등에 대해서 그룹 리스크관리협의회에 위임하여 역

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리스크관리협의회규정」을 통해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리스크관리위원회는 아래와 같은 리스크관리에 관한 사항을 보고받고 

심의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1. 자회사등의 각종 리스크의 관리현황 및 리스크 허용한도의 관리현황 

2. 위원회에서 리스크관리협의회에 위임한 결의사항 

3. 자회사 리스크관리위원회의 결의사항 

4. 경영관리협의회에 제출한 리스크관리에 관한 사항(2015.2.4 신설) 

5. 기타 이사회 또는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나. 구성(리스크관리위원회 위원) 

 

 (1) 총괄 

 

리스크관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총 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

회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4명의 

사외이사와 리스크관리본부 및 업무지원본부를 통할하는 상임이사인 부사장 

1명을 선임하였습니다.  전체위원 중 사외이사 비율은 80%이며, 경제전문가, 

회계전문가, 법률전문가 등으로 구성되어 리스크관리위원회의 독립성과 전문

성을 고려해 적정하게 구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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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중 기존 위원이었던 오거돈 및 박맹언 사외이사는 각각 2014년 3월 

4일 및 3월 5일 위원직을 사임하였고 임영록 상임이사도 2014년 3월 28일 

퇴임한 후, 신규위원으로 정민주 상임이사, 이종수 및 문재우 사외이사를 2014

년 3월 28일 선임하였습니다. 위원장은 2013년부터 위원장직을 맡고 있는 김

성호 사외이사가 2014년도에도 위원장직을 연임하여 수행하고 있습니다. 

 

 

 (2) 구성원  

 

2014년 중 재임하였던 리스크관리위원회 위원은 아래와 같습니다. 
 

성명 상임/사외/비상임 직위 선임일 임기 만료일 

김성호 사외 위원장 `2013.03.28 2015.03.27 

오거돈 사외 前 위원 2013.03.28 `2014.03.04 

박맹언 사외 前 위원 2013.03.28 `2014.03.05 

임영록 상임 前 위원 `2012.03.27 `2014.03.28 

김우석 사외 위원 2011.03.15 2015.03.27 

이종수 사외 위원 `2014.03.28 2015.03.27 

문재우 사외 위원 `2014.03.28 2015.03.27 

정민주 상임 위원 `2014.03.28 2015.03.27 

 

 

 

다. 활동내역 및 평가 

 

 (1) 활동내역 개요 

 

2014년중 리스크관리위원회는 총 7회 개최되었습니다. 동기간 중 부의된 안

건은 총 10건이었으며 결의안건은 4건, 보고안건은 6건입니다. 또한, 매회차

별 위원 전원이 참석하여 4건의 결의안건 중 4건 모두 가결하였습니다. 

매분기별 그룹 리스크한도관리 현황, 자본적정성 현황, 자산건전성 현황, 자회

사 리스크관리회의체 결의사항 등에 대한 보고를 받고 질의응답을 통해 관리

현황을 점검하고 있으며, 경남은행 편입에 따른 BIS비율 하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14년말 목표 BIS비율을 설정하여 관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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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회의 개최내역 

 

(가) 2014년도 제1차 리스크관리위원회 : 2014. 2. 11(11:00 ~ 11:20)  

 〔안건 통지일 : 2014. 2. 3〕 

항 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1. 위원 성명 김성호 김우석 오거돈 박맹언 임영록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가. 그룹 리스크관리 현황 주) 리스크관리 현황에 대한 질의 응답  

주) 2013.12월말기준 그룹 및 계열사 리스크한도관리 현황, 자본적정성 및 자산

건전성 현황, 2013년도 리스크관리 중점추진과제 이행현황 점검 등 

 

 

(나) 2014년도 제2차 리스크관리위원회 : 2014. 3. 28(11:50 ~ 12:00) 

 〔안건 통지일 : 2014. 3. 18〕 

항 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1. 위원 성명 김성호 김우석 이종수 문재우 정민주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 의결안건 

 가. 위원장 선임(안) 주)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주) 호선으로 김성호 사외이사를 위원장으로 선임 
 

 

(다) 2014년도 제3차 리스크관리위원회 : 2014. 5. 9(10:40 ~ 11:00)  

 〔안건 통지일 : 2014. 4. 30〕 

항 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1 위원 성명 김성호 김우석 이종수 문재우 정민주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가. 그룹 리스크관리 현황주) 리스크관리 현황에 대한 질의 응답  

주) 2014.3월말기준 그룹 및 계열사 리스크한도관리 현황, 자본적정성 및  

자산건전성 현황 등 

 



111 

(라) 2014년도 제4차 리스크관리위원회 : 2014. 7. 30(10:40 ~11:00)  

 〔안건 통지일 : 2014. 7. 23〕 

항 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1 위원 성명 김성호 김우석 이종수 문재우 정민주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가. 그룹 리스크관리 현황주1) 리스크관리 현황에 대한 질의 응답  

4.의결안건 

  

  

가. 리스크관리협의회규정 개정

(안)주2)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주)1. 2014.6월말기준 그룹 및 계열사 리스크한도관리 현황, 자본적정성 및 

자산건전성 현황, 통합위기상황 분석결과 보고 등 

   2. 협의회 구성을 기존 부서장 위주에서 담당임원으로 변경하여 협의회 위

상을 제고하고, T/E관리업무 신설에 따른 한도설정 등 결의사항 추가함 

 

 

(마) 2014년도 제5차 리스크관리위원회 : 2014. 10. 1(10:30 ~ 1:00)  

〔안건 통지일 : 2014. 9. 22〕 

항 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1 위원 성명 김성호 김우석 이종수 문재우 정민주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가. '14년말 그룹 BIS비율 관리 

목표 설정 및 관리계획 주1) 

'14년말 목표 BIS비율 달성토록 관리에 만전

을 기할 것을 당부함 
 

4.의결안건 

  

  

가. 경남은행 자회사 편입에 따른 

그룹 리스크허용한도 예외승인주2)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주)1. 2014년말 목표 BIS비율 11.64%로 설정하고, 자본확충 및 위험가중자산 

관리계획 수립 

   2. 2014년도 잔여기간은 기존 설정한 리스크한도 이내로 관리토록 예외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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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2014년도 제6차 리스크관리위원회 : 2014. 11. 5(10:30 ~ 10:50)  

 〔안건 통지일 : 2014. 10. 28〕 

항 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1 위원 성명 김성호 김우석 이종수 문재우 정민주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가. '14년말 그룹 목표 BIS 

    비율 관리현황 주1) 

경남은행 편입을 고려하여 기수립한 관리계

획이행하여 목표 BIS비율(11.64%) 달성할 

것을 당부함 

 

 나. 그룹 리스크관리 현황주2) 리스크관리 현황에 대한 질의 응답  

주)1. 2014.9월말 14.72%로, 경남은행 포함시 11.80%수준 

   2. 2014.9월말기준 그룹 및 계열사 리스크한도관리 현황, 자본적정성 및 

자산건전성 현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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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이사회운영위원회 
 

 

가. 역할(권한과 책임) 

 

당사 운영위원회는 이사회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결의하고, 회사의 

건전하고 투명한 지배구조체제의 확립을 위하여 지배구조 전반에 대한 정책

을 수립하고 개선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기업지배구조의 개선에 대한 전반적인 연구 및 논의, 이사회 등의 

효율화 및 활성화 등을 위한 방안 모색, 이사회와 경영진간의 의견조율 및 조

언 등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2014년 12월 발표된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에서 지배구조의 원칙과 정

책을 수립하고, 경영승계 계획의 수립ㆍ점검 및 평가 등 지배구조 전반에 관

한 사항을 이사회 결의로 명시하고 있어, 향후 이사회내 위원회인 이사회운영

위원회의 역할이 더욱 강화될 것입니다.    

 

 

나. 구성(이사회운영위원회위원) 

  

(1) 총괄 

 

당사의 이사회운영위원회는 그룹 지배구조 및 이사회 정책을 논의하는 것으

로 그 중요성을 감안하여 이사회 및 각 위원회 위원장(이사회의장, 감사위원

회위원장, 리스크관리위원회위원장, 경영발전보상위원회위원장) 4인으로 구성

하며, 다만 위원장의 겸직으로 위원의 수가 4인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부족한 수만큼 다른 사외이사 중에서 선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사외이사 중에서 호선하여 선임하며, 위원장 및 위원의 임

기는 1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연임 가능하나, 연속하여 2년을 초과하여 재임할 수 

없습니다. 다만 위원회의 구성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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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위원 선임 후 즉시 

공시하고 있습니다. 

 

 (2) 구성원 
 

성명 상임/사외/비상임 직위 선임일 임기 만료일 

김성호 사외 위원장 `2013.3.28 2015.3.27 

성세환 상임 위원 2013.8.14 `2015.3.27 

김우석 사외 위원 2011.3.15 2015.3.27 

이종수 사외 위원 `2014.3.28 2015.3.27 

 

 

다. 활동내역 및 평가 

 

(1) 활동내역 개요 

 

2014년에는 1회의 이사회운영위원회가 개최되었으며, 위원들의 참석률은 

100% 이었습니다. 위원회에서는 2014년도 이사회의 운영 방안과 사외이사 

활동계획, 교육 및 연수, 평가계획 등을 심의하여 의결하였습니다. 

 

 (2) 회의 개최내역 

 

(가) 2014년 제1차 이사회운영위원회 : 2014.3.28(12:30~12:40) 

     [안건 통지일 : 2014.3.18] 

항 목 위원별 활동내역 비고 

1. 위원 성명 김성호 성세환 김우석 이종수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 해당사항없음 

4. 의결안건 :  

 가. 위원장 선임(안)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나. 이사회 운영 및 사외이사 활동 계획(안)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주)위원장 선임 : 사외이사 김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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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그룹경영관리협의회 

 

가. 역할 
 

당사는 2014년 12월 시행된 지배구조 모범규준(§69)에 따라 지주회사와 자

회사의 경영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해 그룹경영관리협의회규정을 제정하여 동 

위원회를 2015.2.4부터 설치 및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 협의회는 지주회사와 자회사의 연간 경영계획 수립, 조직의 중요한 변경, 내

규의 제·개정, 자회사간 협의 및 조정 필요 사항, 주요 경영현안 등에 관하여 

당사의 최고경영자(회장)에 대한 자문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나. 협의절차(운영현황) 

 

동 협의회는 의장인 당사 회장이 회의를 소집하며, 원칙적으로는 분기 1회 

소집하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습니다. 

 

회의의 일시와 장소는 의장이 지정하며, 간사(전략기획부장)는 회의의 일시, 장

소 및 목적사항 등을 사전에 각 위원 및 참석자에 통지합니다. 

 

동 협의회는 의사결정기구가 아닌 자문기구 성격의 협의체이므로 심의·의결 

기능은 없으나, 아래와 같은 내용에 대해 위원간 심도 깊은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협의 사항> 

1. 지주회사 및 자회사의 연간 경영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지주회사 및 자회사의 해산·영업양도·분할·합병 및 자회사의 편입 등 조직의 

중요한 변경에 관한 사항 

3. 지주회사 및 자회사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내규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4. 전략적 공동투자, 핵심 전산시스템 변경 등 2개 이상의 자회사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경영사항 중 의장이 자회사간 협의 및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지주회사 및 자회사의 주요 경영현안에 관한 사항(주기적으로 발생하는 일반사안 

제외) 

6. 기타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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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회는 협의사항 중 위험관리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회사의 

리스크관리협의회에 그 의견을 요청해야 하고, 리스크관리협의회는 요청 받은 

사항에 대해 그 결과를 협의회에 보고합니다. 

 

 

다. 구성 

 

협의회의 위원은 당사 회장(의장) 및 자회사 대표이사로, 총 7명으로 구성됩

니다. 의장은 필요한 경우 당사 및 자회사의 임원 중에서 위원 또는 참석자를 

정할 수 있으며, 당사의 전략기획부장이 간사 역할을 수행합니다. 

   

<BS금융지주 그룹경영관리협의회 구성(당연직 위원)> 

성 명 직 위 선임일 임기만료일 비 고 

성세환 
BS금융지주 회장, 

부산은행 은행장(겸직) 
2015.02.04 2016.8월 의장 

손교덕 경남은행 은행장 “ 2016.3월 위원 

안동원 BS투자증권 대표이사 “ 2015.6월 위원 

이상춘 BS캐피탈 대표이사 “ 2016.3월 위원 

정재영 BS저축은행 대표이사 “ 2016.1월 위원 

배남석 BS신용정보 대표이사 “ 2016.3월 위원 

이영우 BS정보시스템 대표이사 “ 2015.12월 위원 

 

 

라. 활동내역 개요 

 

2014년도 연차보고서 작성 기준일 현재 활동내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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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리스크관리협의회 

 

 

가. 역할 

 

당사는「리스크관리위원회규정」제10조에 의거 그룹 및 각 자회사의 리스크

정책 및 전략을 일관되게 유지하고, 그룹의 제반 리스크관리 세부사항을 협의

하는 등 효율적인 리스크관리 업무수행을 위해 리스크관리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리스크관리협의회규정」에 따른 결의사항 및 협의/심의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결의사항(제5조) 
 

▪ 지주회사의 리스크관리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 

▪ 리스크관리지침의 제∙개정 

▪ 그룹 자산건전성 분류 및 대손충당금 적립 규정 제7조 3항에 관한 사항 

(중복차주의 자산건전성 분류 차이 발생시 의사결정이 필요한 경우) 

▪ 그룹 Total Exposure관리한도의 설정 및 초과운용 승인 

 

◊ 협의 및 심의사항(제6조) 
 

▪ 자회사등의 리스크관리 전략 및 계획에 관한 사항 

▪ 리스크관리위원회 결의사항에 관한 사항 

▪ 그룹 리스크측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리스크관리위원회에서 결의한 한도관리에 관한 사항 

▪ 그룹차원의 리스크관리에 관하여 공동 협의가 필요한 사항 

▪ 그룹사간 자금지원관련 리스크관리에 관한 사항 

▪ 신규사업 진출, 그룹차원의 신상품 및 신서비스 개발 등으로 리스크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 경영관리협의회가 요청한 리스크관리에 관한 사항(2015.2.4 신설) 

▪ 기타 의장이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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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협의절차(운영현황) 

 

리스크관리협의회는 분기 1회 이상 개최를 원칙으로,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거나 의원의 요청에 의해 수시로 소집될 수 있으며, 협의회의 의장은 안건

내용에 따라 필요시 서면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협의회의 결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며, 가부 동수인 경우 의장이 

결정합니다. 간사인 지주회사 리스크관리부장은 협의회에서 논의된 중요한 내

용에 대한 시행결과 등을 의장 또는 협의회의 차기회의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다. 구성 

 

리스크관리협의회는 지주회사의 리스크관리 담당임원(CRO) 및 리스크관리부

장, 신용공여 취급 및 금융투자업 영위 자회사의 리스크관리 담당임원으로 구

성됩니다. 2014년말 현재, 김윤환 BS금융지주 CRO(부산은행 CRO 겸직), 조

현일 BS금융지주 리스크관리부장, 김창구 경남은행 CRO, 이한철 BS투자증

권 경영관리본부장, 최병진 BS캐피탈 CRO, 강석래 BS저축은행 경영지원본

부장으로 총 6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의장은 안건내용에 따라 지주회사 및 

자회사등의 부서장을 임시의원으로 지명할 수 있습니다. 

 

※ 경남은행 편입에 따른 리스크관리협의회의 위상 제고를 위해 협의회의 자회자 

임직원 구성을 기존 부서장에서 리스크관리 담당임원으로 변경함. 

(2014.8.1, 리스크관리협의회규정 개정 시행) 

   

<2014년도중 리스크관리협의회 구성 현황> 

성 명 직 위 선임일 임기만료일 비 고 

김윤환 
BS금융지주 CRO 

부산은행 CRO(겸직) 
2014.01.01 - 위원장 

조현일 BS금융지주 리스크관리부장 2012.12.28 - 간사 

박성욱 부산은행 리스크관리부장 2013.12.27 2014.08.01  

조국제 경남은행 CRO 2014.10.10 2014.12.29  

김창구 경남은행 CRO 2014.12.29 - 現 의원 

조화제 BS투자증권 리스크관리부장 2011.03.15 2014.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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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직 위 선임일 임기만료일 비 고 

이한철 BS투자증권 경영관리본부장 2014.08.01 2015.01.16  

서정의 BS투자증권 경영관리본부장 2015.01.16 - 現 의원 

김병주 BS캐피탈 리스크관리부장 2013.02.12 2014.08.01  

최병진 BS캐피탈 CRO 2014.08.01 - 現 의원 

김인석 BS저축은행 리스크관리팀장 2012.01.01 2014.04.01  

김수태 BS저축은행 리스크관리팀장 2014.04.01 2014.08.01  

강석래 BS저축은행 경영지원본부장 2014.08.01 - 現 의원 

김홍렬 BS신용정보 경영기획본부장 2013.05.01 2014.08.01  

황창호 BS정보시스템 경영기획본부장 2013.01.08 2014.08.01  

 

 

라. 활동내역 개요 

 

2014년도중 리스크관리협의회는 규정에서 정하는 결의사항, 협의 및 심의사

항에 따라 결의안건 3건, 협의 및 심의안건 8건을 처리하였으며, 그룹 및 계

열사의 리스크관리 현황 등을 정기적으로 보고받고 업권별 이슈사항 및 관리

현황을 점검하였습니다. 2014년도중 협의회에서 처리된 안건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14년도중 리스크관리협의회 안건 현황> 

개최일자 안건구분 안건명 회의결과 

2014.2.7 

결의 ▪ 그룹 리스크관리지침 개정(안) 원안대로 결의 

협의 ▪ 비은행계열사 거액신용공여 점검체계 개선(안) 원안대로 협의 

보고 ▪ 그룹 및 계열사 리스크관리 현황 보고완료 

2014.4.29 
심의 ▪ 그룹 Total Exposure 관리 및 운용지침 제정(안) 원안대로 심의 

보고 ▪ 그룹 및 계열사 리스크관리 현황 보고완료 

2014.7.29 
심의 ▪ 그룹 리스크관리협의회 규정 개정(안) 원안대로 심의 

보고 ▪ 그룹 및 계열사 리스크관리 현황 보고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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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최일자 안건구분 안건명 회의결과 

2014.8.20 결의 ▪ 그룹 Total Exposure 관리한도 초과운용 승인(안) 원안대로 결의 

2014.9.29 
심의 

▪ 경남은행 자회사편입에 따른 그룹 리스크허용한도 예외

승인(안) 
원안대로 심의 

보고 ▪ '14년도 그룹BIS비율 관리목표 설정 및 관리계획 보고 보고완료 

2014.10.31 

결의 ▪ 그룹 Total Exposure 관리 및 운용지침 개정(안) 원안대로 결의 

심의 ▪ GS자산운용㈜ 인수(안) 원안대로 심의 

심의 ▪ 그룹 리스크 측정 및 관리기준(안) 원안대로 심의 

보고 ▪ 그룹 및 계열사 리스크관리 현황 보고완료 

2014.12.10 
심의 ▪ 2015년도 그룹 리스크관리 전략 및 계획(안) 원안대로 심의 

협의 ▪ 은행계열사 파생상품 순신용공여 한도관리 체계 개선(안) 원안대로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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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사외이사 활동ㆍ보수 등 
 

 

가. 사외이사 자격요건 유지 여부 

 

 (1) 사외이사 김우석 

 

 (가) 소극적 자격요건 

 

김우석 사외이사는 금융지주회사법(§38, §40), 당사 정관(§37) 및 사외이

사운영규정(§4)에서 정하는 자격요건을 충족하여 2011년 3월에 당사 사외이

사로 선임되었고, 2014년 말 기준으로도 동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습니다. 

 

 (나) 적극적 자격요건 

 

당사는 금융, 경제, 경영, 법률, 회계, 언론 등 관련분야에 전문지식이나 실무적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당사 정관(§37) 및 사외이사운영규정(§4)에서 정하는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자를 사외이사로 선임하여야 하는 바, 김우석 사외이사는 

동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습니다. 

 

김우석 사외이사는 2008년 이후 예일회계법인의 회장직을 담당하여 회계에 

대한 이해도가 높을 뿐만 아니라, 탁월한 리더쉽, 비전제시, 커뮤니케이션 능

력으로 높은 명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과거 한국은행, 한국자산관리공

사 등의 금융기관과 재정경제부에도 근무하면서 경제 및 금융에 대한 경험과 

전문성을 보유하게 되었고, 현재 공인회계사 자격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재무·회계 전문가로 전문성 요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현재 김우석 사외이사가 2년 내 상근으로 근무 중인 예일회계법인의 경우 당

사 및 당사 자회사와의 여신거래가 없고, 사외이사 선임 후 전체 주주 및 금

융소비자의 이익 모두를 고려하여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판

단하고 있습니다. 

 

김우석 사외이사는 오랜 공직생활 중에서도 평판이 우수하고 사회적 신망이 

두터우며, 이사회 활동에 있어서도 안건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통해 적극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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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개진을 하고, 당사, 주주 및 금융소비자 등 이해관계자의 이익에 반하지 

않는 의사결정을 하고 있으며, 효율적인 시간 배분을 통해 사외이사 업무에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다) 요약 

심사항목 충족여부 충족 이유 

1. 소극적 자격요건 여  

 

가. 법상 임원의 소극적  

자격요건 
여 

금융지주회사법 제3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충족 

나. 법상 사외이사의 소극적  

자격요건 
여 

금융지주회사법 제4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 충족 

다. 정관 및 내규상 사외이사의  

소극적 자격요건 
여 

당사 정관 제37조 및 사외이사운영규정  

제4조 충족 

2. 적극적 자격요건 여  

 

가. 전문성 여 재무·회계 전문지식 및 실무경험 풍부 

나. 직무공정성 여 
주주 등 이해관계자의 이익 위해 공정한  

직무 수행 

다. 윤리책임성 여 윤리의식과 책임성 보유 

라. 충실성 여 이사회 등 활동 위한 충분한 시간과 노력 할애 
 

 

 (2) 사외이사 이종수 

 

 (가) 소극적 자격요건 

 

이종수 사외이사는 금융지주회사법(§38, §40), 당사 정관(§37) 및 사외이사

운영규정(§4)에서 정하는 자격요건을 충족하여 2011년 3월에 당사 사외이사

로 선임되었고, 2014년 말 기준으로도 동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습니다. 

 

 (나) 적극적 자격요건 

 

당사는 금융, 경제, 경영, 법률, 회계, 언론 등 관련분야에 전문지식이나 실무적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당사 정관(§37) 및 사외이사운영규정(§4)에서 정하는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자를 사외이사로 선임하여야 하는 바, 이종수 사외이사는 

동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습니다. 

이종수 사외이사는 행정학 교수직을 계속 담당해 오면서 행정학 분야의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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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과 실무적 경험을 축적해 왔고, 각종 국가고시 출제위원 및 연구원, 칼럼니

스트, 해설위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본인의 전문성을 활용해 온 경력을 보유하

고 있어,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법률 전문가로 당사의 사외이사가 되기 위한 

전문성 요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종수 사외이사가 2년 내 상근으로 근무 중인 한성대학교의 경우 당사 

및 당사 자회사와의 여신거래가 없고, 사외이사 선임 후 전체 주주 및 금융소

비자의 이익 모두를 고려하여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종수 사외이사는 오랜 교직 생활과 사회활동을 통해 사회적 신망과 우수한 

평판을 얻어왔고, 당사 사외이사로 선임된 이후 적극적인 이사회 및 이사회내

위원회 활동을 통해, 당사, 주주 및 금융소비자 등 이해관계자의 이익에 반하지 

않는 의사결정을 하고 있으며, 사외이사 업무에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다) 요약 

심사항목 충족여부 충족 이유 

1. 소극적 자격요건 여  

 

가. 법상 임원의 소극적  

자격요건 
여 

금융지주회사법 제3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충족 

나. 법상 사외이사의 소극적 

    자격요건 
여 

금융지주회사법 제4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 충족 

다. 정관 및 내규상 사외이사의 

소극적 자격요건 
여 

당사 정관 제37조 및 사외이사운영규정  

제4조 충족 

2. 적극적 자격요건 여  

 

가. 전문성 여 행정·법률 전문지식 및 실무경험 풍부 

나. 직무공정성 여 
주주 등 이해관계자의 이익 위해 공정한  

직무 수행 

다. 윤리책임성 여 윤리의식과 책임성 보유 

라. 충실성 여 이사회 등 활동 위한 충분한 시간과 노력 할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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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사외이사 김성호 

 

 (가) 소극적 자격요건 

 

김성호 사외이사는 금융지주회사법(§38, §40), 당사 정관(§37) 및 사외이

사운영규정(§4)에서 정하는 자격요건을 충족하여 2011년 3월에 당사 사외이

사로 선임되었고, 2014년 말 기준으로도 동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습니다. 

 

 (나) 적극적 자격요건 

 

당사는 금융, 경제, 경영, 법률, 회계, 언론 등 관련분야에 전문지식이나 실무적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당사 정관(§37) 및 사외이사운영규정(§4)에서 정하는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자를 사외이사로 선임하여야 하는 바, 김성호 사외이사는 

동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습니다. 

 

김성호 사외이사는 약 25년간의 검사 경험 및 법무부 장관의 경력을 보유하고 

있어 법률 분야에 대한 지식과 업무 능력이 탁월하며, 재단법인의 이사장직을 

수행하며 대내외적으로 높은 명성을 보유하고 있어, 법률 전문가로서 당사 사

외이사가 되기 위한 전문성 요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현재 김성호 사외이사가 2년 내 상근으로 근무 중인 재단법인 행복세상의 경우 

당사 및 당사 자회사와의 여신거래가 없고, 사외이사 선임 후 전체 주주 및 금

융소비자의 이익 모두를 고려하여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

하고 있습니다. 

 

김성호 사외이사는 윤리성과 책임성이 강조되는 법조계에서의 오랜 공직생활을 

해 왔고, 최근에는 법치주의 확립, 경제적 번영, 국민의 안전 보장 등을 목적으

로 하는 재단법인의 운영을 통해 계속적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해 오고 있어, 

이러한 윤리성과 책임성을 바탕으로 당사에서도 사외이사 역할을 충실히 수행

하고 있습니다. 

 

현재 김성호 사외이사는 당사 이사회, 이사회내위원회, 사외이사 교육 참여 및 

안건 사전검토 등 사외이사의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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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요약 

심사항목 충족여부 충족 이유 

1. 소극적 자격요건 여  

 

가. 법상 임원의 소극적  

자격요건 
여 

금융지주회사법 제3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충족 

나. 법상 사외이사의 소극적 

 자격요건 
여 

금융지주회사법 제4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 충족 

다. 정관 및 내규상 사외이사의 

 소극적 자격요건 
여 

당사 정관 제37조 및 사외이사운영규정  

제4조 충족 

2. 적극적 자격요건 여  

 

가. 전문성 여 법률 전문지식 및 실무경험 풍부 

나. 직무공정성 여 주주 등 이해관계자의 이익 위해 공정한 직무 수행 

다. 윤리책임성 여 윤리의식과 책임성 보유 

라. 충실성 여 이사회 등 활동 위한 충분한 시간과 노력 할애 

 

 

 (4) 사외이사 김창수 

 

 (가) 소극적 자격요건 

 

김창수 사외이사는 금융지주회사법(§38, §40), 당사 정관(§37) 및 사외이사

운영규정(§4)에서 정하는 자격요건을 충족하여 2014년 3월에 당사 사외이사

로 선임되었고, 2014년 말 기준으로도 동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습니다. 

 

 (나) 적극적 자격요건 

 

당사는 금융, 경제, 경영, 법률, 회계, 언론 등 관련분야에 전문지식이나 실무적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당사 정관(§37) 및 사외이사운영규정(§4)에서 정하는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자를 사외이사로 선임하여야 하는 바, 김창수 사외이사는 

동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습니다. 

 

김창수 사외이사는 무역 및 경제 관련 전공자로서 금융 및 경제 전반에 관한 

이해도가 높을 뿐만 아니라, 부산상공회의소 경제정책자문위원, 부산국제금융개

발센터 센터장 등을 겸직하면서 현재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경제·금융 전문가로 

전문성 요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126 

현재 김창수 사외이사가 2년 내 상근으로 근무 중인 부산대학교의 경우 당사 및 

당사 자회사와의 여신거래가 없고, 사외이사 선임 후 전체 주주 및 금융소비자의 

이익 모두를 고려하여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창수 사외이사는 오랜 교직 생활과 사회활동을 통해 사회적 신망과 우수한 

평판을 얻어왔고, 현재 부산은행 사외이사로 활동하면서 적극적인 의견 개진 

및 조언 등을 통해 당사, 주주 및 금융소비자 등 이해관계자의 이익에 반하지 

않는 의사결정을 하고 있으며, 당사 이사회, 이사회내 위원회, 사외이사 교육 

참여 및 안건 사전검토 등 사외이사의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다) 요약 

심사항목 충족여부 충족 이유 

1. 소극적 자격요건 여  

 

가. 법상 임원의 소극적  

자격요건 
여 

금융지주회사법 제3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충족 

나. 법상 사외이사의 소극적 

자격요건 
여 

금융지주회사법 제4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 충족 

다. 정관 및 내규상 사외이사의 

소극적 자격요건 
여 

당사 정관 제37조 및 사외이사운영규정  

제4조 충족 

2. 적극적 자격요건 여  

 

가. 전문성 여 경제·금융 전문지식 및 실무경험 풍부 

나. 직무공정성 여 주주 등 이해관계자의 이익 위해 공정한 직무 수행 

다. 윤리책임성 여 윤리의식과 책임성 보유 

라. 충실성 여 이사회 등 활동 위한 충분한 시간과 노력 할애 

 

 

 (5) 사외이사 문재우 

 

 (가) 소극적 자격요건 

 

문재우 사외이사는 금융지주회사법(§38, §40), 당사 정관(§37) 및 사외이사

운영규정(§4)에서 정하는 자격요건을 충족하여 2014년 3월에 당사 사외이사로 

선임되었고, 2014년 말 기준으로도 동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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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적극적 자격요건 

 

당사는 금융, 경제, 경영, 법률, 회계, 언론 등 관련분야에 전문지식이나 실무적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당사 정관(§37) 및 사외이사운영규정(§4)에서 정하는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자를 사외이사로 선임하여야 하는 바, 문재우 사외이사는 

동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습니다. 

 

문재우 사외이사는 행정학, 회계학 및 경영학 관련 전공자로서 금융당국 및 손

해보험협회 등에서의 경력을 바탕으로 금융 및 경제 전반에 대한 이해도가 높

고, 공인회계사의 자격을 유지하고 있어 재무·회계 전문가로 당사의 사외이사

가 되기 위한 전문성 요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현재 문재우 사외이사가 2년 내 상근으로 근무 중인 법무법인 율촌의 경우 당

사 및 당사 자회사와의 여신거래가 없고, 사외이사 선임 후 전체 주주 및 금융

소비자의 이익 모두를 고려하여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문재우 사외이사는 재정경제부, 대통령비서실, 금융당국 등의 공직에 오랜 기간 

근무함으로써 윤리성과 책임성은 이미 검증 받았으며, 당사 사외이사로 활동하

면서 적극적인 의견 개진 및 조언 등을 통해 당사, 주주 및 금융소비자 등 이

해관계자의 이익에 반하지 않는 의사결정을 하고 있으며, 효율적인 시간 배분

을 통해 당사 사외이사 업무에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다) 요약 

심사항목 충족여부 충족 이유 

1. 소극적 자격요건 여  

 

가. 법상 임원의 소극적  

자격요건 
여 

금융지주회사법 제3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충족 

나. 법상 사외이사의 소극적 

자격요건 
여 

금융지주회사법 제4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 충족 

다. 정관 및 내규상 사외이사의 

소극적 자격요건 
여 

당사 정관 제37조 및 사외이사운영규정  

제4조 충족 

2. 적극적 자격요건 여  

 가. 전문성 여 재무·회계 전문지식 및 실무경험 풍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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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항목 충족여부 충족 이유 

나. 직무공정성 여 주주 등 이해관계자의 이익 위해 공정한 직무 수행 

다. 윤리책임성 여 윤리의식과 책임성 보유 

라. 충실성 여 이사회 등 활동 위한 충분한 시간과 노력 할애 

 

 

나. 사외이사 활동내역 및 보수 
 

 (1) 사외이사 김우석 

 

 (가) 활동내역 
 

사외이사 김우석은 2014년 중 개최된 이사회 8회 모두 참석하였으며, 이사회운

영위원회 1회, 리스크관리위원회 7회, 경영발전보상위원회 3회, 사외이사후보추

천위원회 1회, 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 2회, 감사위원회 5회, 자회사CEO후보추

천위원회 2회, 총 이사회내 위원회 19회 모두 참석하였습니다.  

 

사외이사 김우석은 당사의 이사로서 안건검토 및 회의참석 등을 위해 2014년 

중 총 175시간을 사용하였습니다. 

 

  (나) 보수                                              (단위 : 백만원) 

항목 금액 산출내역 

가. 보수총액 46  

 

기본급 46  

상여금 -  

기타수당 -  

나. 보수 이외 기타 편익 -  

 

업무활동비 -  

건강검진지원 -  

차량제공 -  

사무실제공 -  

기타편익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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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외이사 이종수 

 

  (가) 활동내역 

사외이사 이종수는 2014년 중 개최된 이사회 8회 모두 참석하였으며, 이사회

운영위원회 1회, 리스크관리위원회 6회, 경영발전보상위원회 3회, 사외이사후

보추천위원회 1회, 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 2회, 자회사CEO후보추천위원회 

2회, 총 이사회내 위원회 13회 모두 참석하였습니다.  

 

사외이사 이종수는 당사의 이사로서 안건검토 및 회의참석 등을 위해 2014년 

중 총 145시간을 사용하였습니다. 

 

  (나) 보수                                              (단위 : 백만원) 

항목 금액 산출내역 

가. 보수총액 46  

 

기본급 46  

상여금 -  

기타수당 -  

나. 보수 이외 기타 편익 -  

 

업무활동비 -  

건강검진지원 -  

차량제공 -  

사무실제공 -  

기타편익제공 -  

 

 

(3) 사외이사 김성호 

 

  (가) 활동내역 

사외이사 김성호는 2014년 중 개최된 이사회 8회 모두 참석하였으며, 이사회

운영위원회 1회, 리스크관리위원회 7회, 경영발전보상위원회 2회, 사외이사후

보추천위원회 1회, 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 2회, 자회사CEO후보추천위원회 

1회, 총 이사회내 위원회 18회 모두 참석하였습니다.  

 

사외이사 김성호는 당사의 이사로서 안건검토 및 회의참석 등을 위해 2014년 

중 총 170시간을 사용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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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보수                                              (단위 : 백만원) 

항목 금액 산출내역 

가. 보수총액 46  

 

기본급 46  

상여금 -  

기타수당 -  

나. 보수 이외 기타 편익 -  

 

업무활동비 -  

건강검진지원 -  

차량제공 -  

사무실제공 -  

기타편익제공 -  

 

 

(4) 사외이사 김창수 

 

  (가) 활동내역 

사외이사 김창수는 2014년 중 개최된 이사회 6회 중 5회 참석하였으며, 경

영발전보상위원회 2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1회, 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 

1회, 감사위원회 3회, 총 이사회내 위원회 7회 모두 참석하였습니다.  

 

사외이사 김창수는 당사의 이사로서 안건검토 및 회의참석 등을 위해 2014년 

중 총 94시간을 사용하였습니다. 

 

  (나) 보수                                              (단위 : 백만원) 

항목 금액 산출내역 

가. 보수총액 15 자회사인 부산은행 겸직반영  

 

기본급 15 (기본급*40% 지급) 

상여금 -  

기타수당 -  

나. 보수 이외 기타 편익 -  

 

업무활동비 -  

건강검진지원 -  

차량제공 -  

사무실제공 -  

기타편익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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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외이사 문재우 

 

  (가) 활동내역 

사외이사 문재우는 2014년 중 개최된 이사회 6회 모두 참석하였으며, 리스크

관리위원회 6회, 경영발전보상위원회 2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1회, 감사

위원후보추천위원회 1회, 감사위원회 2회, 총 이사회내 위원회 12회 중 11회 

참석하였습니다.  

 

사외이사 문재우는 당사의 이사로서 안건검토 및 회의참석 등을 위해 2014년 

중 총 119시간을 사용하였습니다. 

 

  (나) 보수                                              (단위 : 백만원) 

항목 금액 산출내역 

가. 보수총액 37  

 

기본급 37  

상여금 -  

기타수당 -  

나. 보수 이외 기타 편익 -  

 

업무활동비 -  

건강검진지원 -  

차량제공 -  

사무실제공 -  

기타편익제공 -  

 

 

 (6) 요약 

(단위 : 개최ㆍ참여 횟수) 

   구 분 

 

 

 

사외 

이사명 

이사회 

이사회내위원회 

활동 

시간 
이사회 

운영 

위원회 

리스크 

관리 

위원회 

경영발전 

보상 

위원회 

사외이사 

후보추천 

위원회 

감사위원 

후보추천 

위원회 

감사 

위원회 

자회사 

CEO후보

추천위 

개최 참여 개최 참여 개최 참여 개최 참여 개최 참여 개최 참여 개최 참여 개최 참여 실적  

김우석 8 8 1 1 7 7 3 3 2 1 2 2 5 5 2 2 175 

이종수 8 8 1 1 7 6 3 3 2 1 2 2 - - 2 2 145 

김성호 8 8 1 1 7 7 3 2 2 1 2 2 5 5 1 1 170 

김창수 8 5 - - - - 3 2 2 1 2 1 5 3 - - 94 

문재우 8 6 - - 7 6 3 2 2 1 2 1 5 2 - - 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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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사외이사 교육․연수 

사외이사 성명 김우석 이종수 김성호 김창수 문재우 

1. 교육·연수 실시 내역   

가. 교육·연수 일시 및 내용 
ㅇ2014. 2. 11(화), 14:00~15:00 부산은행 별관 8층 회의실 

ㅇ내용 : 최근 지역경제 진단(경제분야) 

  사외이사별 참석 여부(불참 사유) 여 여 여 - - 

나. 교육·연수 일시 및 내용 
ㅇ2014. 3. 28(금), 14:00~15:00 부산은행 별관 8층 회의실 

ㅇ내용 : 2013년도 BS금융그룹 현황(금융분야) 

  사외이사별 참석 여부(불참 사유) 여 여 여 여 여 

다. 교육․연수 일시 및 내용 
ㅇ2014. 5. 9(금), 14:00~15:00 부산은행 별관 8층 회의실 

ㅇ내용 : 글로벌 규제 개편 동향 및 대응방안(전략분야) 

 사외이사별 참석 여부(불참 사유) 여 여 여 여 여 

라. 교육·연수 일시 및 내용 

ㅇ2014. 7. 30(수), 14:00~15:00 부산은행 별관 8층 회의실 

ㅇ내용 : 위기상황분석 모범규준 및 그룹 계열사별 위기상황 대응

체계(위험관리분야) 

 사외이사별 참석 여부(불참 사유) 여 여 여 여 여 

마. 교육·연수 일시 및 내용 
ㅇ2014. 10. 1(수), 14:00~15:00 부산은행 별관 8층 회의실 

ㅇ내용 : 그룹 통합리스크관리체제 개선방안(위험관리분야) 

 사외이사별 참석 여부(불참 사유) 여 여 여 여 여 

바. 교육·연수 일시 및 내용 
ㅇ2014. 11. 5(수), 14:00~15:00 부산은행 본점 20층 회의실 

ㅇ내용 : 동남권 지방은행의 그룹화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경제분야) 

 사외이사별 참석 여부(불참 사유) 여 여 여 여 여 

사. 교육·연수 일시 및 내용 

ㅇ2014. 12. 19(금), 14:00~15:00 부산은행 본점 20층 회의실 

ㅇ내용 : 2015년도 대내외 경제전망에 따른 그룹통합리스크 관리

체제 개선방안(위험관리분야) 

 사외이사별 참석 여부(불참 사유) 여 여 여 여 부 

2. 누적 교육 시간 22 24 22 6 5 

*누적 교육 시간 : 사외이사로 취임 후 참석한 교육·연수 시간 합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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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기부금등 지원내역 
(기준일 : 2014.12.31) 

사외이사 

기부받은 비영리법인등 

기부한 

금융회사등 

지원 내역 

법인등의  

명칭 

 

사외이사와  

관계 선임전 선임후 

김우석  (      ) (      ) 해당사항 없음 

이종수  (      ) (      ) 해당사항 없음 

김성호  (      ) (      ) 해당사항 없음 

김창수  (      ) (      ) 해당사항 없음 

문재우  (      ) (      ) 해당사항 없음 

 

 

마. 임원책임보상보험 현황 

 

당사는 사외이사의 임원책임배상에 대비하여 임원책임보상보험으로 그룹 차

원에서 일괄 부보하고 있습니다.  

 

보험계약조건은 먼저 보상하는 손해로 사외이사의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에 따

른 회사 또는 제 3자에 대한 손해배상금 및 방어비용을 보상하며, 보상하지 

않는 손해는 이사로서 법률상 인정되지 않는 개인적인 이익이나 혜택을 사실

상 취한 행위, 이사가 저지른 사실상의 부정행위나 범죄행위, 위법임에도 불

구하고 주주의 사전승인 없이 지불한 이사의 급료, 공표되지 않는 회사의 정

보를 불법적으로 이용하여 회사의 주식을 매매함으로써 사실상의 이득을 취

한 행위, 보험개시일 이전에 이미 제기되었던 소송 또는 그 소송에서 주장된 

사실에 기인한 손해배상청구, 다른 회사의 임원으로서 행한 행위 또는 그 회

사의 임원이라는 이유로 제기된 배상청구의 경우입니다.  

임원책임보상보험의 총한도보상액은 50억원, 1청구당 보상한도액도 50억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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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사외이사 평가 

(1) 평가개요 

 

당사의 사외이사 임기는 최초 선임시 2년이며, 연임시 1년 단위로 총 5년까

지 재임할 수 있습니다. 사외이사 연임시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매년 이

사회 및 사외이사에 대한 내부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 내부평가 

 

(가) 내부평가 개요 

 

① 평가주체 : 사외이사의 연간활동에 대한 평가는 익년도 초에 이사회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② 평가절차 : 이사 및 직원들에 대한 서면조사를 통해 평가를 수행합니다. 

 

③ 평가기준  

평가방법은 정성평가와 정량평가로 구분되며 정성평가는 자기평가(20%), 이

사회평가(50%), 직원평가(20%)로 평가하고 정량평가는 이사회 및 이사회내 

위원회 참석률(10%)를 반영합니다.  

 

평가항목은 이사의 역량 및 전문성과 이사회에 대한 관심과 참여도, 발전 기

여도 등에 대해 평가를 실시합니다. 
 

 

 

 

 

 

 

평가표 

집계 / 분석 

평가표  

배포 / 작성 

 

평가 결과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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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기준 요약> 

구 분 정성평가(다면평가) 
정량평가 

평가종류 자기평가 이사회평가 직원평가 

평가자 
사외이사 및  

비상임이사 본인 

본인 제외한 

이사전원 

이사회 지원업무 

담당 부서장 

이사회·위원회  

참석률 
평가항목 

○ 사외이사 평가표 주요 항목 

ㅡ 역량 및 전문성 

ㅡ 이사회에 대한 관심 및 참여도 

ㅡ 회사발전 기여도 

평가비중 20% 50% 20% 10% 

  

④ 평가등급 

등급 점수 평가기준 비고 

S 90점 이상 ~ 100점 탁월  

A 80점 이상 ~ 90점 미만 우수  

B 70점 이상 ~ 80점 미만 보통  

C 60점 이상 ~ 70점 미만 미흡  

D 60점 미만 매우미흡  

 

⑤ 평가의 객관성 제고 장치  

평가의 객관성 제고를 위해 별도 외부 전문기관으로부터 평가제도에 대한 자

문을 받고 있지는 않으나 최대한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평가방법을 자기평

가, 이사회평가, 직원평가 등으로 다면화 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나) 내부평가 결과 및 개선방안 

 

① 총론 

2014년도 당사의 사외이사에 대한 평가결과 전원 탁월(S등급)한 것으로 평

가 되었습니다. 이는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에 대한 사외이사의 참석률

이 98% 수준으로 양호하고 이사회(위원회 포함)시 안건에 대한 활발한 토론

과 의견제시 등으로 이사회의 역할을 원활히 수행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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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사외이사별 평가결과 및 개선방안 

사외이사 

평가결과 

개선방안 
전문성 공정성 

윤리성, 

책임성 
충실성 기타 

김우석 양호 양호 양호 양호 - - 

이종수 양호 양호 양호 양호 - - 

김성호 양호 양호 양호 양호 - - 

김창수 양호 양호 양호 양호 - - 

문재우 양호 양호 양호 양호 - - 

 

 

(3) 외부평가 

당사의 사외이사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자기평가, 이사회

평가, 직원평가 등 다면평가를 실시하고 있어 별도의 외부 평가를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향후 이사회의 실질적인 운영과 사외이사의 역할 제고

를 위해 외부 전문가 진단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

니다.   

 

 

사. 선임사외이사 및 지원부서 활동 내역 

 (1) 선임사외이사 활동내역 

당사의 선임사외이사는 김성호 이사이며, 그 역할은 사외이사 전원으로 구성

되는 사외이사 회의의 소집 및 주재, 사외이사가 그 직무를 수행할 때 필요한 

자료나 정보를 이사회 의장, 경영진으로부터 제출받을 수 있도록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2014년 중 선임사외이사가 수행한 업무는 2014.5월 제3차 경영발전보상위

원회 종료 후 신임 사외이사를 위해 경영진 성과평가기준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당일 이사회 종료 후 전략기획부장이 전체적인 보상체계에 대해 신임 

사외이사에게 추가로 설명하고 서면으로 제출함)을 요청하였습니다.  

2014.7월 제4차 리스크관리위원회에서 문재우 사외이사는 그룹 리스크관리 

현황 보고와 관련하여 자료이해의 용이성을 위해 타사의 시계열 자료를 요청

(위원회 종료 후 리스크관리부장은 타지주사의 내부자본비율, 리스크수준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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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하고, 차기 리스크관리위원회 개최 시부터 타사의 시계열 자료를 리스크

관리 현황 자료에 추가함) 하였습니다.  

 

 

 (2) 사외이사 지원부서의 활동내역 

 

당사의 사외이사 지원부서는 전략기획부이며, 그 역할은 선임사외이사의 업무 

지원,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업무지원, 사외이사에 대한 경영정보 등의 

보고, 제공 및 발송 지원, 사외이사에 대한 평가·검증 업무 지원 등의 업무

를 수행하며, 인원수는 전략기획부 내 사외이사 지원을 위한 인력은 2014년

말 현재 3명입니다. 

2014년도 중 사외이사 지원부서로서의 업무 수행은 이사회와 관련하여 선임사

외이사 및 사외이사의 자료 요청사항을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며, 사외이사 워크

샵 개최 관련 업무지원과 사외이사 및 자회사CEO 후보 추천 관련하여 후보군 

물색, 후보자 자격요건 심사자료를 제공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외이사 교육 및 

연수를 위해 교육자료 작성 및 정기간행물 발송을 하였으며, 사외이사에 대한 

공정한 평가 실시를 위해 사외이사에게 평가자료를 제공하였습니다.  

 

 

아. 최근 5년간 사외이사 선임 내역 
 

성명 
최초 

선임일 

임기 

만료일 

재임 

기간 

담당 

위원회 
직위 경력 

김성호 ’11.3.15 ’15.3.27 48개월 

운영위(’11.3월~’12.3월) 

         (’13.3월~’15.3월) 

감추위(’11.3월~’15.3월) 

감사위(’11.3월~’15.3월) 

보상위’(’12.3월~’13.3월) 

(’14.3월~’15.3월) 

사추위(’13.3월~’14.3월) 

리스크위(’13.3.월~’15.3월) 

운영위원장(’11.3월~’12.3월) 

               (’14.3월~’15.3월) 

감추위위원장(’10.3월~’11.3월) 

리스크위원장(’13.3월~’15.3월) 

대구지방검찰청 검사장 

법무부 장관 

(재)행복세상 이사장(現) 

채정병 ’11.3.15 ’14.3.28 36개월 
운영위(’11.3월~’13.3월) 

보상위(’11.3월~’14.3월) 
보상위원장(’11.3월~’13.3월) 

호텔롯데 정책본부 전무 

롯데쇼핑㈜  사장 

롯데카드㈜ 대표이사(現) 

김우석 ’11.3.15 ’15.3.27 48개월 

운영위(’11.3월~’15..3월) 

리스크위(’11.3.월~’15.3월) 

보상위(’11.3월~’15.3월) 

감사위원장(’11.3월~’15.2월) 

운영위원장(’13.3월~’14.3월)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신용회복위원회 위원장 

예일회계법인 회장 (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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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최초 

선임일 

임기 

만료일 

재임 

기간 

담당 

위원회 
직위 경력 

감추위(’11.3월~’15.3월) 

사추위(’12.3월~’13.3월) 

(’14.3월~’15.3월) 

감사위(’11.3월~’15.3월) 

이종수 ’11.3.15 ’15.3.27 48개월 

리스크위(’11.3.월~’13.3월) 

(’14.3월~’15.3월) 

보상위(’11.3월~’15.3월) 

사추위(’11.3월~’14.3월) 

감추위(’11.3월~ ’15.3월) 

운영위’(’13.3월~ ’15.3월) 

사추위위원장(’11.3월~’15.3월) 

보상위원장(’13.3월~’15.3월) 

한성대 대학원장 

(사)한국행정학회 회장 

한성대 명예교수(現) 

김종화 ’11.3.15 ’13.3.28 24개월 

리스크위(’11.3.월~’13.3월) 

보상위(’11.3월~’13.3월) 

사추위(’11.3월~’13.3월) 

감추위(’11.3월~’13.3월) 

감사위(’11.3월~’13.3월) 

감추위위원장(’11.3월~’12.3월) 

국무총리 무역 및 산업정책 

담당관 

덕성여대 총장 

덕성여대 명예교수 (現) 

오거돈 ’12.3.27 ’14.3.5 24개월 

운영위(’12.3월~’13.3월) 

감추위(’12.3월~’14.3월) 

감사위(’12.3월~’14.3월) 

리스크위(’13.3월~’14.3월) 

보상위(’13.3월~’14.3월) 

운영위원장(’12.3월~’13.4월) 

감추위위원장(’12.3월~’13.4월) 

부산시 행정부시장 

해양수산부 장관 

대한민국해양연맹 총재(現) 

박맹언 ’13.3.28 ’14.3.4 12개월 

보상위( ’13.3월~’14.3월) 

리스크위(’13.3월~’14.3월) 

감추위(’13.3월~’14.3월) 

사추위(’13.3월~’14.3월) 

감사위(’13.3월~’14.3월) 

사추위위원장(’13.3월~’14.3월) 

부경대학교 총장 

(사)한국해양산업협회 

공동이사장 

부경대학교 교수(現) 

이봉철 ’14.3.28 ’17.3.27 12개월 보상위(’14.3월~’15.3월) - 

롯데캐피탈 감사 

롯데손해보험 대표이사 

롯데쇼핑 정책본부 부사장(現) 

문재우 ’14.3.28 ’16.3.27 12개월 

보상위(’14.3월~’15.3월) 

리스크위(’14.3월~’15.3월) 

사추위(’14.3월~’15.3월) 

감추위(’14.3월~’15.3월) 

감사위(’14.3월~’15.3월) 

사추위위원장(’14.3월~’15.3월) 

감사위원장(’15.3월~’15.3월) 

금융감독원 감사 

손해보험협회 회장 

법무법인 율촌 고문(現) 

김창수 ’14.3.28 ’16.3.27 12개월 

보상위(’14.3월~’15.3월) 

사추위(’14.3월~’15.3월) 

감추위(’14.3월~’15.3월) 

감사위(’14.3월~’15.3월) 

감추위위원장(’14.3월~’15.3월) 

(사)한국무역통상학회 회장 

부산은행 사외이사 (現) 

부산대 무역학부 교수(現) 

※ BS금융지주 설립일 : 2011.3.15 

※ 운영위: 이사회운영위원회/ 리스크위: 리스크관리위원회/ 보상위; 경영발전보상위원회 

사추위: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감추위: 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 감사위: 감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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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주주총회 
 

 

가. 주주현황 

 

 (1)발행주식 현황 

(단위 : 주, %) 

주식의 종류 보통주 종류주식 (의결권 행사가능 주식) 

발행주식 수 234,379,899 - 234,379,899 

계 234,379,899 - 234,379,899 

 

당사의 발행주식은 총 234,379,899주이며, 보통주로 이루어져 있고, 종류주

식은 발행되지 않았습니다. 발행주식 전체는 의결권 행사가능 주식입니다.  

또한, 안건별로 행사 가능한 의결권에 차이가 없습니다.  

당사는 자사주를 현재 취득하고 있지 않으며, 주식매수선택권 발행수도 없습니다.  

 

(2)주요주주 현황 (2014.12.31일 기준) 

(단위 : 주, %) 

주주명 소유주식 수 지분율 

롯데제과㈜주1) 30,741,736 13.12 

국민연금 27,236,753 11.62 

㈜파크랜드 9,435,727 4.03 

ABERDEEN GLOBAL 5,915,375 2.52 

THE OAKMARK  INTERNATIONAL SMALL CAP FUND 5,481,334 2.34 

삼성자산운용㈜ 3,638,081 1.55 

SAUDI ARABIAN MONETARY AGENCY 3,605,429 1.54 

기타 148,325,464 63.28 

계주2) 234,379,899 100.00 

주1)동일인이 사실상 지배하는 관련 주주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주2)외국인 주주 지분율 합계 : 52.88% 

 

2014년 12월31일 현재 당사의 최대주주는 롯데제과㈜(특수관계인 포함)입

니다. 동사는“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의“롯데”소속회사로서 식품제조,가

공,판매를 주업종으로 영위하고 있으며, 현재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에 상

장되어 있습니다. 동사의 특수관계인으로 당사의 최대주주를 구성하는 회사는 

(재)롯데장학재단, 롯데상사㈜롯데스카이힐CC, 롯데칠성음료㈜, 롯데쇼핑㈜,   

㈜롯데리아, ㈜광윤사, ㈜롯데, ㈜패밀리이며, 총 보유주식수는 30,741,736주, 

13.12%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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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주주총회 개최 현황 

 

(1)최근 3년간 주주총회 개최현황 

구분 
제1기 

정기주총 

제2기 

정기주총 

2013년 

임시주총 

제3기 

정기주총 

소집결의일(A) 2012.02.28(화) 2013.02.27(수) 2013.06.24(월) 2014.03.05(수) 

소집공고일(B) 2012.03.09(금) 2013.03.13(수) 2013.07.29(월) 2014.03.13(목) 

주총개최일(C) 2012.03.27(화) 2013.03.28(목) 2013.08.14(수) 2014.03.28(금) 

개최장소 

부산은행 
범일동 본점 

7층 강당 

부산은행 
범일동 본점 

7층 강당 

부산은행 
범일동 본점 

7층 강당 

부산은행 
범일동 본점 

7층 강당 

 

당사의 최근 3년간 주주총회 개최현황은 상기 표와 같습니다. 최근 3년간주

주총회를 연 횟수는 4회로, 2013년도에 지주 대표이사 선임을 위한 임시주총

(8월 개최)을 연 경우를 제외하고 매년 3월에 주주총회를 개최하였습니다. 

 

(2)세부내용 

(가)제1기 정기주주총회  

구분 내용 

주주총회 소요시간 34분 

이사회 구성원 참석 여 

영문 소집통지 공개·송부 부 

주주의 

발언관련 

주주 수 5명 

발언 수 5회 

발언시간 평균 1분, 최장 2분 

주요내용 안건 동의 

발언자 유형 일반 주주 

소요비용 3,649,410원 

안건별 주요내용 

(찬반비율) 

1.제1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1. 정관 일부 변경의 건 

  ㅡ개정상법 반영 

2. 이사 선임의 건 

ㅡ사외이사가 아닌 이사 : 임영록 

ㅡ사외이사 : 오거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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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용 

3.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ㅡ사외이사인 감사위원회위원 : 오거돈 

5.이사 보수 한도 승인의 건 : 20억원 

안건별 반대주주의 반대의견 부(명시적으로 제시된 경우 없음) 

의결정족수 
보통결의 참석주식의 1/2이상 및 찬성주식의 1/4이상 

특별결의 참석주식의 2/3이상 및 찬성주식의 1/3이상 

의결권 

행사가능 

지분율 

최대주주 

(특수관계인 포함) 
13.59% 

기관투자자 14.32% 

 

 제1기 정기주주총회는 2012년 3월 27일 개최되었으며, 오전 10시30분에 

개회하여 11시4분에 폐회하여 34분간 진행되었습니다. 안건별 주요내용은 1

안 제1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2안 정관 일부 변경의 건, 3안 이사 선임의 건, 

4안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5안 이사 보수 한도 승인의 건이었습니다. 2

안은 특별결의 사항이며, 나머지는 보통결의사항으로서 모두 가결되었습니다. 

각각의 안건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반대의견을 제시한 주주는 없었습니다. 

①제1기 주주총희 결의현황 

(단위 : 주, %) 

의안 

번호 

결의 

유형 

참석주식수 Shadow Voting 계 발행주식수 대비 

찬성 비율 반대 비율 찬성 반대 찬성 반대 불행사 비율 

1 보통 113,854,110 95.6 5,285,651 4.4 19,112,697 887,303 132,966,807 6,172,954 54,240,138 28.0 

2 특별 109,571,192 92.5 8,824,949 7.5 33,316,651 2,683,349 142,887,843 11,508,298 38,983,758 20.2 

3 보통 118,086,827 99.7 309,314 0.3 19,947,749 52,251 138,034,576 361,565 54,983,758 28.4 

4 보통 112,957,012 100 0 0 0 0 112,957,012 0 80,422,887 41.6 

5 보통 118,296,436 99.9 99,705 0.1 19,983,157 16,843 138,279,593 116,548 54,983,758 28.4 

 

제출된 의안에 대해서 전부 가결되었으며, 예탁원에 의결권 행사를 요청하였

습니다. 2안을 제외한 나머지 안건에 대해서는 20백만주를, 특별결의 대상인 

2안에 대해서는 36백만주를 Shadow Voting으로 행사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

는 90%이상 높은 찬성률을 기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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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1기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방법별 현황 

   (단위 : 주,%) 

구분 주식 수 찬성주식수 비율 반대주식수 비율 

1

안 

주총장 직접투표 36,747,537 36,747,537 100 - - 

대리행사 82,392,224 77,106,573 93.6 5,285,651 6.4 

Shadow 

Voting 
20,000,000 19,112,697 95.6 887,303 4.4 

계 139,139,761 132,966,807 95.6 6,172,954 4.4 

2

안 

주총장 직접투표 36,747,537 36,747,537 100.0 - 0.0 

대리행사 81,648,604 72,823,655 89.2 8,824,949 10.8 

Shadow 

Voting 
36,000,000 33,316,651 92.5 2,683,349 7.5 

계 154,396,141 142,887,843 92.5 11,508,298 7.5 

3

안 

주총장 직접투표 36,747,537 36,747,537 100 - - 

대리행사 81,648,604 81,339,290 99.6 309,314 0.4 

Shadow 

Voting 
20,000,000 19,947,749 99.7 52,251 0.3 

계 138,396,141 138,034,576 99.7 361,565 0.3 

4

안 

주총장 직접투표 36,747,537 36,747,537 100 - - 

대리행사 76,209,475 76,209,475 100 - - 

Shadow 

Voting 
- - - - - 

계 112,957,012 112,957,012 100 - - 

5

안 

주총장 직접투표 36,747,537 36,747,537 100 - - 

대리행사 81,648,604 81,548,899 99.9 99,705 0.1 

Shadow 

Voting 
20,000,000 19,983,157 99.9 16,843 0.1 

계 138,396,141 138,279,593 99.9 116,548 0.1 

 

의결권 행사방법은 주총장 직접투표 또는 대리행사, 그림자투표를 통해 이루

어졌으며, 주총장에서 직접 투표하신 주주의 경우 전 안건에 대해서 100% 

찬성한 반면, 대리행사한 주주의 경우 일부 반대표가 있어 그림자투표에서도 

동 비율만큼 반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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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제2기 정기주주총회  

구 분 내 용 

주주총회 소요시간 39분 

이사회 구성원 참석 여 

영문 소집통지 공개·송부 부 

주주의 

발언관련 

주주 수 5명 

발언 수 5회 

발언시간 평균 1분, 최장 3분 

주요내용 안건 동의 

발언자 유형 일반 주주 

소요비용 7,754,200원 

안건별 주요내용 

(찬반비율) 

1.제2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2.정관 일부 변경의 건 

  ㅡ개정상법 반영 등 

3.이사 선임의 건 

3-1.사내이사 후보 : 임영록 

3-2.비상임이사 후보 : 성세환 

3-3.사외이사 후보 : 김성호 

3-4.사외이사 후보 : 김우석 

3-5.사외이사 후보 : 이종수 

3-6.사외이사 후보 : 박맹언 

4.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4-1.사외이사인 감사위원 : 김성호 

4-2.사외이사인 감사위원 : 김우석 

4-3.사외이사인 감사위원 : 박맹언 

5.이사 보수 한도 승인의 건 : 20억원 

안건별 반대주주의 반대의견 부(명시적으로 제시된 경우 없음) 

의결정족수 
보통결의 참석주식의 1/2이상 및 찬성주식의 1/4이상 

특별결의 참석주식의 2/3이상 및 찬성주식의 1/3이상 

의결권 

행사가능 

지분율 

최대주주 
(특수관계인 포함) 13.59% 

기관투자자 12.98% 

 

제2기 정기주주총회는 2013년 3월 28일 개최되었습니다. 오전 10시30분에 

개회하여 11시9분에 폐회함으로써 총 39분간 진행되었습니다. 안건별 주요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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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은 1안 제1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2안 정관 일부 변경의 건, 3안 이사 선

임의 건, 4안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5안 이사 보수 한도 승인의 건이었

습니다. 2안은 특별결의 사항이며, 나머지는 보통결의사항으로서 모두 가결되

었습니다. 각각의 안건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반대의견을 제시한 주주는 없었

습니다. 

발언한 주주는 5명으로 안건 동의 발언이었으며, 평균 1분 가량이었고, 일부 

3분 정도 발언이 지속되기도 하였습니다.  

 

 ①제2기 주주총회 결의사항 

 (단위 : 주, %) 

의안 

번호 

결의 

유형 

참석주식수 Shadow Voting 계 발행주식수 대비 

찬성 비율 반대 비율 찬성 반대 찬성 반대 불행사 비율 

1 보통 115,037,933 88.3 15,210,665 11.7 17,664,364 2,335,636 132,702,297 17,546,301 43,131,301 22.3 

2 특별 121,819,926 93.3 8,734,493 6.7 335,91,489 2,408,511 155,411,415 11,143,004 26,825,480 13.9 

3-1 보통 130,150,881 99.5 663,175 0.5 19,898,607 101,393 150,049,488 764,568 42,565,843 22.0 

3-2 보통 130,437,721 99.7 376,335 0.3 19,942,462 57,538 150,380,183 433,873 42,565,843 22.0 

3-3 보통 130,690,216 99.9 123,840 0.1 19,981,066 18,934 150,671,282 142,774 42,565,843 22.0 

3-4 보통 130,239,946 99.6 574,110 0.4 19,912,225 87,775 150,152,171 661,885 42,565,843 22.0 

3-5 보통 130,239,946 99.6 574,110 0.4 19,912,225 87,775 150,152,171 661,885 42,565,843 22.0 

3-6 보통 130,690,216 99.9 123,840 0.1 19,981,066 18,934 150,671,282 142,774 42,565,843 22.0 

4-1 보통 116,803,915 100 - - 5,796,964 - 122,600,879 - 70,779,020 36.6 

4-2 보통 116,353,645 99.6 450,270 0.4 5,774,617 22,347 122,128,262 472,617 70,779,020 36.6 

4-3 보통 116,782,915 99.98 21,000 0.02 5,795,921 1,043 122,578,836 22,043 70,779,020 36.6 

5 보통 122,103,416 93.7 8,238,593 6.3 18,735,849 1,264,151 140,839,265 9,502,744 43,037,890 22.3 

 

의안에 대해서 전부 가결되었으며, 의결권 행사율을 제고코자 예탁원에 의결

권 행사를 요청하였습니다. 2안을 제외한 나머지 안건에 대해서는 20백만주

를, 특별결의 대상인 2안에 대해서는 36백만주를 Shadow Voting으로 행사하

였습니다. 전체적으로는 90%이상 높은 찬성률을 기록하였습니다. 2기 정기주

주총회에서는 이사선임 및 감사위원회위원 선임에 있어 세부안건으로 구분하

여 의결권 행사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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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2기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방법별 현황 

 (단위 : 주,%) 

구분 주식 수 찬성주식수 비율 반대주식수 비율 

1안 

주총장 직접투표 34,302,807 34,302,807 100 - - 

대리행사 95,945,791 80,735,126 84.1 15,210,665 15.9 

Shadow Voting 20,000,000 17,664,364 88.3 2,335,636 11.7 

계 150,248,598 132,702,297 88.3 17,546,301 11.7 

2안 

주총장 직접투표 34,302,807 34,302,807 100.0 - 0.0 

대리행사 96,251,612 87,517,119 90.9 8,734,493 9.1 

Shadow Voting 36,000,000 33,591,489 93.3 2,408,511 6.7 

계 166,554,419 155,411,415 93.3 11,143,004 6.7 

3-1

안 

주총장 직접투표 34,302,807 34,302,807 100 - - 

대리행사 96,511,249 95,848,074 99.3 663,175 0.7 

Shadow Voting 20,000,000 19,898,607 99.5 101,393 0.5 

계 150,814,056 150,049,488 99.5 764,568 0.5 

3-2

안 

주총장 직접투표 34,302,807 34,302,807 100 - - 

대리행사 96,511,249 96,134,914 99.6 376,335 0.4 

Shadow Voting 20,000,000 19,942,462 99.7 57,538 0.3 

계 150,814,056 150,380,183 99.7 433,873 0.3 

3-3

안 

주총장 직접투표 34,302,807 34,302,807 100 - - 

대리행사 96,511,249 96,387,409 99.9 123,840 0.1 

Shadow Voting 20,000,000 19,981,066 99.9 18,934 0.1 

계 150,814,056 150,671,282 99.9 142,774 0.1 

3-4

안 

주총장 직접투표 34,302,807 34,302,807 100 - - 

대리행사 96,511,249 95,937,139 99.4 574,110 0.6 

Shadow Voting 20,000,000 19,912,225 99.6 87,775 0.4 

계 150,814,056 150,152,171 99.6 661,885 0.4 

3-5

안 

주총장 직접투표 34,302,807 34,302,807 100 - - 

대리행사 96,511,249 95,937,139 99.4 574,110 0.6 

Shadow Voting 20,000,000 19,912,225 99.6 87,775 0.4 

계 150,814,056 150,152,171 99.6 661,885 0.4 

3-6

안 

주총장 직접투표 34,302,807 34,302,807 100 - - 

대리행사 96,511,249 96,387,409 99.9 123,840 0.1 

Shadow Voting 20,000,000 19,981,066 99.9 18,934 0.1 

계 150,814,056 150,671,282 99.9 142,774 0.1 

4-1

안 

주총장 직접투표 34,302,807 34,302,807 100 - - 

대리행사 82,501,108 82,501,108 100 - - 

Shadow Voting 5,796,964 5,796,964 1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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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주식 수 찬성주식수 비율 반대주식수 비율 

계 122,600,879 122,600,879 100 - - 

4-2

안 

주총장 직접투표 34,302,807 34,302,807 100 - - 

대리행사 82,501,108 82,050,838 99.5 450,270 0.5 

Shadow Voting 5,796,964 5,774,617 99.6 22,347 0.4 

계 122,600,879 122,128,262 99.6 472,617 0.4 

4-3

안 

주총장 직접투표 34,302,807 34,302,807 100 - - 

대리행사 82,501,108 82,480,108 99.97 21,000 0.03 

Shadow Voting 5,796,964 5,795,921 99.98 1,043 0.02 

계 122,600,879 122,578,836 99.98 22,043 0.02 

5안 

주총장 직접투표 34,302,807 34,302,807 100 - - 

대리행사 96,039,202 87,800,609 91.4 8,238,593 8.6 

Shadow Voting 20,000,000 18,735,849 93.7 1,264,151 6.3 

계 150,342,009 140,839,265 93.7 9,502,744 6.3 

제1기 정기주주총회와 동일한 방법으로 의결권 행사가 이루어졌으며, 의안에 

대한 반대투표는 모두 대리행사를 통해 이루어 졌습니다. 

 

 (다)2013년 임시주주총회 

구 분 내 용 

주주총회 소요시간 15분 

이사회 구성원 참석 여 

영문 소집통지 공개·송부 부 

주주의 

발언관련 

주주 수 1명 

발언 수 1회 

발언시간 평균 1분, 최장 1분 

주요내용 안건 동의 

발언자 유형 일반 주주 

소요비용 7,094,930원 

안건별 주요내용 
1. 사내이사 선임의 건 :  

-사내이사 후보 성세환 

안건별 반대주주의 반대의견 부(명시적으로 제시된 경우 없음) 

의결정족수 
보통결의 참석주식의 1/2이상 및 찬성주식의 1/4이상 

특별결의 참석주식의 2/3이상 및 찬성주식의 1/3이상 

의결권 

행사가능 

지분율 

최대주주 

(특수관계인 포함) 
13.59% 

기관투자자 1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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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임시주주총회는 2013년 8월14일 개최되었으며, 오전 10시30분에 

개회하여 10시45분에 폐회하여 총 15분간 진행되었습니다. 안건은 1건으로 

사내이사 후보 성세환 선임건으로 가결되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명시적

으로 반대의견을 제시한 주주는 없었습니다.  

①2013년 임시주주총회 결의사항 

 (단위 : 주, %) 

의안 

번호 

결의 

유형 

참석주식수 Shadow 
Voting 

계 발행주식수 대비 

찬성 비율 반대 비율 찬성 반대 찬성 반대 불행사 비율 

1 보통 133,016,752 99.8 268,100 0.2 19,959,770 40,230 152,976,522 308,330 40,095,047 20.7 

본 안건은 보통결의사항으로 그림자투표로 예탁원을 통해 20백만주를 확보하

였습니다. 참석주식수 중 찬성율은 99.8%입니다.  

 

②2013년 임시주주총회 의결권 행사방법별 현황 

 (단위 : 주,%) 

구분 해당 주식 수 찬성주식수 비율 반대주식수 비율 

주총장 직접 투표 28,372,558 28,372,558 100.0 - 0.0 

대리행사 104,912,294 104,644,194 99.7 268,100 0.3 

Shadow Voting 20,000,000 19,959,770 99.8 40,230 0.2 

계 153,284,852 152,976,522 99.8 308,330 0.2 

임시주주총회에서 반대투표는 대리행사를 통해 이루어졌으며, 주총장에서 직

접 투표한 주주는 100% 찬성하였습니다.  

 

(라)제3기 정기주주총회  

구 분 내 용 

주주총회 소요시간 40분 

이사회 구성원 참석 여 

영문 소집통지 공개·송부 부 

주주의 

발언관련 

주주 수 5명 

발언 수 5회 

발언시간 평균 1분, 최장 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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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내 용 

주요내용 안건 동의 

발언자 유형 일반 주주 

소요비용 7,923,000원 

안건별 주요내용 

(찬반비율) 

1.제3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2.정관 일부 변경의 건 

  ㅡ개정 자본시장법 반영 

3.이사 선임의 건 

3-1.사내이사 후보 : 정민주 

3-2.비상임이사 후보 : 이봉철 

3-3.사외이사 후보 : 김성호 

3-4.사외이사 후보 : 김우석 

3-5.사외이사 후보 : 이종수 

3-6.사외이사 후보 : 문재우 

3-7.사외이사 후보 : 김창수 

4.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4-1.사외이사인 감사위원회위원후보 : 김성호 

4-2.사외이사인 감사위원회위원후보 : 김우석 

4-3.사외이사인 감사위원회위원후보 : 문재우 

4-4.사외이사인 감사위원회위원후보 : 김창수 

5.이사 보수 한도 승인의 건 : 20억원 

안건별 반대주주의 반대의견 부(명시적으로 제시된 경우 없음) 

의결정족수 
보통결의 참석주식의 1/2이상 및 찬성주식의 1/4이상 

특별결의 참석주식의 2/3이상 및 찬성주식의 1/3이상 

의결권 

행사가능 

지분율 

최대주주 

(특수관계인 포함) 
13.12% 

기관투자자 20.01% 

 

제3기 정기주주총회는 2014년 3월28일 오전 10시35분에 개회하여 11시15

분에 폐회하였으며 총 개최시간은 40분입니다. 제출된 안건은 모두 통과되었

으며, 일반주주 5인의 동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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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3기 정기주주총회 결의사항  

  (단위 : 주, %) 

의안 

번호 

결의 

유형 

참석주식수 
Shadow 
Voting 계 발행주식수 대비 

찬성 비율 반대 비율 찬성 반대 찬성 반대 불행사 비율 

1 보통 128,803,564 98.6 1,899,374 1.4 19,709,360 290,640 148,512,924 2,190,014 42,676,961 22.1 

2 특별 130,264,476 99.9 185,172 0.1 35,948,898 51,102 166,213,374 236,274 26,930,251 13.9 

3-1 보통 130,264,518 99.9 185,130 0.1 19,971,616 28,384 150,236,134 213,514 42,930,251 22.2 

3-2 보통 130,285,518 99.9 185,130 0.1 19,971,621 28,379 150,257,139 213,509 42,909,251 22.2 

3-3 보통 130,999,756 99.6 470,892 0.4 19,928,365 71,635 150,928,121 542,527 41,909,251 21.7 

3-4 보통 129,621,636 99.8 309,012 0.2 19,952,434 47,566 149,574,070 356,578 43,449,251 22.5 

3-5 보통 130,184,928 99.8 285,720 0.2 19,956,201 43,799 150,141,129 329,519 42,909,251 22.2 

3-6 보통 130,140,636 99.8 309,012 0.2 19,952,623 47,377 150,093,259 356,389 42,930,251 22.2 

3-7 보통 130,140,636 99.8 309,012 0.2 19,952,623 47,377 150,093,259 356,389 42,930,251 22.2 

4-1 보통 130,538,766 99.9 185,172 0.1 19,971,669 28,331 150,510,435 213,503 42,655,961 22.1 

4-2 보통 130,538,766 99.9 185,172 0.1 19,971,669 28,331 150,510,435 213,503 42,655,961 22.1 

4-3 보통 130,517,766 99.9 185,172 0.1 19,971,665 28,335 150,489,431 213,507 42,676,961 22.1 

4-4 보통 130,517,766 99.9 185,172 0.1 19,971,665 28,335 150,489,431 213,507 42,676,961 22.1 

5 보통 130,185,241 99.8 264,407 0.2 19,959,462 40,538 150,144,703 304,945 42,930,251 22.2 

 

제3기 정기주주총회에서는 제출된 의안 중 2안 정관 일부 변경의 건이 특별

결의 대상으로 예탁원에 36백만주의 Shadow Voting을 요청하였으며, 나머지 

의안에 대해서는 20백만주를 요청하였습니다. 전 의안이 가결되었으며 참석

주식수 중 찬성률은 95%를 상회하였습니다. 

 

②제3기 정기주주총회 의결권 행사방법별 현황 

(단위 : 주,%) 

구분 해당 주식 수 찬성주식수 비율 반대주식수 비율 

1 

안 

주총장 직접투표 34,558,813 34,558,813 100 - - 

대리행사 96,144,125 94,244,751 98 1,899,374 2 

Shadow Voting 20,000,000 19,709,360 98.5 290,640 1.5 

계 150,702,938 148,512,924 98.5 2,190,014 1.5 

2 

안 

주총장 직접투표 34,558,813 34,558,813 100.0 - 0.0 

대리행사 95,890,835 95,705,663 99.8 185,172 0.2 

Shadow Voting 36,000,000 35,948,898 99.9 51,102 0.1 

계 166,449,648 166,213,374 99.9 236,274 0.1 

3-1

안 

주총장 직접투표 34,558,813 34,558,813 100 - - 

대리행사 95,890,835 95,705,705 99.8 185,130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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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해당 주식 수 찬성주식수 비율 반대주식수 비율 

Shadow Voting 20,000,000 19,971,616 99.9 28,384 0.1 

계 150,449,648 150,236,134 99.9 213,514 0.1 

3-2

안 

주총장 직접투표 34,558,813 34,558,813 100 - - 

대리행사 95,911,835 95,726,705 99.8 185,130 0.2 

Shadow Voting 20,000,000 19,971,621 99.9 28,379 0.1 

계 150,470,648 150,257,139 99.9 213,509 0.1 

3-3

안 

주총장 직접투표 34,558,813 34,558,813 100 - - 

대리행사 95,911,835 95,440,943 99.5 470,892 0.5 

Shadow Voting 20,000,000 19,927,816 99.6 72,184 0.4 

계 150,470,648 149,927,572 99.6 543,076 0.4 

3-4

안 

주총장 직접투표 34,558,813 34,558,813 100 - - 

대리행사 95,911,835 95,602,823 99.7 309,012 0.3 

Shadow Voting 20,000,000 19,952,631 99.8 47,469 0.2 

계 150,470,748 150,114,267 99.8 356,481 0.2 

3-5

안 

주총장 직접투표 34,558,813 34,558,813 100 - - 

대리행사 95,911,835 95,626,115 99.7 285,720 0.3 

Shadow Voting 20,000,000 19,956,201 99.8 43,799 0.2 

계 150,470,648 150,141,129 99.8 329,519 0.2 

3-6

안 

주총장 직접투표 34,558,813 34,558,813 100 - - 

대리행사 95,890,835 95,581,823 99.7 309,012 0.3 

Shadow Voting 20,000,000 19,952,623 99.8 47,377 0.2 

계 150,449,648 150,093,259 99.8 356,389 0.2 

3-7

안 

주총장 직접투표 34,558,813 34,558,813 100 - - 

대리행사 95,890,835 95,581,823 99.7 309,012 0.3 

Shadow Voting 20,000,000 19,952,623 99.8 47,377 0.2 

계 150,449,648 150,093,259 99.8 356,389 0.2 

4-1

안 

주총장 직접투표 34,558,813 34,558,813 100 - - 

대리행사 96,165,125 95,979,953 99.8 185,172 0.2 

Shadow Voting 20,000,000 19,971,669 99.9 28,331 0.1 

계 150,723,938 150,510,435 99.9 213,503 0.1 

4-2

안 

주총장 직접투표 34,558,813 34,558,813 100 - - 

대리행사 96,165,125 95,979,953 99.8 185,172 0.2 

Shadow Voting 20,000,000 19,971,669 99.9 28,331 0.1 

계 150,723,938 150,510,435 99.9 213,503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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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해당 주식 수 찬성주식수 비율 반대주식수 비율 

4-3

안 

주총장 직접투표 34,558,813 34,558,813 100 - - 

대리행사 96,144,125 95,958,953 99.8 185,172 0.2 

Shadow Voting 20,000,000 19,971,665 99.9 28,335 0.1 

계 150,702,938 150,489,431 99.9 213,507 0.1 

4-4

안 

주총장 직접투표 34,558,813 34,558,813 100 - - 

대리행사 96,144,125 95,958,953 99.8 185,172 0.2 

Shadow Voting 20,000,000 19,971,665 99.9 28,335 0.1 

계 150,702,938 150,489,431 99.9 213,507 0.1 

5 

안 

주총장 직접투표 34,558,813 34,558,813 100 - - 

대리행사 95,890,835 95,626,428 99.7 264,407 0.3 

Shadow Voting 20,000,000 19,959,462 99.8 40,538 0.2 

계 150,449,648 150,144,703 99.8 304,945 0.2 

제3기 정기주주총회 의결권 행사방법은 주총장 직접투표, 대리행사, Shadow 

Voting으로 대리행사를 통한 경우 일부 반대표가 있었던 반면, 주총장에 직접 

방문하여 투표한 주주의 경우 제출된 안건에 대해서 100% 찬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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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감독당국 권고사항 및 개선 계획 

 

 

당사는 2014년도 중 지배구조와 관련한 감독당국의 행정처분ㆍ행정지도   

등과 관련한 해당사항은 없었습니다. 

 

다만, 2014년 12월 시행된「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을 당사 내규에 반

영코자 2015년 2월 이사회에서 관련 규정을 제ㆍ개정하였습니다. 
 

 

 

 

 

 

15   기타 지배구조 관련 주요사항 
 

 

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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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1] 

 정  관 

2011. 3.15 제정 

2012. 3.27 개정 

2013. 3.28 개정 

2014. 3.28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상호) 이 회사는 주식회사 BS금융지주라 한다. 영문으로는 BS Financial Group Inc.

라 표기한다. 

    

제2조(사업의 목적) 이 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회사 등(금융지주회사법상의 자회사 및 손자회사와, 손자회사가 지배하는 회사 포함, 

이하 같다)에 대한 사업목표 부여 및 사업계획의 승인  

2. 자회사 등의 경영성과의 평가 및 보상의 결정 

3. 자회사 등에 대한 경영지배구조의 결정  

4. 자회사 등의 업무와 재산상태에 대한 검사  

5. 자회사 등에 대한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업무 

6. 자회사 등에 대한 자금지원  

7. 자회사 등에 대한 출자 또는 자회사 등에 대한 자금지원을 위한 자금조달  

8. 자회사 등과 공동상품의 개발•판매를 위한 사무지원 등 자회사 등의 업무에 필요한 

자원의 제공  

9. 전산, 법무, 회계 등 자회사등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자회사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10. 자회사 등에 대한 브랜드, 라이센스 등의 대여 및 제공 업무  

11. 경영관리에 부수하는 업무로서 법령에 의하여 인가•허가 또는 승인 등을 요하지 아

니하는 업무 

12. 기타 전 각호의 업무에 부수 또는 관련된 업무   

 

제3조(본점의 소재지 및 지점 등의 설치) ①이 회사는 본점을 부산광역시에 둔다. 

②이 회사는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국내외에 지점, 출장소, 사무소 및 현지법인을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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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공고방법) 이 회사의 공고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bsfng.com)에 게

재한다. 다만,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를 

할 수 없을 때에는 부산광역시 내에서 발간되는 부산일보 및 국제신문에 게재한다.   

 

제2장 주식 

 

제5조(발행예정주식의 총수) 이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7억주로 한다. 

 

제6조(일주의 금액) 이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1주의 금액은 5,000원으로 한다.  

   

제7조(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이 회사가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193,379,899주로 한다. 

  

제8조(주식의 종류) ①이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종류는 기명식 보통주식과 기명식 종류주

식으로 한다.(2013.3.28 개정) 

②회사가 발행하는 종류주식은 이익배당 또는 잔여 재산의 분배에 관한 우선권이 있는 종

류주식, 의결권이 없는 종류주식, 주식의 전환에 관한 종류주식(이하 「전환주식」이라 한

다), 주식의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이하 「상환주식」이라 한다) 및 이들의 전부 또는 일

부를 혼합한 주식으로 한다.(2013.3.28 개정) 

 

제9조(무의결권부 배당우선주식의 수와 내용) ①이 회사가 발행할 배당우선주식은 의결권

이 없는 것으로 하며, 그 발행주식의 수는 발행주식 총수의 1/2 범위 내로 한다.  

②무의결권부 배당우선주식에 대한 배당률은 액면금액 기준 연 1% 이상으로 하여 발행시

에 이사회가 우선배당률을 정하고, 이 정관 제56조 및 제57조에서 허용되어 있는 범위 내

에서 배당재산의 종류, 배당재산가액의 결정방법, 이익배당하는 조건을 정한다. 단, 우선배

당률을 조정할 수 있는 무의결권부 배당우선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발행시에 이사회가 

우선배당률을 조정할 수 있다는 내용, 조정사유, 조정의 기준일 및 조정방법을 정하여야 

한다.(2013.3.28 개정) 

③이 회사가 발행할 무의결권부 배당우선주식은 이사회 결의에 의해 참가적 또는 비참가

적, 누적적 또는 비누적적인 것으로 할 수 있다.(2013.3.28 개정)  

④무의결권부 배당우선주식에 소정의 배당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결의가 있는 주주총회의 다음 주주총회부터 그 우선적 배당을 한다는 결의가 있는 주주총

회의 종료시까지는 의결권이 있는 것으로 한다.(2013.3.28 개정).  

⑤이 회사가 유상증자 또는 무상증자를 실시하는 경우 무의결권부 배당우선주식에 대한 

신주의 배정은 유상증자의 경우에는 보통주식으로 무상증자의 경우에는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으로 한다.(2013.3.28 개정) 

⑥무의결권부 배당우선주식에 대하여 존속기간 여부는 이사회 결의로 정하며, 그 존속기

간을 정할 경우에는 발행일로부터 1년 이상 30년 이내의 범위에서 발행시 이사회 결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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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고, 이 기간 만료와 동시에 보통주식으로 전환된다. 그러나, 위 기간 중 소정의 배당

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정의 배당을 완료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한다. 이 경우 전환

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5조의 규정을 준용한

다.(2013.3.28 개정) 

    

제10조(주권의 종류) 이 회사가 발행할 주권의 종류는 1주권, 5주권, 10주권, 50주권, 100

주권, 500주권, 1,000주권, 10,000주권의 8종으로 한다. 

 

제11조(전환주식) ①이 회사는 보통주식 또는 종류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무의결권부 

배당우선전환주식을 발행주식 총수의 20%범위 내에서 이사회 결의에 의해 발행할 수 있 

다.(2013.3.28 개정)  

②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신주식의 발행가액은 전환전의 주식의 발행가액으로 하며,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수는 전환전의 주식과 동수로 한다.(2013.3.28 개정)   

③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발행일로부터 1년 이상 30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이사

회 결의로 정한다. 

④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5조의 규정을 준용

한다. 

 

제12조(상환주식) ①이 회사는 발행총수의 20% 범위 내에서 이사회 결의로 회사 또는 그 

주주의 선택에 다라 이익으로 소각할 수 있는 무의결권부 배당우선상환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2013.3.28 개정) 

②상환주식의 상환가액은 『 발행가액+가산금액 』으로 하며, 가산금액은 배당률, 시장상

황, 기타 상환주식의 발행에 관련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발행시에 이사회의 결의로 정

한다. 

③상환주식의 상환기간은 발행일이 속하는 회계년도에 대한 정기주주총회 종료일 익일부

터 발행일 후 30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회계년도에 대한 정기주주총회 종료 후 1개월이 

되는 날 이내의 범위에서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단, 회사가 상환기간 만료시 상환하여야 

하는 상환주식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상환기간은 연장된다. 

1. 상환주식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배당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 

2. 이 회사의 이익이 부족하여 상환기간 내에 상환하지 못한 경우 

④회사는 상환주식 전부를 일시에 또는 이를 분할하여 상환할 수 있다. 단, 분할상환하는 

경우에는 회사가 추첨 또는 안분비례의 방법에 의하여 상환할 주식을 정할 수 있으며, 안

분비례시에 발생하는 단주는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다.  

⑤회사가 상환주식을 상환하고자 할 때에는 상환 대상인 주식의 취득일로부터 2주 전에 

그 사실을 그 주식의 주주 및 주주 명부에 적힌 권리자에게 따라 통지하여야 하며 위 기

간이 만료된 때에 강제 상환한다. 다만, 통지는 공고로 갈음할 수 있다.(2013.3.28 개정) 

⑥회사는 상환주식 발행시의 이사회 결의로써 그 상환주식을 제11조에서 정한 전환주식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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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발행할 수 있다. 

 

제13조(주식의 발행 및 배정) ①이 회사가 이사회의 결의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다음의 

각 호의 방식에 의한다.(2014.3.28 개정) 

1. 주주에게 그가 가진 주식수에 따라서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2014.3.28 신설) 

2.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선진금융기술의 도입, 이 

회사 또는 자회사 등의 재무구조 개선, 자금조달, 전략적 업무제휴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호 외의 방법으로 외국인투자자, 국내외금

융기관, 기관투자자, 제휴회사, 투자회사, 사무투자전문회사, 투자목적회사, 이 회사 

또는 자회사와 거래관계의 형성과 유지에 필요한 법인과 개인 등 특정한 자(이 회사

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

여하는 방식(2014.3.28신설) 

3.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1호 외의 방법으로 불특

정 다수인(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고 

이에 따라 청약을 한 자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2014.3.28신설)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신주를 우선배정

하는 방식(2014.3.28신설) 

5.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

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의하여 증권예탁증권(DR) 발행에 따라 신주를 배정하

는 방식(2014.3.28신설) 

6. 상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 

(2014.3.28신설) 

②제1항 제3호의 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어는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하여야 한다.(2014.3.28개정) 

1.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자의 유형을 분류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

의 청약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2014.3.28신설) 

2. 관계 법령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주식

까지 포함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2014.3.28신설) 

3. 주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주식이 있는 경우 이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정받을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2014.3.28신설) 

4.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가 인수인 또는 주선인으로서 마련한 수요예측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특정한 유형의 자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2014.3.28신설) 

③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에는 발행할 주식

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2014.3.28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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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상법 제416조 제1호, 제2호, 제2

호의2, 제3호, 제4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그 납입기일의 2주 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9에 따라 주요사항

보고서를 금융위원회 및 거래소에 공시함으로써 그 통지 및 공고를 갈음할 수 있

다.(2014.3.28개정) 

⑤회사는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그 기일까지 신주인수의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그 가액

을 납입하지 아니한 주식이 발생하는 경우에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처리방

법을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2014.3.28신설) 

⑥회사는 신주를 배정하면서 발생하는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

다.(2014.3.28신설) 

⑦회사는 제1항 제1호에 따라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

하여야 한다.(2014.3.28신설) 

 

제14조(주식매수선택권) ①이 회사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범위 내에서 상법 등 관

련법령에 의한 주식매수선택권을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임직원(상법시행령 제30

조에서 정하는 관계회사의 임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부여할 수 있다. 

다만,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 범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 회사의 이사를 제외한 자

에 대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부여일 이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

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2013.3.28 개정) 

②이 회사는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대하여 구체적인 목표성과 달성을 조건으로 부여할 

수 있으며, 그 조건을 성취하지 못할 경우에는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를 유예 또는 취소할 

수 있다. 

③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을 자는 이 회사의 설립, 경영과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이 회사 또는 상법 등 관련법령이 정하는 자회사 및 손자회사의 임직원으

로 하되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1.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상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

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 다만, 당해 법인의 임원이 됨으로써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게 

된 자(그 임원이 계열회사의 비상근임원인 자를 포함한다)는 제외한다. 

2. 주요주주(상법에서 정하고 있는 주요주주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그 특수관계인. 

다만, 당해 법인의 임원이 됨으로써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게 된 자(그 임원이 계열회

사의 비상근임원인 자를 포함한다.)는 제외한다. 

3.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주요주주가 되는 자 

④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교부할 주식(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시가와의 차액을 

현금 또는 자기주식으로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의 산정기준이 되는 주식을 말한다)은 

기명식 보통주식으로 한다. 

⑤임원 또는 직원 1인에 대하여 부여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은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

을 초과할 수 없다. 

⑥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주식의 1주당 행사가격은 상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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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다. 주식매수 선택권을 부여받은 후 그 행사가격을 조정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⑦주식매수선택권은 이를 부여하는 제1항의 결의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7년 내

에 행사할 수 있다. 

⑧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은 자는 제1항의 결의일로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하여

야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은 자가 제1항의 결

의일로부터 2년 내에 사망하거나 기타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행사기간 동안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2013.3.28 개정) 

⑨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한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⑩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 

1.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은 임직원이 본인의 의사에 따라 퇴임하거나 퇴직한 경우 

2.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은 임직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 

3. 회사의 파산 또는 해산 등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응할 수 없는 경우 

4. 기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에서 정한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5조(신주의 배당기산일) 이 회사가 유상증자, 무상증자, 주식배당 등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신주를 발행한 때가 속하는 영업년도

의 직전영업년도 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제16조(명의개서대리인) ①이 회사는 주식의 명의개서대리인을 둔다. 

②명의개서대리인 및 그 사무취급장소와 대행업무의 범위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③이 회사의 주주명부 또는 그 복본을 명의개서대리인의 사무취급장소에 비치하고 주식의 

명의개서, 질권의 등록 또는 말소, 신탁재산의 표시 또는 말소, 주권의 발행, 신고의 접수, 

기타 주식에 관한 사무는 명의개서대리인으로 하여금 취급케한다. 

④제3항의 사무취급에 관한 절차는 명의개서대리인의 증권의 명의개서대행 등에 관한 규

정에 따른다. 

  

제17조(주주 등의 주소, 성명 및 인감 또는 서명 등 신고) ①주주와 등록질권자 및 그 법정

대리인은 그 성명, 주소 및 인감 또는 서명 등을 제16조의 명의개서대리인에게 신고하여

야 한다. 

②제1항의 자가 외국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대한민국 내에 통지받을 장소와 대리인을 정하

여 신고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변동이 생긴 경우에도 같다. 

 

제18조(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 ①이 회사는 매년 1월 1일부터 1월 7일까지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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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이 회사는 매년 12월 31일 최종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한다. 

③이 회사는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기타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3월을 경과하지 아

니하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 변경을 정지하거나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할 수 있으

며,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주명부의 기재변경 정지와 기준일의 지정

을 함께 할 수 있다. 회사는 이를 2주간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④제3항 후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금융지주회사법 및 기타 관계법령에서 달리 정한 경

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다. 

 

제3장 사채 

 

제19조(사채의 발행) ①이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②이사회는 대표이사에게 사채의 금액 및 종류를 정하여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내에 사채를 발행할 것을 위임할 수 있다. (2012.4.15 신설) 

 

제19조의 2(전환사채의 발행 및 배정) ①이 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5,000억원을 초과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 결의로 주주 외

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2014.3.28개정) 

1. 제13조 제1항 제3호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사

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고 이에 따라 청약을 한 자에 대하여 사채를 배정

하는 방식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2014.3.28개정) 

2. 선진금융기술의 도입, 이 회사 또는 자회사 등의 재무구조 개선, 자금조달, 전략적업

무제휴 등 경영상 필요한 경우 제13조 제1항 제2호의 방법으로 특정한 자(이 회사

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사채를 배정하기 위하여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

여하는 방식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2014.3.28개정) 

②제1항 제1호의 방식으로 사채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사채를 배정하여야 한다.(2014.3.28신설) 

1.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자의 유형을 분류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

수의 청약자에게 사채를 배정하는 방식 

2. 주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청약되

지아니한 사채가 있는 경우 이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사채를 배정받을 기회를 부여

하는 방식 

3.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가 인수인 또는 주선인으로서 마련한 수요예측 등 관

계 법규에서 정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특정한 유형의 자에게 사채인수의 청약

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③제1항의 전환사채에 있어서 이사회는 그 일부에 대하여만 전환권을 부여하는 조건으로

도 이를 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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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은 보통주식 또는 종류주식으로 하고, 전환가액은 주식

의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2013.3.28 개정)  

⑤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의 발행일 후 3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그 상환

기일 직전일까지로 한다. 그러나 위 기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써 전환청구기간을 조정

할 수 있다. 

⑥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과 전환사채에 대한 이자의 지급에 

관하여는 제1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0조(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및 배정) ①이 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5,0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

주 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2014.3.28개정) 

1. 제13조 제1항 제3호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사

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고 이에 따라 청약을 한 자에 대하여 사채를 배정

하는 방식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2014.3.28개정) 

2. 선진금융기술의 도입, 이 회사 또는 자회사 등의 재무구조 개선, 자금조달, 전략적 업

무제휴 등 경영상 필요한 경우 제13조 제1항 제2호의 방법으로 특정한 자(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사채를 배정하기 위하여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

는 방식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2014.3.28개정) 

②제1항 제1호의 방식으로 사채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어는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사채를 배정하여야 한다.(2014.3.28신설) 

1.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자의 유형을 분류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

의 청약자에게 사채를 배정하는 방식 

2. 주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사채가 있는 경우 이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사채를 배정받을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3.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가 인수인 또는 주선인으로서 마련한 수요예측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특정한 유형의 자에게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③신주인수를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사채의 액면총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사

회가 정한다. 

④신주인수권의 행사로 발행하는 주식은 보통주식 또는 종류주식으로 하고, 그 발행가액

은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2013.3.28 개정)  

⑤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 발행일 후 3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그러나 위 기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써 신주인수권의 

행사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⑥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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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이익참가부사채의 발행) ①이 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5,000억원을 초과하지 않

는 범위 내에서 상법 및 기타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

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이익참가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1. 일반공모의 방법으로 이익참가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2. 선진금융기술의 도입, 이 회사 또는 자회사 등의 재무구조 개선 및 자금조달, 전략적 

업무제휴 등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투자자, 국내외 금융기관, 기관투자자 및 제휴회사 

등에게 이익참가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해외에서 이익참가부사채

를 발행하는 경우 

②제1항에 의거하여 발행된 사채의 이익배당참가에 관한 사항은 보통주식에 대한 이익배

당을 기준으로 하여 사채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  

 

제22조(사채발행에 관한 준용규정) 제16조, 제17조의 규정은 사채발행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4장 주주총회 

 

제23조(소집시기) ①이 회사의 주주총회는 정기주주총회와 임시주주총회로 한다. 

②정기주주총회는 매사업년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임시주주총회는 필요에 따라 소집한다. 

 

제24조(소집권자) ①주주총회의 소집은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

회의 결의에 따라 대표이사가 소집한다. 

②대표이사가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정한 이사가 소집한다. 

  

제25조(소집통지 및 공고) ①주주총회를 소집함에는 그 일시, 장소 및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를 주주총회일 2주간 전에 주주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발송하여야 한

다.(2013.3.28 개정) 

②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이하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에 대한 소집통지는 

2주간 전에 주주총회를 소집하는 뜻과 회의의 목적사항을 부산광역시내에서 발간되는「부

산일보」와 서울특별시내에서 발간되는 「서울신문」에 2회 이상 공고하거나 금융감독원 

또는 한국거래소가 운용하는 전자공시시스템에 공고함으로써 소집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제26조(의장) ①주주총회의 의장은 대표이사로 한다. 

②대표이사 유고시의 주주총회의 의장은 제24조에서 정한 순서에 따라 대행한다. 

 

제27조(의장의 질서 유지권) ①주주총회의 의장은 고의로 의사진행을 방해하기 위한 발언•

행동을 하는 등 현저히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에 대하여 그 발언의 정지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②주주총회의 의장은 의사진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주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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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의 시간 및 회수를 제한할 수 있다. 

 

제28조(주주의 의결권) 주주의 의결권은 1주마다 1개로 한다. 

 

제29조(의결권의 불통일 행사) ①2이상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주주가 의결권의 불통일

행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회일의 3일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뜻과 이유를 통지하

여야 한다. 

②이 회사는 주주의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거부할 수 있다. 그러나 주주가 주식의 신탁

을 인수하였거나 기타 타인을 위하여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0조(의결권의 대리행사) ①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②1항의 대리인은 주주총회 개시전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31조(주주총회의 결의방법) 주주총회의 결의는 법령이나 이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

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제32조(서면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 ①주주총회의 소집을 결정하기 위한 이사회의 결의에

서 서면결의를 하기로 결정하는 경우에는, 주주는 주주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2013.3.28 개정) 

②회사는 제1항의 경우 주주총회의 소집통지서에 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필요한 서면과 참

고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2013.3.28 개정) 

③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주주는 제2항의 서면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

여, 회일의 전일까지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3조(주주총회의 의사록) 주주총회의 의사는 그 경과의 요령과 결과를 의사록에 기재하

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 본점과 지점에 비치한다. 

 

제5장 이사 및 이사회 

 

제34조(이사의 수) ①이 회사의 이사는 15인 이내로 한다. 

②이사는 사내이사, 사외이사와 그 밖에 상무에 종사하지 않는 이사로 구분하고, 사외이사

는 3인 이상으로 하되 이사 총수의 과반수로 한다. 

   

제35조(이사의 선임) ①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②사외이사는 제47조에 의한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163 

제36조(이사의 임기) ①이사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주총회에서 결

정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사외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

으며 연속하여 5년을 초과하여 재임할 수 없다. 

②사외이사가 임기 종료일로부터 2년 이내 재선임되는 경우에는 연속하여 재임하는 것으

로 본다. 다만, 임기 중의 5년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 시까지 재임함에 따

라 재임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2항의 사외이사 재임기간은 자회사 등의 사외이사(퇴임 후 2년 이내에 이 회사의 사

외이사로 선임된 자에 한한다) 재임기간을 포함하여 산정한다. 

④제1항의 임기가 최종의 결산기 종료 후 당해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전에 만료될 

경우에는 그 주주총회의 종결 시까지 임기를 연장한다.(2013.3.28 개정) 

⑤이사의 임기는 주주총회에서 달리 정하지 않은 한 선임일부터 기산한다. 

 

제37조(사외이사의 자격요건)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회사의 사외이사가 될 수 없으며 사외이사

가 된 후에 이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직을 상실한다. 

1. 금융지주회사법 및 관련 법규에서 사외이사 선임을 금지하고 있는 자 

2. 회사의 계열회사가 아닌 금융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사외이사, 비상임이사 또는 비상

임감사로 재임 중인 자 

②사외이사는 금융, 경제, 법률, 회계, 언론 등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이나 실무적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여야 한다. 

1. 전문경영인(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또는 이에 상당하는 외국법령에 따라 

외부감사를 받는 법인의 임원 이상이거나 이와 동등한 직위에 있는 자 또는 이었던 

자) 

2.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로서 그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3. 금융, 경제, 경영, 법률, 회계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가진 자로서 연구기관 

또는 대학에서 해당 분야의 연구원 또는 전임강사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근무 한 경

력이 있는 자  

4. 10년 이상 금융회사에 종사한 자 

5. 주권상장법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을 말한

다)에서 재무 또는 회계 관련 업무에 임원으로 5년 이상 또는 임직원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6. 국가,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금융감독원,

「자본시장과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거래소 또는 같은 법 제9조제

17항에 따른 금융투자업관계기관(금융 투자 관계 단체는 제외한다)에서 재무 또는 

회계 관련 업무 또는 이에 대한 감독업무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7.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검사대상기관(이에 상당하는 외국

금융기관을 포함 한다)에서 재무 또는 회계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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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자  

8. 그 밖에 전문지식이나 실무적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제1호부터 제7호에 준하는 자격

이 있다고 이사회 또는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가 인정하는 자 

 

제38조(이사의 보선) ①이사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임한다. 그러나 

제34조에서 정한 인원수를 결하지 아니하고 업무수행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사외이사가 사임, 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제34조에서 정한 인원수를 결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그 요건에 충족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보선에 의하여 선임된 이사의 임기는 선임된 날로부터 기산하여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39조(대표이사 등의 선임) ①이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이사 중에서 대표이사 회장 1

인을 선임한다. 

②이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이사 중에서 약간명의 부회장, 사장 및 부사장을 선임할 수 

있으며 그 중 1인을 대표이사로 할 수 있다. 

 

제40조(이사의 직무) ①대표이사는 이 회사를 대표하고 이사회의 결의사항을 집행하며 이

사회가 정한 바에 따라 회사업무를 총괄한다.  

②이사는 대표이사를 보좌하며 이사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업무를 분장, 집행한다. 

 

제41조(이사의 의무) ①이사는 법령과 이 정관의 규정에 따라 이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

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이사는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감사위원

회에 이를 보고 하여야 한다. 

 

제42조(이사회의 구성과 소집) ①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하며, 이 회사 업무의 중요사항을 

결의한다. 

②이사회는 매 분기 1회 이상 개최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소집한다.    

③이사회는 이사회 의장이 회일 7일 전까지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 소집한다. 이사회 의장

이 부재중이나 유고 시에는 이사회에서 정한 이사가 통지 및 소집을 대행한다. 그러나, 긴

급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기간을 단축 할 수 있으며, 이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43조(이사회 의장) ①이사회 의장은 매년 이사회의 결의로 이사 중에서 선임한다. 

②이사회는 사외이사 아닌 자를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할 경우 사외이사를 대표하는 선임

사외이사를 선임 하여야 한다. 

 

제44조(이사회의 결의방법) ①이사회의 결의는 법령이나 정관에 따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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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외하고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다만, 정관의 변

경, 대표이사의 선임 및 주주총회의 의결을 필요로 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재적이사 과반

수의 찬성으로 한다.(2012.4.15 개정) 

②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당

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2012.4.15 개정) 

③이사회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제45조(이사회의 의사록) ①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

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46조(자회사 등에 대한 이사회의 권한과 책임) ①이사회는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내

에서 자회사 등의 경영사항에 대하여 조언•시정권고 및 자료제출요구 권한을 보유한다.  

②이사회 및 각 이사는 제1항의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에 관한 책임을 부담

한다.    

1. 자회사 등의 경영의 건전성, 소비자 권익 및 건전한 금융거래질서를 해하지 아니할 

것 

2. 이사는 재임 중뿐만 아니라 퇴임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자회사 등의 영업상 비밀을 

누설하지 아니할 것     

3. 관련법령을 위반하지 아니할 것     

③이사회는 전체 자회사 등을 통할하는데 필요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고 그 준수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준법감시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제47조(위원회) ①이 회사는 이사회 내에 다음 각 호의 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필요한 경

우 임시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1. 이사회운영위원회 

2. 감사위원회 

3.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4. 리스크관리위원회 

5. 경영발전보상위원회 

6. 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 

②각 위원회의 구성, 권한,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제48조(이사의 보수) 이사의 보수 및 퇴직금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 

   

제49조(고문 등) 이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고문, 명예이사, 자문위원 등을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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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감사위원회 

 

제50조(감사위원회의 구성) ①이 회사는 감사에 갈음하여 금융지주회사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감사위원회를 둔다. 

②감사위원회의 위원후보는 사외이사 전원으로 구성된 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추천

한다. 이 경우 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재적 사외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

다. 

③감사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재적위원의 3분의 2 이상이 사외이사일 것  

2. 위원 중 1인 이상은 금융지주회사법 제41조 제2항 제2호에서 정하는 회계 또는 재

무 전문가일 것  

④감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자 이어야 하며, 위원 중 

1인 이상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 이어야 한다. 

1. 공인회계사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그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2. 재무 또는 회계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가진 자로서 연구기관 또는 대학에

서 재무 또는 회계 관련 분야의 연구원 또는 전임강사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3. 주권상장법인에서 재무 또는 회계 관련 업무에 임원으로 5년 이상 또는 임직원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4.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금융감독원, 

「자본시장과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거래소 또는 같은 법 제9조제

17항에 따른 금융투자업관계기관(금융투자 관계 단체는 제외한다)에서 재무 또는 회

계 관련 업무 또는 이에 대한 감독 업무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 이 있는 자 

5.「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검사대상기관(이에 상당하는 

외국금융기관을 포함 한다)에서 재무 또는 회계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

이 있는 자 

⑤감사위원회는 그 결의로 사외이사인 위원 중에서 위원회를 대표할 위원장을 선정하여야 

한다. 

⑥감사위원회 위원의 사임 또는 사망 등의 사유로 감사위원회의 구성이 제3항에 규정된 

요건에 합치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 이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

총회에서 그 요건에 합치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51조(감사위원회의 직무) ①감사위원회는 이사의 직무집행의 적법성을 감시 및 검사할 

의무가 있으며, 언제든지 이사에 대하여 영업에 관한 보고를 요구하거나 이 회사의 업무

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②감사위원회는 주주총회에 제출할 의안 및 서류를 조사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

나 현저하게 부당한 사항이 있는지 여부를 조사할 의무가 있으며, 위원장은 주주총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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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의견을 진술하여야 한다. 

③감사위원회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서면에 적어 이사회 의장에게 제출하여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2012.4.15 신설) 

④제3항의 청구를 하였는데도 이사회 의장이 지체 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면 그 

청구한 감사위원회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2012.4.15 신설) 

⑤감사위원회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

주주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⑥감사위원회는 관련법령이 허용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

는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회사가 지체 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할 때 또는 그 보고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

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⑦위 제6항의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 감사위원회 및 감사위원회 위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제46조 제2항을 준용한다. 

⑧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인의 선임에 있어 이를 승인한다. 

⑨감사위원회는 본조 제1항 내지 제8항 이외에 관련법령에서 정한 사항 및 이사회가 위임

한 사항을 결의한다. 

⑩감사위원회 결의에 대하여 이사회는 재결의 할 수 없다. 

     

제52조(감사록) 감사위원회는 감사에 관하여 감사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감사록에는 감사

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감사를 실시한 감사위원회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

하여야 한다. 

      

제7장 계산 

 

제53조(사업년도) 이 회사의 사업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54조(재무제표와 영업보고서의 작성 비치 등) ①이 회사의 대표이사는 매 영업년도말에 

다음 각호의 서류 및 제1호 내지 3호의 부속명세서와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승

인을 받은 후 이를 감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2012.4.15 개정) 

1. 대차대조표 

2. 손익계산서 

3. 그 밖에 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상법시행령에서 정하는 

서류(2012.4.15 개정) 

4. 연결재무제표(2012.4.15 신설) 

②감사위원회는 전항의 서류를 받은 후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대표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대표이사는 제1항의 서류를 감사보고서와 함께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1주간 전부터 본점

에 5년간, 그 등본을 지점에 3년간 비치하여야 한다.(2012.4.15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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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대표이사는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요구하여야 하고,영

업보고서는 정기주주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2012.4.15 개정) 

⑤대표이사는 제1항 각 호의 서류에 대한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결산일로부터 3

월 이내에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및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결

재무제표  중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서류와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을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고방법은 제4조에도 불구하고 금융지주회사법 제55조의2의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전자문서의 방법에 의할 수 있다.(2012.4.15 개정) 

 

제55조(외부감사인 선임) 이 회사는 감사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외부감사인을 선임하며, 선

임 후 최초로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에 그 사실을 보고하거나, 최근 주주명부 폐쇄일의 

주주에게 서면이나 전자문서에 의하여 통지하거나 또는 감사대상 사업년도 종료일까지 회

사의 인터넷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56조(이익금의 처분) 이 회사는 매사업년도의 처분전 이익잉여금을 다음과 같이 처분한다 

1. 이익준비금 

2. 기타의 법정준비금 

3. 배당금 

4. 임의적립금 

5. 기타의 이익잉여금 처분액 

 

제57조(이익배당) ①이익의 배당은 금전과 주식으로 할 수 있다. 

②이익의 배당을 주식으로 하는 경우 회사가 수종의 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

의로 그와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도 할 수 있다. 

③제1항의 배당은 매 결산기말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지급한다. 

 

제58조(중간배당) ①이 회사는 7월 1일 0시 현재의 주주에게 상법 제462조의3에 의한 중

간배당을 할 수 있다. 중간배당은 금전으로 한다. 

②제1항의 중간배당은 이사회의 결의로 하되, 그 결의는 제1항의 기준일 이후 45일 내에 

하여야 한다.  

③중간배당은 직전결산기의 대차대조표의 순자산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한다.  

1. 직전결산기의 자본금의 액(2012.4.15 개정) 

2. 직전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3. 상법시행령에서 정하는 미실현이익(2012.4.15 신설) 

4. 직전결산기의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익배당하기로 정한 금액 

5. 직전결산기까지 정관의 규정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특정목적을 위해 적립

한 임의 준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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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중간배당에 따라 당해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 

④사업년도개시일 이후 제1항의 기준일 이전에 신주를 발행한 경우(준비금의 자본전입, 

주식배당, 전환사채의 전환청구,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 행사의 경우를 포함한다)

에는 중간배당에 관해서는 당해 신주는 직전사업년도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⑤중간배당을 할 때에는 종류주식에 대하여도 보통주식과 동일한 배당률을 적용한다. 다

만, 종류주식의 발행시 이사회에서 이에 관하여 달리 정한 바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다.(2013.3.28 개정) 

 

제59조(배당금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 ①배당금의 지급청구권은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

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 제1항의 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배당금은 이 회사에 귀속한다. 

 

제60조(보칙)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

나 상법 또는 기타법령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이 회사의 설립등기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설립 이후 최초의 사업년도) 정관 제53조에도 불구하고 이 회사 설립 이후 최초의 

사업년도는 회사설립일로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조(설립 이후 최초의 명의개서대리인) 이 회사 설립 이후 최초의 명의개서대리인은 한

국예탁결제원으로 한다. 

 

제4조(설립 이후 최초의 이사 및 대표이사 등의 선임) 정관 제35조, 제39조에도 불구하고 

이 회사 설립 이후 최초의 이사 및 대표이사는 주식이전회사 대상 자회사의 주식이전계획 

승인을 통하여 선임한다. 

 

제5조(설립 이후 최초의 이사의 임기) 정관 제36조에도 불구하고 이 회사 설립 이후 최초

의 이사의 임기는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주식이전회사 대상 자회사의 주식이

전계획 승인을 통하여 결정한다. 

 

제6조(설립 이후 최초의 사외이사의 선임) 정관 제35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 회사 설립 

이후 최초의 사외이사는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 없이 주식이전회사 대상 자회사

의 주식이전계획 승인을 통하여 선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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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설립 이후 최초의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 정관 제50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 회

사 설립 이후 최초의 감사위원회 위원은 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 없이 주식이전회

사 대상 자회사의 주식이전계획의 승인을 통하여 선임한다. 

 

제8조(설립 이후 최초 사업년도의 이사의 보수) 정관 제48조에도 불구하고 이 회사 설립 

이후 최초 사업년도의 이사의 보수는 15억원을 한도로 이 회사 설립 이후 최초로 개최하

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9조(주식이전회사) 아래 주식이전회사들은 공동으로 이 회사를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

을 작성하고 2011년 1월 18일 기명날인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12.4.15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13.3.28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14.3.28 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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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2] 

 

지배구조 내부규범 

2015. 2. 27 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범은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제6조에 따라 BS금융지주(경우에 따라 

자회사등을 포함하며 이하 ‘회사’라 한다)가 주주 및 금융소비자 등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회사의 건전경영과 투명성 제고를 통해 장기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배구조 

원칙과 정책 전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원칙 및 정책) ①회사는 이사회와 경영진간의 견제와 균형의 조화를 위해, 회사의 의사 

결정과 업무집행을 이사회와 경영진에게 각각 위임하고, 경영진의 업무집행상황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회사는 특정배경 및 직업군에 편중되지 않도록 전문성과 다양성을 갖추고 독립성이 검증된 

사외이사 과반수로 이사회를 구성하고, 이사회와 경영진 모두가 견제의 기본틀 안에서 상호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지배구조를 마련하여야 한다. 

③회사는 정관, 지배구조 내부규범 등 주요 내규를 회사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하고, 이사회 및 

이사회내 위원회의 활동내역을 공시하여 지배구조의 투명성 제고에 노력하여야 한다. 

④이사회는 지배구조 원칙에 따라 매년 지배구조 정책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 적정성 여부를 

평가한 후 경영환경 및 제도변화 등을 반영하여 지배구조 개선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제정 및 변경 등) 이 규범은 이사회의 의결로 제정ㆍ변경한다. 다만, 관계법령, 

감독규정 및 정관 등 상위규정 변경에 따른 개정 및 단순한 자구수정은 대표이사 회장에게 

위임한다. 

 

 

제2장 이사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 

 

제1절 이사회의 구성현황 

 

제4조(이사회의 구성) ①이사회는 상임이사, 사외이사와 그 밖에 상무에 종사하지 않는 

이사(이하 “비상임이사”라 한다) 전원으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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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이사의 수는 15인 이내로 하고, 사외이사의 수는 3인 이상으로 하되 이사 총수의 과반수로 

한다. 

   

제5조(이사회 의장) ①이사회는 매년 이사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 중에서 이사회 의장을 

선임한다. 

②이사회 의장이 유고 시에는 이사 중에서 이사회가 정하는 순위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이사회가 사외이사 아닌 자를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할 경우 사외이사를 대표하는 자(이하 

「선임사외이사」라 한다)를 선임하여야 한다. 

④선임사외이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사외이사 전원으로 구성되는 사외이사 회의의 소집 및 주재 

2. 사외이사가 이사회 의장, 경영진 등 임직원으로부터 업무집행상황의 보고 및 관련 

 자료를 제출 받을 수 있도록 지원 

3. 기타 사외이사의 역할 및 책임제고에 필요한 업무  

 

제2절 이사의 자격요건 

 

제6조(이사의 소극적 자격요건) ①이사는 금융지주회사법 제3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한다. 

②금융지주회사법 제40조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사외이사가 될 수 없으며 

사외이사 된 후에 이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직을 상실한다. 

③사외이사는 그 재임기간 동안 다른 금융회사의 사외이사로 선임될 수 없다. 단, 회사의 소속 

자회사등간 사외이사를 겸직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7조(이사의 적극적 자격요건) ①이사는 금융에 대한 경험과 지식을 갖춘 자로서 회사의 

공익성 및 경영의 건전성과 신용질서를 발전시킬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  

②사외이사 선임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전문성과 식견을 갖춘 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1. 사외이사로서 직무 수행에 필요한 금융, 경제, 경영, 회계 및 법률 등 관련 분야에서 

충분한 실무경험이나 전문지식을 보유하였는지 여부 

2. 사외이사로서 특정한 이해관계에 얽매이지 않고 전체 주주 및 금융소비자의 이익을 위하여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 

3. 사외이사로서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한 윤리의식과 책임성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 

4. 사외이사로서의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는데 필요한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할애할 수 있는지 

여부 

③제2항 제1호에서 정한 관련 분야에 충분한 실무경험이나 전문지식을 보유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전문경영인(「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또는 이에 상당하는 외국법령에 따라 

외부감사를 받는 법인의 임원 이상 이거나 이와 동등한 직위에 있는 자 또는 이었던 자) 

2.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로서 그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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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금융, 경제, 경영, 법률, 회계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가진 자로서 연구기관 또는 

대학에서 해당 분야의 연구원 또는 전임강사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4. 10년 이상 금융회사에 종사한 자  

5. 주권상장법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에서 재무 

또는 회계 관련 업무에 임원으로 5년 이상 또는 임직원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6.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금융감독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거래소 또는 같은 법 제9조 제17항에 

따른 금융투자업관계기관(금융투자 관계 단체는 제외)에서 재무 또는 회계 관련 업무 또는 

이에 대한 감독업무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7.「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검사대상기관(이에 상당하는 

외국금융기관을 포함한다)에서 재무 또는 회계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8. 그 밖에 전문지식이나 실무적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제1호부터 제7호에 준하는 자격이 

있다고 이사회 또는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가 인정하는 자 

 

제3절 이사회 및 이사의 권한과 책임 

 

제8조(이사회의 권한과 책임) ①이사회는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 주주총회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 회사 경영의 기본방침 및 업무집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한다. 

②이사회는 회사 및 자회사등의 경영전략에 부합하는 리스크관리를 위한 환경 및 체제를 

갖추고,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자회사등의 경영사항에 대하여 조언ㆍ시정권고 및 

자료제출요구 권한을 보유한다. 

③이사회는 내부통제 전반에 대하여 감독하며, 이사의 직무집행을 감독한다. 

④이사회는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에 관한 책임을 부담한다. 

1. 자회사등(금융지주회사법상의 자회사 및 손자회사와, 손자회사가 지배하는 회사를 포함한

다)의 경영의 건전성, 소비자 권익 및 건전한 금융거래질서를 해하지 아니할 것 

2. 이사는 재임 중뿐만 아니라 퇴임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회사의 영업상 비밀을 누설하지  

아니할 것 

3. 관련 법령을 위반하지 아니할 것 

⑤이사회는 자회사등을 통할하는데 필요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고 그 준수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준법감시인을 선임한다. 

  

제9조(이사의 권한과 책임) ①이사는 이사회를 통하여 회사의 업무집행에 관한 의사결정에 

참여하며, 직무수행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②이사는 상법 등 관련 법령 및 내부규정을 준수하고 회사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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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이사는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감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이사는 재임 중뿐만 아니라 퇴임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회사의 영업상 비밀을 누설하거나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이사회 결의사항 등) ①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의한다. 다만, 관계법령 및 

정관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그 권한을 이사회내 위원회 및 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1.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2. 경영일반에 관한 사항 

3. 자회사 관리에 관한 사항 

4. 중요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5. 이사 등에 관한 사항 

6. 중요 계약 및 소송에 관한 사항 

7. 자본금 및 자본 조달에 관한 사항 

8. 관계법령에서 이사회 결의를 요구하는 사항 

9. 기타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이사회 결의사항의 집행결과 

2. 이사회내 위원회의 결의사항 

3. 분기별 결산결과 

4. 경영진 임면에 관한 사항 

5. 이사회 사무지원조직의 책임자 선임 및 해임 

6. 다른 규정에서 이사회 보고사항으로 정한 사항 

7. 기타 이사회 및 대표이사가 보고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절 이사의 선임과 퇴임에 관한 기준 및 절차 

 

제11조(이사의 선임 절차) ①대표이사 회장 후보는 회장후보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하고 주주 

 총회의 결의를 거처 이사회에서 대표이사 회장을 선임한다. 

②상임이사(대표이사 제외) 및 비상임이사 후보는 그룹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하고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③사외이사 및 감사위원 후보는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와 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각각 

추천하고 이사회 결의를 거쳐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④사외이사 총수의 5분의 1 내외에 해당하는 수의 사외이사를 매년 정기주주총회에서 새로 

선임(연임하는 경우는 제외하고, 직전년도 정기주주총회 후 소집된 임시주주총회에서 선임된 

경우는 포함)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과거 5년간 새로 선임된 사외이사의 총수가 과거 5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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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이사 수(정기주주총회일 기준 사외이사 총수)의 연 평균 이상이어야 한다. 

⑤사외이사 총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는 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2조(이사의 임기) ①이사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주총회에서 결정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사외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으며 연속하여 5년을 초과하여 

재임할 수 없다. 다만, 임기 중의 5년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 시까지 재임함에 

따라 재임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사외이사가 임기 종료일로부터 2년 이내 재선임되는 경우에는 연속하여 재임하는 것으로 

본다.  

④제2항의 사외이사 재임기간은 자회사 등의 사외이사(퇴임 후 2년 이내에 이 회사의 사외이사로 

선임된 자에 한한다) 재임기간을 포함하여 산정한다. 

⑤제1항의 임기가 최종의 결산기 종료 후 당해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전에 만료될 

경우에는 그 주주총회의 종결 시까지 임기를 연장한다. 

⑥이사의 임기는 주주총회에서 달리 정하지 않은 한 선임일부터 기산한다. 

   

제13조(이사의 퇴임) ①이사가 임기 만료 전 사임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의사를 표시한 사임서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이사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는 당연 퇴임한 것으로 본다. 

③이사는 관계법령 및 내규에서 정한 이사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직을 상실한다.  

④이사가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중대한 위배 등을 한 경우 해임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사는 상법 제434조의 규정에 의한 주주총회의 결의로 하여야 한다.  

⑤이사의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임시주주총회 또는 차회 정기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임하며, 

보결 선임을 한 경우 피선된 임원의 임기는 선임일로부터 기산한다. 그러나 법정원수를 결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서 보결선임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제5절 이사회의 소집절차 및 의결권 행사 방법 

 

제14조(이사회의 소집) ①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고 이사회 의장이 소집 

한다. 다만, 의장이 유고 시에는 이사 중에서 이사회가 정하는 순위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 

한다. 

②정기이사회는 분기 1회 개최하며, 임시이사회는 이사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재적이사의 과반수, 감사위원회 또는 대표이사 회장의 요구가 있을 때 지체 없이 소집하여야 

한다. 

③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의 목적사항을 명시하여 이사회 개최 7일전까지 각 이사에게 

모사전송, 전보, 등기우편 또는 전자적 방법(컴퓨터통신, 인터넷 e-mail 등) 등으로 통지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으며, 이사전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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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15조(이사회 결의방법) ①이사회의 결의는 법령이나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이사의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②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③이사는 각자 1개의 의결권을 갖는다. 다만, 그 결의사항에 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이 경우 행사할 수 없는 의결권의 수는 출석한 이사의 

의결권의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6절 이사회등 운영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제16조(이사회등 운영계획 수립) ①회사는 매년 이사회 및 이사회내 위원회(이하‘이사회등’ 

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연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③회사는 이사회등 운영실적을 종합하여 사외이사에 대한 평가에 반영하고, 이사회등 운영 

계획 수립시 활용한다. 

 

제17조(이사에 대한 평가) ①회사는 상임이사, 비상임이사 및 사외이사에 대한 평가를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②전 항의 평가시기,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8조(사외이사에 대한 평가) ①회사는 사외이사의 활동내역을 기초로 사외이사에 대한 

공정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이사회는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 자기평가, 이사회 평가, 직원 평가 등 사외이사의 평가 방법 

2. 제1호에 따른 평가별 평가 주기 

③이사회는 사외이사에 대한 평가 기준을 외부기관의 자문을 받아 설계할 수 있다. 

④회사는 2년 이상 재임하는 사외이사에 대해서는 최소 2년에 1회 이상 외부 평가기관에 의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⑤제4항에 따른 외부 평가기관은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으로 선정하되, 

회사와 최근 3년 이내에 법률자문, 경영자문 등의 자문계약을 체결하였거나 체결하고 있는 

기관은 제외한다. 

⑥회사는 지배구조 연차보고서를 통해 제1항에 따른 평가 실시 여부와 그 결과를 공시하여야 

한다. 

⑦회사는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정기주주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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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이사회 내 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 

 

제19조(이사회내 위원회) ①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회를 두며, 위원회의 역할 및 운영 등에 

관하여는 별도로 정하는 위원회규정에 따른다. 

1. 이사회운영위원회 

2. 회장후보추천위원회 

3. 그룹임원후보추천위원회 

4. 감사위원회 

5.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6. 리스크관리위원회 

7. 경영발전보상위원회 

8. 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 

②제1항의 위원회 이외에 특별사안의 심의 또는 결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각 위원회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및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서와 안건을 회의일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④위원회는 결의된 사항을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를 통지받은 각 이사는 결의사항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사회는 위원회가 결의한 사항에 대하여 

다시 결의할 수 있다. 다만, 감사위원회에 대해서는 동 사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0조(위원장 및 위원 선임 기준) ①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선임하며, 

위원장 유고 시에는 위원회에서 정하는 순위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각 위원회 규정에서 위원장 임기를 별도 명시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③사외이사는 이사회가 정하는 이사회내 위원회에 연속하여 2년을 초과하여 재임할 수 없다. 

다만, 임기만료시점의 불일치, 재임 제한 시 이사회내 위원회의 구성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1조(이사회운영위원회) ①위원회의 위원은 이사회 의장, 감사위원회 위원장, 리스크관리 

위원회 위원장, 경영발전보상위원회 위원장 등 4인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원장의 겸직으로 

위원의 수가 4인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부족한 수만큼 다른 사외이사 또는 비상임이사 

중에서 선임한다. 

②회의는 반기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③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하며, 그 결과 등을 이사회에 보고한다.  

1. 이사회 등의 효율화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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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사회 등의 개최 및 사외이사 운영에 대한 연간계획 수립 

3. 기업지배구조의 개선에 관한 사항 

4. 기타 이사회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2조(회장후보추천위원회) ①위원회의 위원은 회장 및 사외이사⋅비상임이사 전원으로 구성 

한다. 

②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최초로 개최되는 위원회는 이사회 의장이 소집할 수 있다. 

③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결의한다. 

  1. 회장 후보 추천 

2. 회장 경영승계를 위한 이사회 지원 

3. 회장의 자격요건 설정 

4. 회장 후보군 발굴 및 관리, 후보자 자격 요건 검증 

5. 회장 후보 추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위원회는 제3항 제4호의 후보군 발굴 및 관리, 후보자 자격요건 충족여부 검증 내용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3조(그룹임원후보추천위원회) ①위원회의 위원은 회장, 비상임이사 및 사외이사를 포함 

하여 5인으로 구성하되, 사외이사는 위원 총수의 과반수로 한다. 

②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최초로 개최되는 위원회는 이사회 의장이 소집할 수 있다. 

③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결의한다. 

  1. 지주회사 상임이사(회장 제외) 및 비상임이사 후보자 추천 

2. 자회사 대표이사 후보자 추천 

3. 은행의 상임이사 및 비상임이사 후보자 추천 (사외이사 및 상임감사위원 제외) 

4. 은행장 후보자 발굴 및 관리, 후보 검증 

5. 그룹임원의 자질 등 자격요건 설정 

6. 그 밖에 이사회가 정하는 그룹임원후보추천에 관한 사항 

④위원회는 제3항 제4호의 후보자 발굴 및 자격요건 충족여부 검증 내용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4조(감사위원회) ①위원회는 3인 이상 이사로 구성하고, 총 위원의 3분의 2 이상을 사외 

이사로 구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 중 1인 이상은 관련법령이 정하는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로 선임한다. 

②위원회는 분기 1회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③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이사 및 경영진의 업무 감독 

2. 외부감사인 선임에 대한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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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그 밖에 감사업무와 관련하여 관련법령, 정관 또는 내규에서 정하는 사항 

④위원회는 그 직무를 이사회의 의결 및 집행기구등으로부터 독립된 위치에서 수행하여야 한다. 

 

제25조(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①위원회의 위원은 이사 3인 이상으로 구성하고, 총 위원의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구성한다. 

②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최초로 개최되는 위원회는 이사회 의장이 소집할 수 있다. 

③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사외이사 선임원칙의 수립⋅점검⋅보완 

2. 주주총회에서 선임될 사외이사 후보 추천 

3. 사외이사 후보군 관리 및 후보 검증 

4. 사외이사후보 인선자문단 운영에 관한 사항 

5. 기타 사외이사후보추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위원회는 제3항 제3호의 후보군 관리내역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위원회의 위원은 본인이 스스로를 사외이사로 추천하지 못하며, 본인을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하는 위원회의 결의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제26조(리스크관리위원회) ①위원회는 상임이사 및 사외이사를 포함한 5인 이내의 이사로 구성 

하며, 경력 및 전문성 등을 감안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선임한다. 

②위원회는 분기 1회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③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경영전략에 부합하는 리스크관리 기본방침 수립 

2. 부담가능한 리스크 수준의 결정 

3. 자회사별 리스크허용한도의 승인 

4. 자회사별 적정투자한도 또는 손실허용한도 승인 

5. 리스크관리협의회 및 리스크관리규정의 제정 및 개정 

6. 기타 이사회 및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7조(경영발전보상위원회) ①위원회의 위원은 이사 3인 이상으로 구성하며, 이사의 경력 및 

전문성 등을 감안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선임한다. 단, 사외이사가 총 위원의 과반수 이상이어야 

한다. 

②위원회의 위원 중 1인 이상은 금융, 회계 또는 재무분야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 이어야 한다. 

③위원회에는 리스크관리위원회 소속 위원을 1인 이상 참여하게 하여 보상체계에 리스크 

관리측면이 충분히 다루어 질 수 있도록 한다. 

④회의는 매년 반기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에는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⑤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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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임이사ㆍ집행임원의 장단기 경영목표에 대한 심의 

2. 상임이사ㆍ집행임원의 장단기 성과측정 및 보상에 대한 검토 

3. 경영진 및 특정직원등 보상 대상자 결정과 성과측정 및 보상에 대한 검토 

4. 기타 이사회 또는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8조(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 ①위원회는 사외이사 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최초의 소집은 이사회 의장이 소집한다. 

③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감사위원회위원 후보자 선정 및 추천에 관한 사항 

2. 기타 감사위원회 위원 후보추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장 임원에 관한 사항 

 

제1절 임원의 역할등 

 

제29조(임원의 역할등) ①“임원”이라 함은 이사인 집행임원과 이사아닌 집행임원으로 

구분한다. 

②이사인 집행임원은 주주총회에서 상임이사로 선임된 자이며, 이사아닌 집행임원은 이사아닌 

자 중에서 회장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회사의 업무를 집행하는 자를 말한다. 

③집행임원의 직위는 회사의 업무수행에 수반되는 권한과 책임의 범위에 따라 회장, 사장, 

부사장 및 상무로 구분하고, 회장이 명하는 직위에 따른 직무를 수행한다. 

④임원의 자격요건은 제6조 제1항 및 제7조 제1항에서 정한 이사의 자격요건을 준용한다. 

 

제2절 회사에 대한 임원의 권한과 책임 

 

제30조(임원의 권한과 책임) ①회장은 이사회의 결의사항을 집행하며, 이사회가 정한 바에 따라 

회사업무를 총괄한다. 

②회장은 관계법령 및 내규 등에서 정하는 이사의 책임 이외에 다음 각 호의 책임을 진다. 

1. 그룹의 전략방향 수립, 전략의 정기적 점검 및 이사회 보고 

2. 그룹의 수익ㆍ성장목표 달성을 위한 안정적 지원 

3. 주요 현안에 대한 이사회 보고 및 이사회의 지침 수행 

③집행임원은 회장이 부여하는 직무에 따른 권한 및 전결권을 가지며, 회장의 제 명령을 

준수하고 회장이 명하는 직위에 따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3절 임원의 선임과 퇴임에 관한 기준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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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임원의 선임) ①회장은 회장후보추천위원회에서 추천받아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쳐 

이사회에서 대표이사 회장으로 선임되고, 그 임기는 제12조 제1항에서 정한 이사의 임기에 

따른다.  

②상임이사는 그룹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추천받아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주주총회에서 

선임하되, 그 임기는 3년 이내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③집행임원은 회장이 선임하며, 임기는 최초 선임시 2년으로 하고,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그룹사간 임면의 경우 2년 이내에서 그 임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제32조(임원의 퇴임) ①회장은 금융지주회사법 제3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임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직을 상실하며,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중대한 위배 등을 한 경우 해임될 수 있다. 다만, 이사 해임은 주주총회 결의로 한다. 

②회장 유고 시에는 상임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하며, 회장 및 상임이사 유고 시에는 이사회에서 

정하는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이사아닌 집행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퇴직처리하며, 인사규정에서 

정한 면직사유에 해당하거나 기타 집행임원으로 신분을 유지하기에 부적합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계약기간 중이라도 해임될 수 있다. 

1. 임기(고용계약기간)가 만료되었을 때 

2. 사직원을 제출하였을 때 

3. 인사규정에서 정한 자연면직 사유에 해당될 때 

 

  

제4절 임원 및 그 후보자들에 대한 교육제도 

 

제33조(사외이사에 대한 교육) ①회사는 신임 사외이사에 대하여 회사의 전략, 금융, 회계, 

리스크관리 등에 대한 교육 또는 연수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회사는 사외이사를 위한 교육 또는 연수프로그램을 마련·운영하여야 한다.  

   

제34조(임원 후보자에 대한 교육) ①회사는 회장 후보자에 대한 선정기준 및 요건, 임원에 대한 

교육ㆍ연수ㆍ 평가제도 등의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한다.  

②임원 및 임원후보자는 경영수행능력 향상을 위해 회사 내부 또는 외부의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제5절 임원에 대한 성과평가 및 보수지급 방법에 관한 사항 

 

제35조(임원에 대한 성과평가방법, 평가시기 등) ①회사는 임원에 대한 성과 평가를 매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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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적으로 실시한다.  

②전 항의 평가방법,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경영발전보상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회사는 임원에 대한 성과 평가결과를 연임 시 참고자료로 활용한다.  

   

제36조(임원의 보수 구성내역 및 지급액 결정방법) ①임원의 보수는 기본연봉과 업적연봉으로 

구성하며, 업적연봉은 단기성과급과 장기성과급으로 구분된다. 

②단기성과급은 1년 단위로 성과목표를 부여하고 그 결과를 평가하여 성과급을 지급하는 

것으로, 회장은 성과급의 40%, 그외 임원은 60%를 성과평가연도에 현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성과급은 3년간 주가와 연계하여 이연지급한다.  

③장기성과급은 3년 단위로 평가결과에 따라 기본연봉에 지급률을 곱하여 직위별로 40~60%는 

현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성과급은 3년간 주가와 연계하여 이연지급한다. 

④회사의 경영지표가 악화되었을 경우 등 단기성과급 및 장기성과급 지급시 환수율을 산정하여 

차감후 지급한다. 

⑤업적연봉의 최고지급한도와 임원별 업적연봉의 평가기준 및 지급률은 경영발전보상위원회 

에서 심의하여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5장 공시에 관한 사항 

 

제37조(정기공시) ①회사는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에서 정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지배구조 연차보고서를 매년 작성하여 익년도 정기주주총회일 20일 전부터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은행법｣ 제23조의4에 따른 지배구조내부규범에 따라 이사회 등을 

운영한 현황(지배구조 연차보고서에서 요구하는 공시내용이 포함된 경우에 한한다)을 본문에서 

정한 기한 내에 공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회사의 지배구조 정책(지배구조 내부규범,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내부규정, 윤리강령 등) 

 및 지배구조 현황 

2. 이사회 및 이사회내 위원회 구성과 활동에 관한 사항 

3. 사외이사후보추천에 관한 사항 

4. 사외이사의 활동에 관한 사항 

5. 최고경영자 경영승계에 관한 사항 

6.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 관한 사항(은행지주회사와 은행에 적용한다) 

7. 감사위원회 활동내역 

8. 보상에 관한 사항 

9. 위험관리위원회 활동 내역 

10.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11. 지배구조와 관련한 금융위원회의 권고사항 및 금융회사의 개선 내용 또는 계획 

12. 그 밖에 정관이 정하는 지배구조 관련 주요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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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이사회등이 직전년도에 발생한 변동보상에 관한 사항을 제1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지배구조 연차보고서를 통해 공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직전년도 변동보상은 

이를 의결하는 이사회등이 개최된 날의 익월 15일까지 추가로 공시한다. 

③회사는 지배구조 연차보고서 작성 후 최초로 개최되는 주주총회에 동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8조(수시공시) ①회사는 이사를 선임하거나 해임(사임을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없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하여야 한다. 

②회사는 제20조 제3항에 해당되는 경우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공시하여야 한다. 

③회사는 이사회등이 개최된 경우 회의일시, 안건내용(보고안건도 포함한다), 사외이사의 참석 

및 찬성 여부 등을 익월 15일까지 공시한다. 다만, 익월에 공시하는 것이 부적절하거나 어려운 

경우 해당 기간 이내에 향후 공시 날짜, 지연사유를 포함한 구체적인 공시계획을 공시하여야 한

다. 

 

제39조(주주총회) ①회사는 사외이사 관련 주주총회 안건 상정 시 사외이사후보추천 등 성격이 

상이한 안건들을 개별 안건으로 상정하여야 한다.  

②이사회 의장, 이사회내 위원회 위원장은 정기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주주들의 질의에 답변할 

수 있다.  

③회사는 주주총회가 종료된 후 발행주식 총수, 의결권행사 주식수, 안건별 찬·반 주식수 비

율 등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하여야 한다. 

 

제40조(공시방법) 이 규범에 따른 공시는 별도의 정함이 없는 경우 회사 및 전국은행연합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시행일) 이 규범은 2015.2.27 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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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3] 

이사회규정 

2011. 3.15 제정 

2011.12.16 개정  

2012. 7.20 개정 

2012.12.28 개정 

2013. 8.22 개정 

2014. 3.31 개정 

2014.12.29 개정 

2015. 2. 4 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이사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이사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 또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②이사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운영위원회에서 정할 수 있다.  

 

제3조(구성) ①이사회는 이사 전원으로 구성하며, 사외이사의 수는 전체 이사수의 과반수

로 한다. 

②사외이사는 사외이사운영규정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4조(이사회의 역할) ①이사회는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 주주총회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 회사경영의 기본방침 및 업무집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한다. 

②이사회는 회사 및 자회사등의 경영전략에 부합하는 리스크관리를 위한 환경 및 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③이사회는 내부통제 전반에 대하여 감독하여야 한다. 

④이사회는 이사의 직무의 집행을 감독한다. 

 

제5조(이사의 권한과 의무) ①이사는 이사회를 통하여 회사의 업무집행에 관한 의사결정에 

참여하며, 직무수행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②이사는 상법 등 관련 법령 및 내부규정을 준수하고 회사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③이사는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



185 

시 감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이사는 재임 중뿐만 아니라 퇴임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회사의 영업상 비밀을 누설하

거나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사외이사는 취임 시 회사경영진 및 지배주주와 관련하여 직무수행의 중립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이해관계가 없음을 밝히는 확인서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자회사등에 대한 이사회의 권한과 책임) ①이사회는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

에서 자회사등의 경영사항에 대하여 조언ㆍ시정권고 및 자료제출요구 권한을 보유한다. 

②이사회 및 각 이사는 제1항의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에 관한 책임을 부담

한다. 

1. 자회사등의 경영의 건전성, 소비자 권익 및 건전한 금융거래질서를 해하지 아니할 것 

2. 재임 중뿐만 아니라 퇴임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자회사등의 영업상 비밀을 누설하

지 아니할 것 

3. 관련 법령을 위반하지 아니할 것 

③이사회는 전체 자회사등을 통할하는데 필요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고 그 준수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준법감시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제7조(이사회 의장) ①이사회는 매년 이사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 중에서 이사회 의장

을 선임한다. 

②이사회 의장이 유고 시에는 이사 중에서 이사회가 정하는 순위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

한다. 

③이사회가 사외이사 아닌 자를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할 경우 사외이사를 대표하는 자(이

하 「선임사외이사」라 한다)를 선임하여야 한다. 

④선임사외이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사외이사 전원으로 구성되는 사외이사 회의의 소집 및 주재 

2. 사외이사가 이사회 의장, 경영진 등 임직원으로부터 업무집행상황의 보고 및 관련 자

료를 제출 받을 수 있도록 지원 

3. 기타 사외이사의 역할 및 책임제고에 필요한 업무  

 

제8조(대표이사 회장) ①대표이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이사 중에서 대표이사 회장 1인을 

선임한다. 

②회장은 이사회의 결의사항을 집행하며 이사회가 정한 바에 따라 회사업무를 총괄한다. 

③대표이사 회장 유고시에는 상임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하며, 회장 및 상임이사가 유고시

에는 이사회에서 정하는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2011.12.16 신설) 

 

제9조(소집) ①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고 이사회 의장이 소집한다. 

②정기이사회는 분기 1회 개최하며, 임시이사회는 이사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재적이사의 과반수, 감사위원회 또는 대표이사 회장의 요구가 있을 때 지체 없이 소집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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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한다. 

 

제10조(소집통지) 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의 목적사항을 명시하여 이사회 개최 7일

전까지 각 이사에게 모사전송, 전보, 등기우편 또는 전자적 방법(컴퓨터통신, 인터넷 e-

mail 등)등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그러나,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으며, 이사전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11조(결의사항 등) ①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사회의 결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관계법

령 및 정관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그 권한을 이사회내 위원회 및 회장에 위임할 수 

있다. 

1.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가. 주주총회 소집 및 부의안건의 결정 

나.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의 승인 

다. 주주총회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 

2. 경영일반에 관한 사항 

가. 자회사의 경영계획이 포함된 회사의 중장기 경영계획 및 연도별 경영계획 확정 

나. 해산⋅영업양도 및 합병 등 조직의 중요한 변경에 관한 사항(2015.2.4 신설) 

다. 이사 및 직원의 보수를 포함한 예산 및 결산 

3. 자회사 관리 

가. 건당 금액이 자기자본의 100분의 1을 초과하는 자회사등의 편입·제외 및 기존 자

회사등에 대한 출자, 다만, 손자회사의 편입 및 제외의 경우, 금융감독기관의 승

인을 요하지 않는 건으로 편입 및 제외 시점의 출자규모가 지주회사 자기자본의 

100분의 1이하인 손자회사는 제외한다. 

4. 중요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가.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2015.2.4 신설) 

나. 지배구조 내부규범에 관한 사항(2015.2.4 신설) 

다. 이사회규정 및 이사회내 위원회규정에 관한 사항 

라. 회장후보추천위원회규정에 관한 사항 

마. 사외이사운영규정에 관한 사항 

바. 그룹임원후보추천위원회규정에 관한 사항(2015.2.4 신설) 

사. 최고경영자경영승계규정에 관한 사항(2015.2.4 신설) 

아. 집행임원운영규정에 관한 사항 

자. 임원보수규정에 관한 사항 

차. 임원퇴직금규정에 관한 사항 

카. 내부통제규정에 관한 사항 

파. 고객정보의 제공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관한 사항 

타. 기타 외규에서 이사회 결의가 필요한 내규에 관한 사항 

하. 상기 각 호의 규정의 개폐 시 관계법령, 감독규정 및 정관 등 상위규정의 변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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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 개폐 및 단순한 자구수정은 대표이사 회장에 위임한다. 

5. 이사 등에 관한 사항 

가. 지배구조 정책 및 원칙 전반에 관한 사항(2015.2.4 신설) 

나. 최고경영자 경영승계계획의 수립 및 최고경영자후보군 관리에 관한 사항(2015.2.4 

신설) 

다. 이사회 의장 및 선임사외이사 선임 

라.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 

마. 이사회내 위원회 위원의 선임 및 해임(감사위원 제외) 

바. 이사 후보의 확정(2015.2.4 개정) 

사. 주주총회에서 위임 받은 범위 내에서 이사의 보수의 결정 

아. 사외이사에 대한 성과평가 

자. 이사, 집행임원에 대한 성과평가 및 보상 

차. 이사와 회사간의 거래승인에 관한 사항 

카. 준법감시인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 

타. 고문, 명예이사, 자문위원 등의 위촉에 관한 사항(다만, 특정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는 제외) 

6. 중요 계약 및 소송에 관한 사항 

가. 건당 금액이 200억원을 초과하는 계약(용역계약인 경우는 건당 금액이 100억원 

초과) 

나. 건당 소가가 200억원을 초과하는 소의 제기ㆍ포기 및 취하 

7. 자본금 및 자금 조달에 관한 사항 

가. 신주의 발행 및 자본감소  

나. 제준비금의 자본전입  

다. 자금 차입 

라. 사채의 발행 

8. 기타 사항 

가.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및 취소 

나. 지배인의 선임 및 해임 

다. 회사의 자기주식의 취득 

라. 건당 10억원을 초과하는 기부금 지급 

마. 관계법령에서 이사회의 결의를 요구하는 사항 

바. 이사회내 위원회가 특별히 부의하는 사항 

사. 기타 대표이사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상기 각 호에서 자기자본이라 함은 당해 안건을 부의할 이사회 개최 전 회계연도말 또

는 당해 회계연도 6월말 대차대조표상 자본총계 중 최근의 것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특

별한 사정 등으로 동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로 그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③다음 각호의 사항은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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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사회 결의사항의 집행결과 

2. 이사회내 위원회의 결의사항 

3. 분기별 결산결과 

4. 경영진 임면에 관한 사항 

5. 이사회 사무지원조직의 책임자 선임 및 해임 

6. 다른 규정에서 이사회 보고사항으로 정한 사항 

7. 기타 이사회 및 대표이사가 보고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이사회내 위원회) ①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회를 두며, 위원회의 역할 및 운영 

등에 관하여는 별도로 정하는 위원회규정에 따른다. 

1. 이사회운영위원회 

2. 회장후보추천위원회(2015.2.4 신설) 

3. 그룹임원후보추천위원회(2015.2.4 신설) 

4. 감사위원회 

5.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6. 리스크관리위원회 

7. 경영발전보상위원회 

8. 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 

②사외이사는 이사회내 위원회에 연속하여 2년을 초과 재임할 수 없다. 다만, 임기만료시

점의 불일치, 재임 제한시 이사회내 위원회의 구성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5.2.4 개정)  

③제1항의 위원회 이외에 특별사안의 심의 또는 결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이사회는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우 제11조 제1항의 

사항 중 일부를 위원회에 위임하여 심의 또는 결정하게 할 수 있다. 

⑤위원회는 결의된 사항을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를 통지 받은 이사는 결의사

항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사회 의장에게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사회는 위원회가 결의한 사항에 대하여 다시 결의할 수 있다. 

다만, 감사위원회의 결의에 대하여 이사회는 재결의 할 수 없다. 

  

제13조(결의방법) ①이사회의 결의는 법령이나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재적이

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②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당

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2012.7.20 개정) 

③이사는 각자 1개의 의결권을 갖는다. 다만, 그 결의사항에 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

는 이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이 경우 행사할 수 없는 의결권의 수는 출석한 이

사의 의결권의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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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제안설명) 이사회 안건에 관한 제안설명은 안건 관련 담당본부장이 하며,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소관부서장은 배석하여 안건에 대한 보충설명 및 질

의에 답변할 수 있다. 

 

제15조(의견의 청취) 의장은 의안을 심의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경영진, 관계직원 또

는 외부인사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6조(이사회 사무지원조직) ①이사회 및 각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사외이사에 대한 

업무지원 활성화 등을 위하여 이사회 사무지원조직을 전략기획부가 담당한다.(2013.8.22, 

2014.12.29 개정) 

②이사회 사무지원조직은 이사회를 보좌하고 경영정보제공 등 이사회의 활동 수행을 지원

하고, 사외이사가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임직원이나 외부전문인력의 지원 또는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며,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에 소요된 경비를 지원한다. 

③이사회 의전관련 사항은 임원부속실에서 담당한다.(2012.12.28, 2014.3.31 개정) 

   

제17조(의사록) ①이사회의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사유를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야 한다. 

②전략기획부장은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사록을 작성한다.(2013.8.22, 2014.12.29 개정) 

③이사회 종료일부터 14일 이내에 의사록을 작성하여 모든 이사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다

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이사회 의장의 승인을 얻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감독기관 제출 등 기타 사정으로 긴급하게 의사록을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의사록 

승인 전에 의장의 승인을 얻어 관계기관에 제출할 수 있다. 

 

 

부 칙 

 

제1(시행일) 이 규정은 2011.3.15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시행일) 이 규정은 2011.12.16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시행일) 이 규정은 2012.7.20 부터 시행한다. 

 

부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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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시행일) 이 규정은 2012.12.28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시행일) 이 규정은 2013.8.22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시행일) 이 규정은 2014.3.31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시행일) 이 규정은 2014.12.29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시행일) 이 규정은 2015.2.4 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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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4] 

이사회운영위원회규정 

2011. 3.15 제정  

2013. 8.22 개정 

2014.12.29 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정한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역할) 위원회는 이사회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결의하고, 이사회 및 이사

회내 위원회(이하 「이사회 등」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영과 기업지배구조의 개선에 관

한 정책결정을 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제3조(구성) 위원회의 위원은 이사회 의장, 감사위원회 위원장, 리스크관리위원회 위원장, 

경영발전보상위원회 위원장 등 4인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원장의 겸직으로 위원의 수가 

4인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부족한 수만큼 다른 사외이사 또는 비상임이사 중에서 

선임한다. 

   

제4조(위원장) ①위원회의 위원장은 사외이사 또는 비상임이사 중에서 호선하여 선임한다. 

②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③위원장의 유고시에는 위원회에서 정하는 순위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의 소집) ①회의는 반기별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

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②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및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서와 안건을 회의

일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단

축할 수 있다. 

   

제6조(결의사항 등) ①이사회 등의 효율화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②이사회 등의 개최 및 사외이사 운영에 대한 연간계획 수립 

③기업지배구조의 개선에 관한 사항 

④기타 이사회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결의방법) ①위원회의 결의는 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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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위원은 각자 1개의 의결권을 갖는다. 다만, 그 결의사항에 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

는 위원은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이 경우 행사할 수 있는 의결권의 수는 출석한 위

원의 의결권의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위원회의 결의내용은 이사회에 부의 또는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 아닌 자의 출석)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임직원 또는 외

부인사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9조(지원부서 및 의사록작성) ①전략기획부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며 위원회에 배

석하여 의사록을 작성한다.(2013.8.22, 2014.12.29 개정) 

②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사유를 기재하고 출

석위원 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시행일) 이 규정은 2011.3.15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시행일) 이 규정은 2013.8.22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시행일) 이 규정은 2014.12.29 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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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5] 

리스크관리위원회규정 

2011. 3.15 제정 

2015. 2. 4 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리스크관리의 기본방향과 이사회규정에서 정한 리스크관리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역할) 위원회는 회사 및 자회사등의 경영상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리스크에 

대한 정책을 승인하고 이의 준수여부를 감시 감독한다. 

 

제3조(구성) ①위원회는 상임이사 및 사외이사를 포함한 5인 이내의 이사로 구성하며, 경

력 및 전문성 등을 감안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선임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매년 호선으로 선임하며 위원장의 유고시에는 위원회가 

정하는 순위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소집) ①위원회는 분기 1회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②위원회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및 목적사항을 회의 7일전에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제5조(결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의한다. 

1. 경영전략에 부합하는 리스크관리 기본방침 수립 

2. 부담가능한 리스크 수준의 결정 

3. 자회사별 리스크허용한도의 승인 

4. 자회사별 적정투자한도 또는 손실허용한도 승인 

5. 리스크관리협의회 및 리스크관리규정의 제정 및 개정 

6. 기타 이사회 및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보고∙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고받고 심의한다. 

1. 자회사등의 각종 리스크의 관리현황 및 리스크 허용한도의 관리현황 

2. 위원회에서 리스크관리협의회에 위임한 결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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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회사 리스크관리위원회의 결의사항 

4. 경영관리협의회에 제출한 리스크관리에 관한 사항(2015.2.4 신설) 

5. 기타 이사회 또는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결의방법) ①위원회의 결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②위원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이 

경우 당해 위원은 재적위원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8조(의견의 청취)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임직원 또는 외부인사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9조(회의지원 및 의사록 작성) ①리스크관리부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며 위원회에 

배석하여 의사록을 작성한다. 

②의사록에는 안건, 회의경과 및 결의내용 등을 기재하고 출석한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10조(위임사항) 위원회는 리스크관리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결의사항과 관련한 

세부사항 또는 절차와 이 규정에 정한 이외의 사항은 리스크관리협의회에 위임할 수 있다. 

 

 

부  칙 

 

제1(시행일) 이 규정은 2011.3.15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시행일) 이 규정은 2015.2.4 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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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6] 

경영발전보상위원회규정 

2011. 3.15 제정  

2013. 8.22 개정 

2014.12.29 개정 

2015. 2. 4 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정한 경영발전보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역할) 위원회는 회사발전을 위한 경영성과의 제고방안을 수립하고 경영진의 성과목

표 설정, 평가 및 보상체계를 수립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① 경영진은 집행임원 및 그룹장, 본부장 또는 그 명칭과 상관없이 경

영에 중요한 의사결정을 수행하거나 리스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범위의 업무를 수행

하는 자를 의미한다. 

②특정직원은 투자금융, 외환딜링, 유가증권 운용, 파생상품의 설계ㆍ판매ㆍ딜링 등의 업

무를 통해 리스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직원을 의미한다. 

 

제4조(구성) ①위원회의 위원은 이사 3인 이상으로 구성하며, 이사의 경력 및 전문성 등을 

감안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선임한다. 단, 사외이사가 총위원의 과반수 이상이어야 한다. 

②위원회의 위원 중 1인 이상은 회사의 금융, 회계 또는 재무분야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이어야 한다.(2015.2.4 신설) 

③위원회에는 리스크관리위원회 소속 위원을 1인 이상 참여하게 하여 보상체계에 리스크 

관리측면이 충분히 다루어 질 수 있도록 한다. 

④위원은 연속하여 2년을 초과 재임할 수 없다. 다만, 위원회의 구성에 현저한 지장을 초

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이사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5조(위원장) ①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선임한다. 

②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③위원장의 유고시에는 위원회에서 정하는 순위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심의사항 등)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그 결과를 이사회에 부의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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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보고한다. 

① 상임이사 및 집행임원에 대한 장단기 경영목표에 대한 심의 

② 상임이사 및 집행임원에 대한 장단기 성과측정 및 보상에 대한 검토 

③ 제3조에 따른 경영진 및 특정직원 대상자 결정과 성과측정 및 보상에 대한 검토 

④ 기타 이사회 또는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성과측정 기준 및 방법) 상임이사, 집행임원 및 제6조 제3항에 대한 성과측정기준 

및 보상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회의의 소집) ①회의는 매년 반기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

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②회의를 소집할 때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및 목적을 기재한 통지서와 안건을 회의 개최 7

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제9조(결의방법) ①위원회의 결의는 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로 한다. 

②위원회의 안건과 관련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이 경우 행사할 수 없는 의결권의 수는 출석한 위원의 의결권의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0조(실무위원회 구성 및 운영)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위원회의 결의로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1조(위원 아닌 자의 출석)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관계이사 또는 직원들로 하여금 위원

회에 출석하여 진술할 것을 요구할 수 있고, 각 부서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2조(지원부서 및 의사록 작성) ①전략기획부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며 위원회에 

배석하여 의사록을 작성한다.(2013.8.22, 2014.12.29 개정) 

②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사유를 기재하고 출

석위원 전원과 출석한 이사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받아야 한다. 

 

 

부 칙 

 

제1(시행일) 이 규정은 2011.3.15 부터 시행한다. 

 

부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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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시행일) 이 규정은 2013.8.22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시행일) 이 규정은 2014.12.29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시행일) 이 규정은 2015.2.4 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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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7]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규정 

2011. 3.15 제정  

2013. 8.22 개정 

2014.12.29 개정 

2015. 2. 4 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정관 및 이사회규정에서 정한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이하 「위원

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역할) ①위원회는 회사의 전략적 목표와 부합되는 역량을 갖춘 사외이사후보를 물

색 및 심사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주주총회에서 선임할 사외이사후보를 추천한다. 

②위원회는 사외이사후보 인선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다. 

 

제3조(구성) ①위원회의 위원은 이사 3인 이상으로 구성하고, 총 위원의 과반수를 사외이

사로 구성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여 선임한다. 

③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④위원장의 유고시에는 위원회에서 정하는 순위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회의의 소집) ①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최초로 개최되는 위원회는 이사

회 의장이 소집할 수 있다. 

②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③회의를 소집할 때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및 내용을 기재한 통지서를 회의 개최 7일전까

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고 위원들이 인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과 통지 절차를 단축 또는 생략할 수 있다. 

   

제5조(사외이사후보 추천절차) ①위원회는 회사 및 주주의 이익에 부합하는 자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경영진 또는 사외이사 지원 부서에 사외이사 예비 후보군에 대한 자료 및 정

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③위원회는 사외이사 예비후보가 관련 법규 및 규정에서 정하는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지

를 공정하게 검증한 후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하여야 한다. 

④위원회는 사외이사 후보군 발굴시 주주, 이해관계자 및 외부 자문기관 등 회사 외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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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터의 추천을 활용할 수 있다.(2015.2.4 신설) 

⑤위원회가 사외이사의 재선임을 위해 후보를 추천하는 경우에는 후보 추천서에 사외이사 

평가결과 및 위원회의 검토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2015.2.4 개정) 

⑥위원회는 6개월 이상 계속하여 당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만분의 50 (다만, 

관련법령에서 더 낮은 비율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이상에 해당하는 주

식을 보유한 자(상법 제542조의6 제8항에 따라 주식을 보유한 자를 말한다)가 당사에 추

천한 자를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하여야 한다. 

   

제6조(심의, 결의사항) 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결의한다. 

  1. 사외이사 선임원칙의 수립⋅점검⋅보완(2015.2.4 신설) 

2. 주주총회에서 선임될 사외이사후보의 추천 

3. 사외이사 후보군 관리 및 후보 검증(2015.2.4 신설) 

4. 사외이사후보 인선자문단 운영에 관한 사항 

5. 기타 사외이사후보추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위원회는 제1항 제3호의 후보군 관리내역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2015.2.4 신설) 

   

제7조(결의방법) ①위원회의 결의는 재적 위원의 과반수로 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은 본인을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하는 위원회 결의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

사하지 못한다. 이 경우 당해 위원은 재적 위원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8조(지원부서) ①전략기획부는 위원회의 관련업무 지원부서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

한다.(2015.2.4 신설) 

  1. 위원회의 업무 지원 

2. 사외이사에 대한 평가⋅검증 업무 지원 

3. 그 밖에 사외이사 후보 추천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지원 

②지원부서는 제1항 제1호의 업무 추진 현황을 이사회 또는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의사록 작성) ①전략기획부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며 배석하여 의사록을 작성

한다.(2013.8.22, 2014.12.29 개정) 

②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사유를 기재하고 출

석위원 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야 한다. 

   

제10조(준용규정)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규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부 칙 

 

제1(시행일) 이 규정은 2011.3.15 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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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제1(시행일) 이 규정은 2013.8.22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시행일) 이 규정은 2014.12.29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시행일) 이 규정은 2015.2.4 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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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8] 

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규정 

2011. 3.15 제정  

2013. 8.22 개정 

2014.12.29 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금융지주회사법 제41조의 2에 의한 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역할) 위원회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할 감사위원회 위원후보를 추천한다. 

 

제3조(구성) 위원회는 사외이사 전원으로 구성한다. 

 

제4조(위원장) ①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임한다. 

②위원장이 부재중이거나 유고시에는 위원회에서 정하는 순위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소집) ①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최초의 소집은 이사회 의장이 소집한다. 

②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수시로 소집한다. 

③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및 내용을 기재한 통지서를 회의 개최 7일전

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고 위원들이 인정한 경우에는 그 기

간과 통지 절차를 단축 또는 생략할 수 있다. 

 

제6조(결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감사위원회위원 후보자 선정 및 추천에 관한 사항 

2. 기타 감사위원회 위원 후보추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결의방법) ①위원회의 결의는 재적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은 본인을 감사위원 후보로 추천하는 위원회 결의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

사하지 못한다. 이 경우 당해 위원은 재적 위원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8조(지원부서 및 의사록 작성) ①전략기획부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며 배석하여 의

사록을 작성한다.(2013.8.22, 2014.12.29 개정) 

②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사유를 기재하고 출

석위원 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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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준용규정)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규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부  칙 

 

제1(시행일) 이 규정은 2011.3.15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시행일) 이 규정은 2013.8.22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시행일) 이 규정은 2014.12.29 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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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9] 

감사위원회규정 

2011. 3.15 제정 

2012. 7.20 개정 

2015. 2. 4 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정관 및 이사회규정에서 정한 감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

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 정관 및 이사회규정에 따로 정함이 없으면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만 이 규정에 정함이 없거나 그 적용에 관하여 이의

가 있을 때에는 위원회의 결의에 따른다.  

 

제3조(직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이사 및 경영진의 업무감독(2015.2.4 신설) 

2. 재무감사, 업무감사 등으로 구분되는 내부 감사계획의 수립, 집행, 결과평가, 사후

조치, 개선방안 제시 

3. 내부감사부서장의 임면에 대한 동의  

4. 외부감사인 선임에 대한 승인  

5. 외부감사인의 감사활동에 대한 평가  

6.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7. 관련법령 또는 정관에서 정한 사항과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의 처리  

8. 기타 감독기관 지시, 이사회,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한 감사  

 

제4조(권한) ①위원회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가진다.  

1. 제 증명서, 확인서, 문답서 및 기타 관계자료와 물품의 요구  

2. 금고, 장부, 기타 물품 및 보관장소 등의 봉인  

3. 관계자의 출석 및 답변 요구  

4. 감사업무 수행상 필요한 경우 회사 및 자회사의 모든 정보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5. 회계관계 거래처에 대한 조사자료 징구  

6. 기타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의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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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위원회로부터 제1항 각호의 요구를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경영진은 위원회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중요한 경영활동에 관한 정보를 사전 

또는 사후적으로 공유하여야 한다.(2015.2.4 신설) 

 

제5조(의무)  위원회는 감사를 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위원회는 공정하게 감사하여야 한다.  

2. 위원회는 직무상 알게 된 기밀을 정당한 이유없이 누설하거나 직무목적 이외로 사

용할 수 없다.  

3. 위원회는 직무수행에 있어 관련법령 및 지시사항에 따라 사실과 증거에 의하여 그 

직무를 행하여야 하며, 감사사항에 대하여는 충분한 기록과 입증자료를 확보하여야 

한다.  

 

제6조(독립의 원칙) 위원회는 그 직무를 이사회의 의결 및 집행기구등으로부터 독립된 

위치에서 수행하여야 한다.  

  

제2장  구  성 

 

제7조(구성) 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총위원의 3분의 2이상을 사외이사로 구성하여야 한다.  

2. 위원 중 1인 이상은 관련법령이 정하는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이어야 한다.  

 

 

제3장  회  의 

 

제8조(위원장) ①위원회의 위원장은 사외이사인 위원 중에서 위원회의 결의로 선임한다.  

②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③위원장이 사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정하는 순위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종류)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정기회의는 분기 1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의는 필요에 따라 수

시로 개최할 수 있다.  

 

제10조(회의 소집) ①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그러나 위원장이 사고로 인하여 그 직

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9조 제3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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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회의를 소집할 때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및 목적 등을 기재한 통지서를 안건 및 관련

자료와 함께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그러나 긴급한 사유

가 있는 때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으며, 위원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소집절

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③각 위원은 위원장에게 의안과 그 사유를 밝혀 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으며 위원장

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문서로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결의사항 등) ①다음 각 호의 사항은 위원회의 결의로 하여야 한다.  

1. 임시주주총회 소집청구  

  2. 주주총회 의안 및 서류에 대한 진술  

  3. 감사보고서의 작성, 제출  

  4. 임시이사회 소집청구  

  5. 이사의 위법행위에 대한 유지 청구  

  6. 감사보조기구의 부서장 임면에 대한 동의  

7.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외부감사인의 선임 및 해임에 대한  

 승인  

  8. 감사업무규정의 제정 및 개폐. 다만, 법령, 기타 규정의 변경으로 인한 개정이나  

 자구수정은 제외  

  9. 관련법령, 정관, 관련규정에서 정한 사항  

  10. 연간 감사계획의 수립  

11. 기타 이사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또는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다음 각 호의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회계처리기준 및 회계추정 변경 등에 대한 타당성 검토  

2.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의 적정성 평가 및 개선사항 검토  

3. 회사 재무활동의 건전성 및 타당성과 재무보고의 정확성 검토  

4. 공시정책의 수립 및 집행의 적정성 여부 검토  

5. 외부감사인의 감사활동에 대한 평가  

6. 외부감사인으로부터 보고받은 경영진의 직무집행에 관한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배되는 중요한 사실  

7. 외부감사인으로부터 보고 받은 회사가 회계처리 등에 관한 회계기준을 위반한  

 사실  

8. 준법감시인으로부터의 보고사항 검토 

9. 준법감시인의 해임 건의  

10. 관련법령, 정관 또는 관련규정에서 정하는 사항  

11. 내부통제시스템 운영의 적정성 검토  

12. 기타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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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결의방법) ①위원회의 결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로 성

립된다.  

②위원회는 관련법령 및 정관에서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위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

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회의를 

진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위원은 위원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간주한다. 

(2012.7.20 개정) 

③위원회의 안건과 관련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이 경우 행사가 제한되는 의결권의 수는 출석한 위원의 의결권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위원장은 위원회의 결의사항을 지체없이 위원회에 출석한 이사를 제외한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감사위원회 결의에 대하여 이사회는 재결의할 수 없다. 

 

제4장  감사 및 보고 

 

제13조(의사록) ①위원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 사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2015.2.4 개정)  

 

제14조(권한위임) ①위원회는 감사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원장에게 위임한다.(2015.2.4 개정) 

1. 감사계획, 실시, 결과보고 등 내부감사업무 수행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  

2.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3. 위원회의 결의로 위임한 사항  

4. 기타 감사업무수행에 관한 사항  

②위원회는 제1항에서 위임한 위원장의 직무와 감사보조기구등에 관한 사항은 감사업무

규정에서 따로 정한다.  

 

제15조(권한 대행) ①감사위원의 미착임, 출장, 기타 사유로 위원회의 소집이 곤란하고, 

사안이 긴급한 경우 위원장이 이를 대행하고, 위원회의 추인을 받는다.  

②위원장이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9조 제3항을 준용한다.  

③제15조에서 규정하는 사항 및 위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위원장에 위임된 사항은 위원

장이 전결처리하고 당해 기간에 전결 처리한 건에 대해서는 차기 감사위원회에 보고한

다.  

 

제16조(이사회보고)①위원회는 감사결과를 연1회 이상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

다.(2015.2.4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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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위원회는 위원회의 결의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위원회는 심의사항에 대한 검토결과 시정 또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이를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위원회는 이사 및 경영진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를 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사회 및 금융감독원에 이를 즉시 보고하여야 한

다.(2015.2.4 개정) 

 

 

제5장  보  칙 

 

제17조(감사위원회에 대한 보고) ①위원장은 제14조에 의해 위임받은 사항 및 주요 업

무수행과정에서 보고 받은 사항 중 중요사항에 대해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

다.(2015.2.4 개정)  

②준법감시인은 내부통제계획 및 기준에 관한 사항을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

다.(2015.2.4 신설) 

 

제18조(외부감사인과의 연계) ①위원회는 외부감사인의 감사계획 및 절차와 결과 등을 

활용하여 감사목적을 달성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감사업무상 필요한 경우 외부감사인을 회의에 참석토록 하여 관련자료 제출 

및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제19조(감사보조기구) ①위원회는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감사보조기구를 둔다.  

②감사보조기구에는 원활한 감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성 있는 인원과 적정인원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20조(규정의 개폐)  이 규정의 개정 및 폐지는 이사회 결의에 의한다. 

 

제21조(세칙 등 제정)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감사위원회에서 정한다.  

 

 

부     칙 

 

제1(시행일) 이 규정은 2011.3.15 부터 시행한다. 

 

부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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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시행일) 이 규정은 2012.7.20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시행일) 이 규정은 2015.2.4 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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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10] 

회장후보추천위원회규정 

2011. 3.15 제정 

2013. 8.22 개정 

2014.12.29 개정 

2015. 2. 4 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회장후보추천을 위한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위원회의 위원은 회장 및 사외이사⋅비상임이사 전원으로 구성한

다.(2015.2.4 개정) 

②이사회는 필요한 경우 이사회 결의로 2인 이내에서 외부전문가를 위원회 위원으로 추천

할 수 있다. 

③외부전문가인 위원은 금융지주회사법에서 정한 임원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사회적으로 

신망이 있는 기업인, 금융전문가, 법률전문가, 학계인사 및 기타 위원회 위원으로 적합하

다고 이사회에서 인정하는 자 중에서 선임한다. 

   

제3조(위원장) ①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선임한다. 

②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장이 된다. 

③위원장이 부재중이거나 유고 시에는 사외이사 중 위원회에서 정하는 순위에 따라 그 직

무를 대행한다. 

 

제4조(회의의 소집) ①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최초로 개최되는 위원회는 이사

회 의장이 소집할 수 있다. 

②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③회의를 소집할 때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및 내용을 기재한 통지서를 회의 개최 7일전까

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고 위원들이 인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과 통지 절차를 단축 또는 생략할 수 있다. 

 

제5조(심의⋅결의사항) ①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결의한다.(2015.2.4 개정) 

  1. 회장 후보 추천 

2. 회장 경영승계를 위한 이사회 지원 

3. 회장의 자격요건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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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회장 후보군 발굴 및 관리, 후보자 자격 요건 검증 

5. 회장 후보 추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위원회는 제1항 제4호의 후보군 발굴 및 관리, 후보자 자격요건 충족여부 검증 내용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2015.2.4 신설) 

 

제6조(결의방법) ①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은 본인을 후보로 추천하는 위원회의 결의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이 경우 당해 위원은 재적 위원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2015.2.4 신설) 

 

제7조(지원부서) ①전략기획부는 위원회의 관련업무 지원부서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

한다.(2015.2.4 신설) 

  1. 회장 후보군 관리 및 평가⋅검증 업무 

2. 회장 후보자에 대한 평가업무 지원 

3. 그 밖에 회장의 경영승계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 지원 

②지원부서는 제1항의 업무 추진 현황을 이사회 또는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의사록 작성) ①전략기획부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며, 위원회에 배석하여 의사

록을 작성한다.(2013.8.22, 2014.12.29 개정) 

②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사유를 기재하고 출

석위원 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야 한다. 

   

제9조(준용규정)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규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부  칙 

 

제1(시행일) 이 규정은 2011.3.15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시행일) 이 규정은 2013.8.22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시행일) 이 규정은 2014.12.29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시행일) 이 규정은 2015.2.4 부터 시행한다. 

 

 



211 

[첨부 11] 

자회사CEO후보추천위원회규정 

2011. 3.15 제정  

2011.12.16 개정 

2013. 8.22 개정 

2014.12.29 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자회사CEO후보추천을 위한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

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역할) ①위원회는 회사의 전략적 목표와 부합되는 역량을 갖춘 자회사CEO후보를 

물색 및 심사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자회사CEO후보를 추천한다. 

②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자회사CEO후보 인선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다. 

 

제3조(구성) ①위원회의 위원은 회장, 상임이사, 사외이사와 비상임이사 중 3인으로 구성

하여 위원 총수는 5인으로 한다.(2011.12.16 개정) 

②사외이사와 비상임이사인 위원은 자회사 경영관리에 전문적 식견을 갖춘 자로서 그 임

기는 1년으로 하며 위원장이 추천하고 이사회에서 정한다.(2011.12.16 개정) 

③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외부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4조(위원장) ①위원회의 위원장은 대표이사 회장으로 한다. 

②위원장이 부재중이거나 유고 시에는 위원회에서 정하는 순위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

다. 

 

제5조(회의의 소집) ①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수시로 소

집할 수 있다. 

②회의를 소집할 때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및 내용을 기재한 통지서를 회의 개최 7일전까

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고 위원들이 인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과 통지 절차를 단축 또는 생략할 수 있다. 

   

제6조(결의사항) 위원회는 자회사CEO후보자를 선정하여 자회사 이사회에 추천한다.  

 

제7조(결의방법) ①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그 결정권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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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위원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이 

경우 당해 위원은 재적위원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8조(지원부서 및 의사록 작성) ①전략기획부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며, 위원회에 

배석하여 의사록을 작성한다.(2013.8.22, 2014.12.29 개정) 

②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사유를 기재하고 출

석위원 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야 한다. 

 

제9조(준용규정)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규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부 칙 

 

제1(시행일) 이 규정은 2011.3.15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시행일) 이 규정은 2011.12.16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시행일) 이 규정은 2013.8.22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시행일) 이 규정은 2014.12.29 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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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12] 

최고경영자경영승계규정 

2015. 2. 4 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지주회사 및 자회사(이하 총칭하여 「지주회사등」이라 한다)의 최

고경영자 경영승계와 관련한 절차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역할) 회사는 지주회사등의 최고경영자 경영승계관련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개선하여 

예측 가능한 기업지배구조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회사, 주주 및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보호하

고, 지배구조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규정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회사에 대해 적용한다. 

1. 지주회사 

2. 은행 

3. 직전 사업연도말 기준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금융투자업자, 여신전문금융회사, 상

호저축은행. 단, 여신전문금융회사(신용카드업자 제외)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사외이사 선임 및 감사위원회 설치가 의무화되는 때부터 이 규정을 적용한다. 

4. 직전 사업연도말 기준 자산총액이 2조원 미만이나 직전 사업연도말을 기준으로 그금

융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0항에 따른 집

합투자재산, 같은 법 제85조 제5호에 따른 투자일임재산 및 신탁재산의 전체 합계액

이 20조원 이상인 금융투자업자 

 

제4조(경영승계 계획의 수립 및 변경) ①지주회사는 제3조의 적용대상인 금융회사의 최고

경영자 경영승계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②지주회사는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계획의 변경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를 반영하여 이사

회 결의로 경영승계 계획을 변경하여야 한다. 

③지주회사의 이사회는 제3조에 해당하는 회사의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계획의 적정성을 

점검하여야 한다. 

 

제5조(최고경영자의 자격요건) ①지주회사등의 최고경영자는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임원의 

자격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지주회사 : ｢금융지주회사법｣ 제38조에서 정한 자격요건 

2. 은행 : ｢은행법｣ 제18조에서 정한 자격요건 

3. 금융투자업자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조에서 정한 자격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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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여신전문금융회사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0조의3에서 정한 자격요건 

5. 상호저축은행 : ｢상호저축은행법｣ 제35조의2에서 정한 자격요건 

②지주회사등의 최고경영자 후보자는 회장후보추천위원회와 그룹임원후보추천위원회(이하 

총칭하여“후보추천위원회”라 한다)에서 각각 추천을 받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

는 적극적 자격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그룹의 경영이념과 가치를 가장 잘 실현할 수 있는 자  

2. 금융산업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 공익성 및 건전 경영에 노력할 수 있는 자 

③후보추천위원회는 전항의 자격요건 검증을 강화하기 위하여 이사회 또는 후보추천위원

회의 결의로 적극적 자격요건을 추가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6조(최고경영자 경영승계 절차의 개시) ①최고경영자의 경영승계 절차의 개시 사유 또는 

개시 시기는 회사의 상황, 위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후보추천위원회에서 정한다. 

②후보추천위원회는 경영승계 절차가 개시된 시점부터 1개월 이내에 추천절차가 마무리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단, 천재지변, 선임 예정자의 중대한 결격사유 발생 또는 사고 등 불

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여 추천절차가 지연되는 경우, 지주회사 및 해당 자회사는 관련법규

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체없이 그 사유와 선임 시까지의 최고경영자 대행자, 회사 운

영 및 향후 최고경영자 선임 일정 등을 공시하여야 한다. 

 

제7조(최고경영자 후보자 추천절차) ①후보추천위원회는 회사, 주주 및 기타 이해관계자들

의 이익에 부합하는 자를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최고경영자 후보자로 추천하여야 

한다. 

②후보추천위원회는 최고경영자 예비후보자가 관련법령 및 이 규정, 이사회 또는 후보추

천위원회에서 정하는 자격요건을 충족하는지를 공정하게 검증한 후 최고경영자 후보자를 

추천하여야 한다. 

③후보추천위원회는 최고경영자 후보군 탐색 시 주주, 이해관계자 및 외부 자문기관 등 

회사 외부로부터의 추천을 활용할 수 있다. 

 

제8조(최고경영자 후보자의 경영승계 절차) ①지주회사는 이사회에서 승인된 경영진 후보

자 양성프로그램기준에 의거 지주회사등의 최고경영자 후보자 그룹을 구성하고, 주주, 이

해관계자 및 외부 자문기관 등이 추천한 자를 후보자 그룹에 포함할 수 있다. 

②후보추천위원회는 제5조 및 이사회 또는 후보추천위원회에서 정한 적극적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후보자 중에서 최종 후보자를 추천한다. 

③최종 후보자는 지주회사등의 이사회 결의를 거쳐 주주총회에서 이사로 선임되고, 해당  회

사에서 정한 내규에 따라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대표이사를 선임한다. 

 

제9조(최고경영자 추천 관련 공시) 후보추천위원회가 지주회사등의 최고경영자를 추천하는 

경우 해당 회사는 주주총회 소집 통지일 전에 [별표]의 양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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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하고, 주주총회 소집 통지 시 공시사실 및 공시확인 방법 등을 알려야 한다. 단,「금

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에서 정한 적용대상 금융회사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관련 법

규에 따른다. 

1. 최고경영자 후보 추천절차 개요 

2. 후보추천위원회 위원의 명단 및 약력 

3. 후보추천위원회 후보 제안자 및 후보자와의 관계 

4. 관련 법령에 따른 자격요건 충족 여부 및 근거 

5. 최고경영자 후보자 추천 이유 

6. 최고경영자 후보자의 경력 

7. 그 밖에 최고경영자 후보자 추천과 관련하여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제10조(최고경영자 사고 등 비상상황 발생 시 비상계획) ①최고경영자의 사고 등 비상상

황 발생 시, 이사회에서 직무대행자를 선임하고 지체없이 후보추천위원회를 개최하여 최

고경영자 후보자 선임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②최고경영자의 유고 시에는 상임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하고, 상임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

할 수 없는 경우 이사회가 정하는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후보추천위원회는 최고경영자 후보자 그룹과 필요한 경우 추가로 추천받은 후보자를 대상

으로 자격요건 심사 및 검증 등을 통하여, 사유 발생 후 1개월 이내에 최종 최고경영자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지원부서) ①전략기획부는 경영승계 관련 업무를 지원하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최고경영자 후보군 관리 및 평가·검증 업무 

2. 최고경영자 후보자에 대한 평가업무 지원 

3. 그 밖에 최고경영자의 승계를 위해 필요한 업무 지원 

②전략기획부는 이사회 또는 후보추천위원회에 제1항의 업무 추진 현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준용규정)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규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부 칙 

 

제1(시행일) 이 규정은 2015.2.4 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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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최고경영자 후보자 추천내역 

 

I. 최고경영자 후보자 추천절차 개요 

 

II. OO후보추천위원회에 관한 사항 

1. 위원회, 회의일시 

및 장소  

2. 위원회의 구성 총 00 명 

3. 위원회 위원  약 력 참석 여부 

 

000 

(위원장)   

000 
  

   

 

III. 최고경영자 후보자 관련 

 

1. OOO 

가. 후보자의 인적사항 

  

나. 후보자 경력 

  

다. 후보제안자 : O O O  

 

1 ) 인적사항 
 

2 ) 후보자와의 관계 
 

3 ) 추천 이유 
 

라. 자격충족 여부 

심사항목 충족여부 충족 이유 

1 )  소극적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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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나)  
  

다)  
  

2 )  적극적 요건 
  

 

가)  
  

나)  
  

다)  
  

마. OO후보추천위원회의 의결 결과 

 
 

< 작성요령 > 

1. ‘Ⅰ. 최고경영자 후보자 추천절차 개요’는 최고경영자 후보의 추천을 위한 내부절차를 

상세히 기재 

2. ‘Ⅲ. 최고경영자 후보자 관련’은 각 최고경영자 후보 별로 작성하며, ‘Ⅲ. 1. 다. 

후보제안자’는 OO후보추천위원회에 예비후보자를 실질적으로 제안한 자를 기준으로 

기재 

3. ‘Ⅲ. 1. 나. 후보자 경력’은 최고경영자 후보자의 그동안의 경력을 상세하게 기재 

4. ‘Ⅲ. 1. 다. 2) 후보자와의 관계’는 민법상 친족관계, 고등학교 이상의 교우관계, 동일 

기업집단(｢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집단을 말한다)내 근무한 

직장관계를 각 기재 

5. ‘Ⅲ. 1. 라. 1) 소극적 요건’은 금융업법에서 정하고 있는 최고경영자의 소극적(결격) 

요건과 후보자의 충족 여부를 기재 

6. ‘Ⅲ. 1. 라. 2) 적극적 요건’은 최고경영자 후보자가 최고경영자 자격요건에 부합 

하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서술 

7. ‘Ⅲ. 1. 마. OO후보추천위원회 의결 결과’는 각 위원별 찬반내역을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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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3] 

그룹임원후보추천위원회규정 

2015. 2. 4 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자회사의 최고경영자 및 지주회사와 자회사의 이사회가 정하는 임

원(이하 총칭하여 「그룹임원」이라 한다)을 추천하기 위한 그룹임원후보추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역할) 위원회는 그룹임원으로 요구되는 전문성과 리더십을 보유하고, 그룹의 전략적 

목표에 부합되는 역량을 갖춘 임원 후보를 물색 및 심사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추천한다. 

 

제3조(구성) ①위원회의 위원은 회장, 비상임이사 및 사외이사를 포함하여 5인으로 구성하

되, 사외이사는 위원 총수의 과반수로 한다. 

②사외이사와 비상임이사인 위원은 이사회 의장이 추천하여 이사회에서 정하되 임기를  1

년으로 한다. 

③위원회는 그룹임원후보 인선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으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외부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4조(위원장) ①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장으로 한다. 

②위원장이 부재중이거나 유고 시에는 위원회에서 정하는 순위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의 소집) ①위원장은 제6조에서 정한 사유 발생 시 위원회를 소집하고, 필요하

다고 인정할 경우에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단, 위원회 구성을 위하여 최초로 개최되는 

위원회는 이사회 의장이 소집할 수 있다. 

②회의를 소집할 때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및 내용을 기재한 통지서를 회의 개최 7일전까

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단, 긴급을 요하고 위원들이 인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과 

통지 절차를 단축 또는 생략할 수 있다. 

   

제6조(심의ㆍ결의사항) ①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ㆍ결의한다. 

1. 지주회사 상임이사(회장 제외) 및 비상임이사 후보자 추천(사외이사 및 상임감사위원 제외)  

2. 자회사 대표이사 후보자 추천 

3. 은행의 상임이사 및 비상임이사 후보자 추천(사외이사 및 상임감사위원 제외)  

4. 은행장 후보자 발굴 및 관리, 후보 검증 

5. 그룹임원의 자질 등 자격요건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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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그 밖에 이사회가 정하는 그룹임원후보추천에 관한 사항 

②위원회는 제1항 제4호의 후보자 발굴 및 자격요건 충족여부 검증 내용을 이사회에 보고

하여야 한다.  

  

제7조(결의방법) ①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은 본인을 후보로 추천하는 위원회의 결의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이 경우 당해 위원은 재적 위원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8조(지원부서) ①전략기획부는 위원회의 관련업무 지원부서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

한다. 

1. 은행장 후보군 발굴 및 관리, 후보 검증 등 관련업무 지원 

2. 그 밖에 위원회의 필요한 업무 지원 

②지원부서는 제1항 제1호의 업무 추진 현황을 위원회 또는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의사록 작성) ①전략기획부장은 위원회에 배석하여 의사록을 작성한다. 

②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사유를 기재하고 출

석위원 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야 한다. 

 

제10조(준용규정)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규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부 칙 

 

제1(시행일)  ①이 규정은 2015.2.4 부터 시행한다. 

②이 규정 시행으로 종전의 자회사CEO후보추천위원회규정은 폐지한다. 

 

 

 

 

 

 

 

 

 
 


